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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ⅰ

서  문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앙행정기  

과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앙

행정기  평가는 국무조정실(정책평가 원회)이 주 하면서 기 평가모형

을 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경우는 행정자치

부가 주 하여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 법이 제정되기 이 까지는 부분의 정부기 에서 진도 주의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왔던 계로 고객의 에서 정부업무에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앞으로 정부업무의 평가는 “공무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

나?” 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래했는가?”에 을 두게 될 것이

다. 이러한 평가방향의 환은 권력작용으로서의 행정에서 서비스로서의 행

정으로 행정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업무 평가의 방향 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론 , 실무 으로 뒷받침하는 실무 지침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

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서 성과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제 로 다

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앙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2004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 흥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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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기본법｣

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합동평가와 자체평가가 표 이다. 평가유형에 따

르면 합동평가는 외부평가(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이고 자체평가

는 내부평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업무를 자체 으로 평가)이다. 그리고 합

동평가는 국정통합성을 확보할 목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

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을 상으로 행정자치부(합동평가 원

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자체평가는 행정효율성과 책임성을 확

보할 목 으로 자체 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기 역량 등

에 해 해당 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합동평가는 국

가  우선순 (national focus)에, 자체평가는 지방  우선 순 (local 

focus)에 심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 인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는 그 견제장치로

서 시민통제와 내부통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 자체평가제도는 시민통제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

으로 크게 심을 받고 있다.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성과에 

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면 지방선거, 주민감사청구권, 주민

소환제도 등 시민통제 수단들이 효과 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학습조직화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조직으

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 에 부응하기 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자체평가제도의 정착･

발 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2년 이 에 시행되었던 진도 리  업무량평



요  약 ⅲ

가 주의 심사분석제도로는 내부  효율성뿐만 아니라 외부  책임성을 확

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자체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사업, 시책, 서비스 등)가 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결과를 래했

는지에 을 맞추는 ‘성과평가’를 그 근간으로 한다. 한마디로 고객지향

, 결과지향  평가시스템인 것이다. 

그러나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지 2년째인 올 해의 실태조사 결

과를 보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발 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체 자치단체의 93%가 자체평가 련규칙을 제정하 고, 82%가 

자체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를 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2) 그러나 실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를 실시하

는 자치단체는 체의 78%에 머물고 그마 도 부분 서면평가  

산출지표 주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 아직 지난 10여 년간 실시해 

왔던 심사분석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3)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체평가를 실시해 놓고도 그 결과를 주민들에

게 공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의 52.8%, 보고회를 개최한 

자치단체는 47%에 머물고 있어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이 조하다는 

것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제 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서베이, 워크  등을 

거쳐 보다 발 인 자체평가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평가목 ,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자체평가모형의 구성요소를 

철 하게 검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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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평가기본법에는 자체평가의 목 이 제 로 명시되어 있지 못하

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 이 ‘내부 으로 행정효율성을 도모

하고 외부 으로 주민에 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기본법

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재 평가주체인 ‘자체평가 원회’의 구성  운 방법에 문제가 있다. 

원 구성시 주민 표와 서비스이용자 표의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들의 역할도 단지 계획이나 평가결과의 심의에서 벗

어나 성과측정  검증작업에 직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 를 확

하여야 한다.

3) 평가내용이나 방법 면에서는 ‘심사평가’, ‘성과평가’, ‘기 평가’를 종합

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평가’가 가장 바람직한 자체평가모형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평가 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사업, 시책, 

서비스 등)로 하되 해당 업무의 최종 결과(results)를 평가하는 방식

으로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  자치단체로 보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발, 성과 측정, 성과보고서 작성 등  과정에 

한 구체 인 차와 방법을 제시하 다(제5장 2  참조). 그리고 

표본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공통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보았다(제5

장 3  참조).

4) 평가결과의 활용 면에서는 앞으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즉, 행정효율

성 제고를 해 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

들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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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성과평가형’ 자체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해서는 몇 가지 제조건의 해결과 함께 평가인 라 구축,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가 성공 으로 정착하기 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심과 지원

이 선행되어야 하고 평가 담조직, 평가인력 확충, 문성 제고 등을 

통한 평가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자체평가의 효율  추진을 한 평가인 라 구축은 평가 문

교육시스템 구축과 자체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이 가장 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특히 자체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은 서류 주의 평가시스

템에서 탈피해 평가업무를 효율화하고 평가정보를 축 ․ 리․공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정체성 확보를 한 ‘성과평가’로의 명칭변경이나 

평가목 의 명문화, 그리고 자체평가를 핵심 인 성과 리도구로 발

시키기 한 평가환류시스템 구축과 여타 성과 리기구와의 연계방

안도 법․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할 과제들이다.

4) 마지막으로 외부평가인 합동평가와 내부평가인 자체평가를 통합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으로서 PartCom시스템의 도입이 

장기 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내부로부터의 자발  개선과 주민에 한 책임성 확보장치로

서 ‘자체평가’제도의 정착․발 은 시  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평

가제도가 제 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앙정부는 부단한 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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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  문제제기와 연구목

지난 20세기에는 공공부문이 과정과 규칙, 규제와 구조에 을 두었던 

반면, 21세기에는 성과와 결과에 을 두게 될 것이라는 에 해서 행

정학자나 련 문가들이 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Ingraham 

et.al, 2000). 그동안 공공서비스 제공을 독 해온 국가에 해 시민사회

는 감시와 의혹의 길을 보내면서 정부의 책임성 확보와 함께 성과 리를 

더욱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Aucoin and Heintzman, 2000). 시

민사회의 도 에 직면한 공공부문은 사업이나 서비스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할 지표를 개발하여 일정 기간 내에 정부조직이 얼마나 달성

했는지에 한 평가를 시행하여 시민사회에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

부조직은 1993년 GPRA(정부성과  결과법) 제정 후 7년 간의 비기간

을 거쳐 1999년에는 성과지표를 제출하고 2000년부터는 성과평가를 산

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1970년 부터 성과지표들을 개발하

여 사용하 다.

우리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심사평가제도를 기

평가제도로 환하 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기본법｣

(이하, 평가기본법)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

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 다. 평가기본법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평가제

도의 법 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성과 리의 단 를 제공하

다. 재 평가기본법에 제시된 정부업무 평가의 종류와 상은 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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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경우 기 평가, 특정과제평가, 자체평가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앙행정기 에 의한 평가(합동평가 포함), 자체평가 등이다. 

2001년 평가기본법의 도입과 함께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조정에 한 

규정(‘95.2.24 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평가에 있어 심사평가모형

은 기 평가모형으로 체되기에 이르 다. 그리고 평가기본법 제8조와 제

24조에 의거, 25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 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그동안 각 시․도 자율 으로 운용

되던 심사평가제도는 이를 신하는 새로운 ‘자체평가’모형의 탐색을 요청받

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

방자치단체에 시달하 는 바(행정자치부, 2002), 여기에서 제시한 자체평

가모형은 기존의 심사평가모형을 답습하되 성과지표 개발  측정을 통해 

객 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수정된 사업평가모형이었다.

그러나 사업평가모형은 주요 사업이나 시책의 진도나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해의 주요업무계획에 환류할 수 있는 강 이 있으나 기  체의 업무

나 기능을 종합 으로 조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형이다(박희정, 

2001). 노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신 인 지방분권정책

은 새롭게 분권화된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서비스에 한 정

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  수 있는 새로운 평가모형의 제시를 요구

하고 있다. 

한편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

체의 평가역량이 자체평가의 정상  추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평가담당 공무원들을 상으로 한 의견조사(2003. 9-10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표 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체평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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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개발 등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한 기 연구의 수행이 시 한 상황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정착  발 을 

한 바람직한 자체평가 모형의 설계와 함께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한 역

량제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고객

심행정, 책임행정 구 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  연구의 범   방법

1. 연구의 범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250개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234개 시․군․구)를 상으로 자체평가 운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 담당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자체평가제도의 운 실태 분석

2) 지방자치단체를 한 정 자체평가모형의 탐색

- 외국 지방정부의 자체평가모형 검토

- 지방공무원들의 자체평가에 한 인식

- 선택기 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자체평가모형의 선택

3) 실 용성 높은 자체평가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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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 : 평가의 정향성 제시

- 평가주체: 평가의 객 성 확보

- 평가내용: 평가의 상과 평가요소 제시

- 평가방법: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 제시

- 평가결과 활용: 평가의 활용도 제고

4) 자체평가시스템의 용

- 표 지표의 개발

- 표 지표를 활용한 자체평가 실시방법

5)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한 제도개선방안

- 제조건: 성공  자체평가를 한 선결과제 검토

- 단기  제도개선방안: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 장기  제도개선방안: 새로운 성과 리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해 문헌연구, 실행연구, 서베이(조사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  등을 활용하 다. 먼  문헌연구를 통해 자체평가에 한 

이론  검토, 선진 외국의 자체평가제도 이해, 자체평가모형의 선택기  도

출, 자체평가제도 개선사항 등을 악하 다.

그리고 자체평가모형의 설계를 해 일부 지방자치단체1)를 상으로 자

1) 당 연구원의 행정평가센터에서는 2003～2004년의 기간동안 부산 역시, 주 역

시, 충청북도, 충주시, 명시, 청원군, 단양군 등을 상으로 평가담당자와 함께 직

 자체평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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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평가를 직  수행해 으로써 행 자체평가체제의 문제 을 악하고 바

람직한 평가모형과 평가방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조사표, 설문지 등 서베이방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

실태, 자체평가모형의 선택기 에 한 평가담당자의 인식, 다양한 자체

평가모형에 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 다.

비교분석 결과 선택된 바람직한 자체평가모형을 상으로 문헌연구, 핵

심집단 인터뷰  워크 을 통해 자체평가모형의 구성요소 즉, 평가목 ,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한 사항을 상술하

다.

한 일반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개발된 자체평가모형을 직  용

해 보았는데 표 지표의 개발을 해 2개 일반시( 명시, 순천시)를 상으

로 실행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

도의 활성화방안 등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그림 1-1>은 본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에 한 종합 인 흐름도를 제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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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자체평가제도의도입필요성자체평가제도의도입필요성

우리나라우리나라

바람직한평가모형의선택바람직한평가모형의선택

외국외국

평가목적평가목적 평가주체평가주체 평가내용평가내용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활용평가방법평가방법

<자체평가운영실태분석>

<자체평가모델의구성요소>

<문헌연구, 조사표>

<문헌연구, 워크숍>

심사평가형심사평가형 성과평가형성과평가형 기관평가형기관평가형

<자체평가모델의유형>

<문헌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자체평가의활성화방안자체평가의활성화방안

표준지표개발표준지표개발 지역특성지표개발지역특성지표개발 성과측정성과측정

<자체평가모델의적용 : 표준모델>

<사례연구>

<문헌연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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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체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1  자체평가의 의의와 목

1. 자체평가의 의의

“평가(evaluation)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

를 피력하고 있다. 교육학자인 다니엘 스터 빔(Daniel Stufflebeam)은 

평가를 정의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 해 유용한 정보를 묘사하고, 획득

하고, 제공하는 과정”이라 하 다. 이는 사 (事前的)인 평가에 한 형

인 정의이다. 한편 루스 턱맨(Bruce Tuckman)은 평가를 “사업이나 

로그램이 당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단하는 수단”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후 (事後的)인 평가에 한 한 정의라 단된

다. 이스 등(Case, Andrews, Werner, 1988)이 평가를 “수용할 수 있

는 표 (standard)과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하여 증거(evidence)를 

수집함으로써 어떤 로그램의 부 는 일부의 가치(value)에 한 명확

한 단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 는데 이 한 어느 정도 보편 이고 실천

인 평가의 개념을 담고 있으나 여 히 사후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학자마다 평가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그들의 학문  치(locus)와 

(focus)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보다 보편 인 평가의 개념을 도출하기 

해서는 이들의 정의로부터 공통 인 요소를 찾아내어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월센과 샌더스(Worthen & Sanders, 1987)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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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물(thing)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이 가장 일반 이

고 보편 인 평가에 한 정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것의 가치를 단하는 것이 평가라면 이는 측정(measurement)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측정은 규칙에 따라 어떤 상물과 사건에 숫자

를 붙이는 것이다(Fred Kerlinger). 따라서 측정은 “어떤 상황의 묘사 

는 기수 (基數的) 용어를 사용하는 행 ”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컨  

체육교사가 학생들의 팔굽 펴기 회수를 기록하거나, 국어교사가 학생들의 

시간당 독서 분량이나 시험 수를 기록하는 행 는 측정에 해당한다. 이러

한 측정에 가치 단이 더해지면 평가가 이루어진다. 컨  얼마나 팔굽

펴기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많은 페이지를 읽는 것이 독서능력을 의미

하는지를 교사들이 단하기 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평가하고 가치 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의 단은 미리 결정된 표 에 비추어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도달하여야 한다. 견  수 있는 표 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평가결과의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런 에서 평가는 기술

이자 과학이어야 한다. 평가의 과학은 표 을 결정하고, 지표를 개발하며, 

체계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해 한 방법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일반 인 평가의 개념에 한 논의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자체평

가로 논의를 확 시켜 보도록 하자. 일반 으로 자체평가(self-evaluation)

는 개인이나 기 의 활동 결과에 하여 해당 개인이나 기 이 스스로 보고

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자신이 한 일이나 활동의 성과에 

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에서 어떠한 형태의 외부평가로도 자체평가를 

체할 수 없다고 단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자체평가가 “평가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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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평가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 으로 공

식화된 수 의 정도가 자체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많은 향을 미친다. 아무

런 제도  장치의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자율 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

체평가의 한 유형이 있다면  다른 에서 볼 때 제도 으로 목 , 내용, 

방법, 결과활용 등이 확정되어 있는 지극히 공식화된 자체평가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체평가의 개념은 후자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평가기본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실

시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

에 의거하여 그 평가목 ,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에 한 세부 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의 자체평가는 공식 으로 수행되는 자체평가로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행

정평가’나 미 국가의 ‘성과평가’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자체평가의 상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까? 이에 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유형에 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평가 역의 수직  계 혹은 수 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샌더슨(Sanderson, 1998)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역을 수직  계에 따라 과정평가, 성과평가, 그리고 향평가로 구

분하고 있다. 그는 평가를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사후

향분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평가하는 총  혹은 종합평가의 다수

(mluti-level) 평가방법으로 악하면서 수 별 평가 역을 시간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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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과제와 심 역을 심으로 유형화하고 있

다(<표 2-1> 참조).

평가수 에 따른 평가유형의 맨 처음 단계인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에서는 산출물이 어떻게 도출되고 한 미래에 개선될 수 있는

가를 악하기 해 집행과정을 검하는 평가이다. 과정평가에서는 사업이

나 로그램이 설계, 집행, 제공되는 조직체계나 조직과정의 효과성, 다시 

말해 샌더슨(Sanderson, 1998)이 지 하는 ‘조직역량(organizational 

capability)’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역은 다분히 조직 역

(organizational domain)이 되는 것이다. 집행과정 자체가 사업이나 정

책의 산출, 성과 그리고 향을 근본 으로 좌우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

에 과정의 효율성에 한 평가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Kushner, 1993: 

86).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성과평가는 의도한 목표와 결과를 어느 정도 성취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근본 으로 사업 혹은 로그램 역(project/ 

program domain)에 해당한다. 성과평가는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 으로 

얻어낸 성과측정을 통해 이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에는 외형 으로 시된 성과를 토 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계층 

나아가 사회 체의 후생이나 복지의 순증가(net increase)를 정확하게 평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평가의 보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향평가는 단순히 기술된 사업목표의 성취정도를 떠나 지역

사회의 후생이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업

이나 로그램 추진의 합리  근거를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분히 정책

역(policy domain)에 한 평가에 해당된다. 공공사업이나 로그램의 

수행은 공공의 욕구나 문제를 기본 으로 시장메카니즘을 통해서는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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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없거나 시장실패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효과 으로 반 되었는지 그리고 상집단이나 사회의 후생

이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지 다시 말해, 순부가  효과(net additional 

effects)가 평가의 이 된다.

<표 2-1> 평가수 에 따른 평가유형

평가유형
평가내용

기 착안사항 측정 상   역

과정평가 사업집행
 사업 는 로그램이 

효과 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조직역량 조직 역

성과평가 의도한 목표
 실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가?
성과 사업 역

향평가 합리  근거
 지역/지역사회의 후생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략  향 정책 역

자료: I. Sanderson(1998: 19) 참조 재작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기본 으로 ‘성과평가’의 성격을 갖

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자체평가는 “행정기 이 자체

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 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어 ‘과정평가’ 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

러 성과평가는 넓은 의미에서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미친 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 향평가’와 별개의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성과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기 의 

역량이나 궁극  향까지 고려하는 다수 의 평가개념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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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의 규범  가치

일반 으로 행정기 의 평가는 사업이나 로그램의 추진을 한 정당성

을 찾고자 하는 사업 련 책임자나 계자들의 심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

다 거시  수 에서는 납세자, 이익집단  일반 을 한 정보나 피드

백을 제공할 목 으로 수행된다(Ingram, 2002). 즉, 행정기 의 평가는 

내부 으로 개선을 한 도구이자, 외부 으로는 고객에 한 책임성 확보

의 수단이다. 

먼 , 평가는 지속 인 개선을 해 이루어진다. 평가를 통해 어떤 것(평

가 상)의 강 과 약 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다. 만일 평가하는 상물이 하나의 로그램이라면 평가과정을 통해 1)고

객들이 어떻게 반응하 나?, 2)해당 로그램은 시간,   자원을 투여

할 가치가 있었나?, 3)해당 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하나 는 확장 내지 종

결되어야 하나? 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가 상인 

로그램의 지속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평가는 결국 사업이나 로그램, 업무나 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옴으로써 세 가치(Value for Money)를 구 할 수 있게 해

다. 즉, 해당 기 이 국민( 는 주민)의 세 을 효율 으로 사용함으로써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해 다. 이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평가의 

궁극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개선을 한 목 의 평가라 하더라도 언제 평가가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평가목 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업이나 

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의 평가는 해당 사업이나 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

고 목표를 설정하기 한 타당성평가나 수요평가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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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업( 는 로그램)의 시작시기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해당 사업의 고

객들이나 지역사회에 한 향을 추 할 수 있는 기 선을 설정하는 데 도

움을 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로그램의 강 과 약 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그리고 해당 사업의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평가는 해당 사업의 추

진으로 무엇이 발생하 는지 요약하고 사업 종결에 따른 응조치를 요구하

고 당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해 수행된다. 

만일 어떤 기 이나 조직이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수행한 업무나 서비스

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업무나 서비스로 인해 당 에 기 한 것 

는 계획한 것을 달성하 는지, 는 의도한 것이 발생하 는지에 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평가는 성과평가로서 주로 산출물과 결과에 

을 맞추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기 의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역량이나 

개선노력까지 평가하고자 한다면 기  자체가 평가의 단 가 되는 기 평가

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 어떤 경우이건 간에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해당 기

이나 조직의 내부운 을 개선하고 외부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사용된다.

결론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지방정부의 업무나 기능에 한 

성과 리와 거버 스의 제도화를 주요목 으로 한다. 그리고 이 목 을 실

하기 한 목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rouwer & Manzano, 2003).

먼 , 기획, 리, 서비스 달의 역에서 지방정부의  업무상태에 

한 단을 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자료의 비를 통해 학습을 진하

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있어서 계획 수립의 기 를 제공하기 

함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고객에 한 책임성 확보  이해 계자

간 토론  환류의 기회를 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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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자체평가의 도입배경

1. 성과지향  행정 리 패러다임 확산

지 까지 공공부문의 개 에 한 기 와 논의들은 제도 , 정책  개

보다는 리개 (managerial reform) 심으로 개념화되었고 실제로 이

를 심으로 추진되어 왔다(Toonen & Raadscheldres, 1997).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김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공공 리  개 조치들이 이

루어졌다. 조직과 인력의 감축,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운 시스템의 개

, 기능과 권한을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로 임하는 분권화와 자율성의 

강화, 성과지향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작고 효율 인 정부’를 지향한 

것이 그것이다(이계식, 2003). 특히 성과 , 목표 리제, 책임운 기 , 

기 평가, 행정서비스헌장 등 공공 부문에 성과 리제를 도입하려는 극

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행정 리의 패러다임도 통  료제 패러

다임하에서의 리가치 던 능률성 주에서 성과지향 으로 환되고, 공

공서비스 제공 한 국가 독 체제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공 으로 환되기 

시작하 다. 

새롭게 출범한 노무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  등 제도  개

의 기치를 세우는 동시에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리개  근법은 그

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의 행정개

 로드맵 속에서 성과 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행정서비스 달체계 개선, 고객지향  민원제도 개선 등 신공공 리  개

요소들이 여 히 주요한 아젠다로 취 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2003). 특히, 성과 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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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통합  성과 리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부문의 성과 리 역량의 제고를 제로 하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통해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요하다 하겠다.

2. 분권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장치 필요

한편,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인 지방분권정책은 앙과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간 권력 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기본

으로 행정의 책임성은 사회구성원들의 권력 계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  어느 한 편이 과도한 권한을 가질 

때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행정의 책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

방분권의 획기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 이양된 

권한이 주민복지에 기여하고 주민의 활력을 복돋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권역량이 제고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방행정과 지

방정치의 책임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그 자체가 목 이거나 선이 아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의 궁극  목 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이기 한 목

으로 시도된 앙정부의 지도․감독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재원의 부족분이 지방세가 아니라 앙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보 되는 지방자치시스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 확 에는 심을 갖지 않으며 주어진 재정을 소비하는 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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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는 소비지향 인 성격이 강하다(유재원, 2004). 국세를 지방세로 

환시키는 등의 지방재정 분권화 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

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기존의 

소비지향성에서 탈피하여 생산지향 인 시스템으로 환시키는 것이 가능

하나, 이러한 유형의 재정분권화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더욱 

커지도록 만드는 부정 인 효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지향 인 

시스템을 생산지향 인 시스템으로 면 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 

앙정부는 기존의 시스템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재원이 효율 으로 

사용되도록 담보하기 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 지방재정의 상당부분

이 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메워지고 있다는 것은 앙정부 개입의 정

당성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앙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더라도 개입방식이 종 과는 달리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과정 , 료  통제가 아니라 결과

에 해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결과지향  통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방자

치단체가 성취해야 할 결과(outcome)에 해서만 통제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method)에 한 통제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지향  통제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평가제도는 공공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성과로의 피드백

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지향 (result-oriented) 행정환경 속에서 매우 

요하며 정책개선  신에 핵심 인 도구이다. 본질 으로 평가는 책임

성 있는 거버 스(accountable governance)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Helgason, 1997).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가 올해 제

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는 평가제도 개선이 20개 주요 아젠다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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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어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한 수단으로 감사

제도 개선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3. 자체평가를 통한 주민통제의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의 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단지 성과 리와 거버

스의 제도화를 통한 해당 기 의 행정능률성을 제고하는 외에 주민에 한 

책임성 확보라는 외부  가치의 구 이라는 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의 본격 인 실시 이후 10여년이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는 부정부패, 특혜제공, 세 낭비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방

만한 운 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여 히 공 자 심 이고 행정편의주의

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민들에게 최선의 업무처리  서비스

(best-value for money)를 실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 집단과 지방정치엘리트  그를 둘러싼 배후 

성세력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더욱 극 이며, 결과 으로 ‘시민 없는 지

방자치’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유재원 외, 2004) . 

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 하에서 핵심 인 책임성 확보기제는 선거로

서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

여한 후 이들의 공과를 다음의 선거에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행 에 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다

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불완 한 책임성 확보 기제이다. 효과 인 책임성 

확보를 해 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주인(principal)- 리인(agent) 

이론의 언어로 제시하면, 1) 주인이 리인이 행한 행동에 한 올바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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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기에 획득할 수 있는 능력과, 2) 리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단

할 경우 주인이 리인을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나, 선거는 두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지방정치에 해 무 심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이 행한 것에 

해 매우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이 후보자에 해 갖고 있는 정

보란 고작 선거시 선거 리 원회 혹은 선거에서 경합하는 정당에 의해 제

공된 제한된 정보에 불과하다. 지역패권정당의 존재와 지역 심주의  투표

성향으로 인해 투표가 징벌기제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선거에서 실질 인 정치경합이 부재하고, 선거가 앙정치의 간평가

의 의미로 락하고 있으며, 정책 심이 아닌 정당 심 인 투표행 가 이

루어지고 있어 선거가 갖는 징벌효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외부평가와 함께 통  책임성 확보제도로 

선거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해 다. 보다 구체 으로,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성과에 한 책임을 물을 치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선출직 공직

자, 유권자, 앙정부 등)에게 정보를 기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올바른 

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에 한 평가는 지방공무

원의 업무성과에 한 정보를 선출직 공직자(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제공

하여 이들이 지방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행정  통

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성과에 한 정보를 지역 유권자에 제공하

여 이들이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책임을 묻는 데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선거  통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성과에 한 정보를 행

자부 등의 앙행정기 에 제공하여 정부지원  삭감 등을 통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데 활용할 수 있다(정부간 통제).

결론 으로 지방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 수단이 되도록 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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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분권의 추진에 앞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장치를 구

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

하기 한 방안으로서 자체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제3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리 핵심도구로서의 자체평가

앞서 살펴본 자체평가의 도입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자체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성과 리도구들을 체하거나 이들과 연

계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성과 리도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자체평가와 합동평가), 목표 리제, 행정서비스헌장, 성

과주의 산제도, 성과상여 제, ISO 9001, 부서평가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는 데 이를 종합 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핵심도구는 자체평가이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이미 밝혔듯이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기

본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한 종류인 합동평가는 국

정통합성 확보를 해 합동평가 원회(행자부 소속)가 실시하고, 자체평가

는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해 해당 기 이 자체 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 임사무, 국고보

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을 상으로 하고, 자체평가는 자체 으로 선정한 업

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기 역량 등을 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 한 합동평가는 기 평가  성격을 가지고 사업  시책의 과정, 산

출, 결과(만족도 포함)를 평가하고, 자체평가는 앙행정기 과는 달리 성

과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표 리제는 1999년 행정자치부(목표 리제운 지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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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는 바, 목표 리제는 조직목표에 맞추어 개인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하는 것으로 궁극 으로 행정효율성 제고에 그 목 이 있다. 목표 리제는 

개인의 성과평가라는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에는 직 분류제가 도입되지 

않은 계로 평가 상은 주로 해당 개인이 리하는 사업이나 시책이다.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은 1998년 행정자치부(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

족행정을 구 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서비스 품질 리의 성

격이 강하며 주로 서비스부서에서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주의 산제도는 1999년 기획 산처의 산편성지침에 의거 

시범실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1년 서울시가 유일하게 도입․

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주의 산제도는 본래 업무(주로 산사업)에 

한 성과 리와 산을 연계할 목 을 도입하 으나 실제 업무성과와 산

은 연계되지 않고 있어 산의 투명성 제고 효과만 있다고 보여진다.

성과상여 제는 1999년 앙인사 원회(보수  수당규정)에 의해 도입

되었는데 개인의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을 제고하기 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  이상은 목표 리제, 6  

이하는 근무성 평정에 의해 성과상여 이 배분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표 기구의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은 경기도 등 일부 지

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 하고 있는데 기에 이 시스템은 차를 표 화

하는 SOP 작성 수 에 머물 으나 2000년에 들어 략기획 개념을 도입

하여 고객만족도 평가, 행정시스템 평가, 행정서비스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

인 서비스품질 리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서평가는 경북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각 부서의 역량을 종

합 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도구를 개발하여 용하고 있다. 부분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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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성과평가 결과(자체평가 등)를 부서평가에 활용하는 수 에 머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성과 리도구들은 각기 다른 앙부처나 민간기

이 장하고 있어 이들 도구들 간에 효과 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시스템이 제 로 작

동하면 개인 차원에서는 자체평가→목표 리→성과상여 의 과정으로 각 

성과 리도구들이 연계될 수 있고, 조직차원에서는 자체평가→부서평가로 

서비스 성과가 환류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 는 ISO 9001) → 자체평가 → 행정서비스헌장(개정 등)의 흐름으로 연

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성과주의 산제도는 성과평가로서의 자체평가

시스템 도입이 선결되어야 제 로 작동할 수 있다.

결론 으로 결과지향  행정 리시스템의 정착과 앙정부와 주민들에 

한 책임성 확보장치로서의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성과 리도

구들을 체계 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

객만족행정 구 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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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방자치단체 성과 리제도 황

유 형 목 표  분석단 용단

지방자치단체 

평가

합동평가
국가통합성 

확보

과정, 산출, 

결과(만족도포함)
시책(사업) 기

자체평가
행정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산출, 결과 핵심업무

실국/실과소/

담당

목표 리제
행정능률성 

제고
산출, 결과 사업(시책) 개인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행정 

구

결과

(품질, 만족도)
서비스 서비스부서

성과주의 산제도
사업성과와 

산의 연계
산출, 결과 ( 산)사업 사업부서

성과상여 개인성과 제고 산출, 결과
사업(시책), 

근무성
개인

ISO 9001
품질경 시스

템 구축

결과

(품질, 만족도)
서비스 서비스부서

부서평가 부서역량 제고 과정, 산출
역량, 

사업(시책)
실국/실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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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도 운 실태

제1  미국

1. 개요

미 연방의회가 1993년에 제정한 ｢정부성과 결과법｣(GPRA)은 연방정

부조직의 성과 리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한 신뢰 

향상, 여타 조직에도 용가능한 시범 사업을 통해 개  구, 시민의 만족

도 향상, 사업결과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목표에 계획을 맞춤으로써 

서비스 공 의 질  향상, 의회의 의사결정 개선, 연방정부의 내부 리 증  

등을 목 으로 하고 있다.2) GPRA는  정부조직의 성과 리를 해 략

 계획(Strategic Planning), 연례 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s), 연례 로그램 성과보고(Annual Program Performance 

Reports)라는 세 가지 차를 요구하고 있다.3)

미 연방정부조직은 1993년 GPRA 제정후 7년간의 비기간을 거쳐 

1999년에는 성과지표를 제출하고 2000년 산부터는 성과평가를 반 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70년 부터 성과지표들을 개

발하여 사용해 왔다. 물론 GPRA가 목표하고 있는 성과 리와는 좀 다른 방

식으로 자체 인 지표를 개발해 온 지방정부들은 주민에 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해 성과 리방식을 사용해왔다.

2)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Sec.2(b).

3)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Sec.3, and Se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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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자체평가 사례 -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

우리와 비슷한 시기(1990년  후반)에 지방정부 성과지표를 개발한 미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시정부(Worcester, Massachusetts)의 사례를 살펴

보면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많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스터시 연구국(Research Bureau)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연구비를 지

받아 1999년 우스터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 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민주도  도시정부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해 시작된 것이었다. 

성과지표 개발의 과정은 GPRA에서 권고한 차를 그 로 따르고 있다.

먼  계획단계에서는 시민부문의 참여를 극 화시키는데서 시작했다. 우

스터시 주민 회의 구성원들, 기업가 회, 그리고 지역개발회사의 표 등 

크게 세 그룹의 시민들이 연구국 연구원들과 만나 성과지표 개발의 략계

획 수립단계에 참여하는 한편, 세 번의 공공 포럼에도 극 으로 참여하

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우스터시 연구국은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한 우선

순 를 확인하는 한편, 시의 사업과 성과지표 개발에 한 정당성을 확보하

는 두 가지 이 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스터시는 시민 지도자들과 

새로운 력 계를 맺는 부가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주민을 활성화시키

기 한 근린개발내각(neighborhood development cabinet)이라는 새로

운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우스터시 연구국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을 

단순화하는 것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조를 얻는데 매우 요함을 인

식하여 성과 리의 사업 역을 한정하고 지표도 비교  간단하게 구축하기

로 결정하 다. 실제로 뉴욕주 시라큐스(Syracuse)나 뉴 지주 뉴왁

(Newark)의 경우 성과지표가 개발되었으나 도시정부의 과도한 사업욕구

에 비해 시민의 참여가 낮아 정책의 효과성이 상실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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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터시 연구국은 처음부터 시민의 참여와 심을 높이는 방향에서 성과지

표를 개발하 다.

이 연구국은 코네티컷주 하트포드(Hartford), 로드 아일랜드주의 로

비든스(Providence), 매사추세츠주 스 링필드(Springfield) 등 우스터

시와 규모면에서 유사한 세 도시의 지도자들과 만나 성과지표를 서로 비교

하기 한 트 십을 형성하 다. 연구국은 우스터시 매니 4)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5개 분야(경제개발, 공공안 , 일반행정 서비스, 교육, 청소년 

개발)의 략  목표5)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하 다.

<표 3-1> 우스터시 성과지표 사례(일반행정서비스 부문)

평가지표 측정방법

행정서비스의 질에 한 

주민만족도
․연례 인 서베이를 통해 측정

제설작업의 효과성
․폭설 후 6시간 이내에 포장도로가 말끔히 드러나

도록 제설한 도로의 길이

시민참여도
․유효투표자의 선거인 명부 등록율

․등록 선거인의 실제 투표율

도서  이용율 ․1인당 출율을 측정한 후 유사규모의 도시와 비교

근린생활의 물리  조건(도로  

보도 상태와 기타 근린생활 조건)

․뉴욕시의 COMNET 로그램에서 사용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이 직  측정

행정서비스 효율성  효과성
․규제집행, 공원  여가시설, 주택 리 등의 분야

에서 유사규모의 도시와 비교

4) 우스터시는 시의회-매니 형의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5) 우스터시의 략  목표는 ‘안 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해 도시

의 인 라 개선  행정서비스 수 의 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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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

우스터시의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정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시스템

에 다음의 몇 가지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성과 리시스템 구축의 주도권을 한국의 경우는 

앙정부가, 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쥐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상은 정부개 이 하향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실을 반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 으로 한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성과 리시스템의 구축이 어려워져 효과 인 성과 리가 이루어지

지 못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성과 리시스템은 앙정부가 하향 으로 

향을 미침에도 통합  운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편린화되

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성과 결과법｣에 의거 체계 이면

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 인 성과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

징 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성과 리의 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략계획이 미비되어 있고 성과 리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산제

도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과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단체 등 고

객의 참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반

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에서 성과 리의 타당도와 

신뢰성이 상 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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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

1. 개요

가. 감사원 주도의 평가시기

1972년 Bains 원회의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리나 평가역량은 편

한 부처의 견해에 사로잡  있고 개별 인 사업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에는 

심을 별로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 하 다. 즉 지방정부는 사업실  

평가나 기업식 시각의 개발에 별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고 비 하 다. 

따라서 ‘정책과 자원 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 혹은 지방정부의 의사결

정이나 평가과정의 개 과 같은 일련의 구조와 과정의 변화들을 제안하

다. 이러한 Bains 원회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국의 지방정부는 1974

년에 기업기획체제의 도입 등 복잡한 구조  재편을 단행하 다. 이 때부터 

지방정부는 기업기획에 의한 평가체계, 즉 사업실  평가가 본격 으로 도

입되게 된다. 그러나 10년 동안의 지방정부의 평가체계는 각 부처의 이해

계가 지배되어 정책(사업)은 피상 으로 분석되고 지방정부 활동의 평가는 

거의 종합 이거나 기업 인 것이 되지 못하 다(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97).  

1980년  어들면서 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해 평가 련 

기구를 설립하게 된다. 즉 1982년 지방정부재정법에 의거하여 감사원

(Audit Commission)을 설립하게 된다. 감사원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

기 때문에 정부를 해 일하지 않고, 기 의 종사자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

니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각 기 의 회계감사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리향상을 해 주택, 쓰 기 청소, 공공의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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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정서비스를 조사하 다. 한 지방정부간에 성과가 비교될 수 있도

록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 다.  

1986년에 들어 감사원은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를 해 ｢성과평가의 개요 

 각 행정서비스 역별 평가방법｣에 하여 총 10권의 지침서를 발간하

다. 지침서에는 각 행정서비스 역별로 최근의 리  문제 , 참고문헌 

 성과평가 안내를 수록하고 있어, 각 지방정부들이 사업 역별로 성과평

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감사원은 평가지표에 한 지속 인 검토

와 수정을 통해 보다 발 된 평가지표들을 제공하 다. 1992년에는 ｢지방

정부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감독 하에 지방정부에 한 성과평가지표의 

개발을 법규화 하여, 지방정부로 하여  감사원의 평가지표체계를 바탕으로 

매년 상세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 다. 리자의 

실 은 차 으로 이러한 기 에 의해 평가되게 되었다(Stewart and 

Walsh, 1992: 505).

나. 트 십에 의한 평가시기 

1) Best Value 로그램 도입  

정치 으로 국의 앙-지방정부간의 계(IGR)는 1980년  이 에는 

갈등 계를 형성하 으며, 1980년  후반부터는 갈등이 완화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는 갈등 계가 트 십으로 회복되는 단

계에 어들게 된다. 

이처럼 앙-지방정부간에 트 십이 형성될 무렵인 1999년에 새로운 

지방정부 개 이 시작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7장 제3조 제1항｣에서

는 지방정부 화 사업의 핵심 인 사항인 최고가치(Best Value)를 구

하기 해, 지방정부는 수행기능의 지속  개선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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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효율성․효과성 제고라는 취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Best Value 로그램의 목 은 지방정부

의 화와 공공서비스 개선6)에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1).

Best Value 로그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정부의 목표와 성

과측정 수단의 개발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방정부 수행기능의 개선정도 

혹은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앙정부 련부서가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와 성과표 (종합건 성 지표)을 제시하게 된다.7) 이에 기

하여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성과 기능, 평가시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성과지표와 성과표 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한 앙정부의 련부서는 

지방정부의 성과지표와 성과표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가능한 포 하면서 특정부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성을 

유지하는 지표와 가 치 체계를 구성하되, 특히 주요 역 시책에 한 성과

평가에 우선순 를 두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Best Value 검토단계이다. 지방정부가 법령에 마련된 기 에 따

라 그들의 기능을 진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① 지방정부가 해당기

능을 수행해야 할지 여부의 검토, ② 해당기능 수행의 방법과 수 의 정

성 검토, ③ 해당기능 수행이 추구하는 목 의 검토, ④ 해당기능에 용되

는 성과지표를 참조하여 해당기능의 성과 측정(국가에서 제시하는 특정서비

스 성과목표․성과지표, 타 정부의 비교를 한 교차서비스 성과목표․성과

6) 5년내 모든 자치단체 서비스들이 국의 상  25% 수 을 달성하는데 있다.

7)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앙정부가 정하는 Best Value 성과지표와 

감사원이 정하는 감사원 성과지표로 구성된다. 한 성과표 (Performance 

Standard)은 지방정부가 기능수행에 있어서 만족시켜야 할 최 수 이며, 성과지

표를 통해서 측정하며 표 미달시 국가가 개입한다(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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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활용), ⑤ 동일한 기능 는 유사한 기능 수행을 하는 다른 Best 

Value 기 , 기타 기업체와의 의, ⑥ 해당기능과 련해 용되는 성과

표 의 충족여부 측정, ⑦ 특정되기는 하 지만 아직 용되지 않는 련된 

성과기 의 충족에 한 향상도 측정, ⑧ 련 성과목표의 충족에 한 향

상도 등이 포함된다. 

<그림 3-1> Best Value 로그램의 성과 리체계

 국가 차원                                                  지방 차원

 

종합건 성 지표

특정서비스 는 교차서

비스 성과목표 는 성

과지표

특정서비스 는 교차

서비스 성과지표

1년 단 의 

개선정도

지역주민과 앙정부

를 한 건 성 측정

공공시민을 보호하기 

한 마지막 수단

지방정부의 목표와 

성과지표 개발 

 ➡

 ➡

  

  ➡

지역  여망   

모든 서비스에 한 

5년 주기 진단

 

목  재검토, 성과 

비교, 공동체와 의,

여타 기 간 경쟁 


Best Value 검토에 한

 합의형성과 

Best Value 성과계획 착수 


특정분야에 한

Best Value 검토 수행


Best Value 성과계획 수립

개선조치

․Best Value 계획상 

목표달성도 보고

․미흡한  권고

․실패한 분야 처리


Best Value 성과계획 

회계감사  검사



장 의 개입이 

필요한 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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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Best Value 성과계획의 수립단계이다. 이 단계는 지방정부가 행

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설명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계획하기 해 

필요하다. Best Value 성과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①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② 행정서비스를 어떠한 방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③ 행정서비스가 재 어떠한 수 으로 제공되는

가?, ④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가 미래에 어떠한 수 으로 제공되기를 바라

는가?, ⑤ 미래의 행정서비스 제공수 에 도달하기 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그에 한 일정은 어떠한가? 등이 포함된다. 

넷째로 회계감사 단계이다. 외부의 회계감사 은 지방정부가 공표한 

Best Value 성과계획에 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회계감사의 내용

은 지방정부의 Best Value 성과계획이 법령상 요구조건과 지침에 따라 작

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 회계감사 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지방정부, 감사원, 환경․교통․지방부 등에 제출한다. 

다섯째로 검사(inspection)단계이다. 감사원은 Best Value 목 을 해 

검사를 수행하고, 앙정부의 장 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검사결과인 검사보고서는 ① 지역주민이 Best Value가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② 검사기 이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

어야 하고, ③ 앙정부가 자신들의 정책들이 얼마나 실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④ 시정조치가 필요한 실패한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⑤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여섯째로 성과가 조한 행정서비스에 한 개선조치 단계이다. Best 

Value 성과계획을 집행한 결과, 실패8)하 을 때 련 앙정부의 장 은 

8) 실패의 유형은 ① 외부 감사 에 확인된 의 는 한 의의 실패, ② Best 

Value 성과계획 작성의 실패 는 성과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

우, ③ 법령에 의한 근본  Best Value 검토 로그램에 한 합의, 공표 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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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정명령권은 지방정부에게 Best 

Value 성과계획 보완명령 등 경미한 개선조치에서부터 지방정부의 해당기

능 박탈 등 강력한 개선조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2) Best Value 로그램의 수정 : 종합성과측정제도의 도입 

Best Value 로그램에서는 모든 지방정부에 Best Value 검사, Best 

Value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과다한 비용의 소요, 결과보다는 과

정에 지나치게 집 한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는 

Best Value 로그램을 수정하여 우수한 지방정부에 한 Best Value 검

사의 면제, 제한 인 Best Value 검토, 우수한 지방정부에 한 인센티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성과평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2). 

이러한 종합성과측정제도의 도입취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지방정부의 

성과에 한 설명의 용이성, Best Value 로그램 등 지방정부의 발 계획 

수립의 진, 감사 과 조사   기타 지방정부 유 기 간의 력 증 , 

성과가 좋은 지방에 자율성과 유연성 부여, 지원이 필요한 지방에 한 

앙의 식별 진에 있다(이 희․김길수, 2003: 92). 

이와 같이 수정된 Best Value 로그램에 의한 지방정부 평가에 한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분류된다(한국지방행정구원, 2004). 

첫째, Best Value 성과 리계획(5개년 계획이면서 법정계획) 수립단계

이다. 감사원은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와 성과표 을 명시토록 의

성의 실패, ④ 성과목표 설정 는 성과목표 비 성과달성 발표의 실패, ⑤ 국가

으로 단일하게 설정된 성과표 의 달성 실패 등이 있다(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

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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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하고 있다. 이에 기 하여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기능, 평가시  

등에 따라 상이한 성과지표와 표 을 개발하고 있다(최창수외, 2001: 43). 

특히, 성과지표 설정의 경우, 감사원이 요구하는 성과지표(60-70%)와 해당 

지방정부가 선정한 성과지표(30-40%)를 결합하여 최종 성과지표가 작성된

다.9) 한 Best Value 성과 리계획에는 반드시 종합성과평가(CPA) 

수, 재정정보 요약, 지난 3년간 개선조치, 그러한 개선의 결과를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게 하여 수립된 Best Value 성과 리계획에 해 감사원은 

｢지방정부법｣에서 정한 법 사항이 충족되는지를 감사하게 된다. 

한 Best Value 성과 리계획의 실행단계에서는 연간 성과계획이 수립

되며, 국, 과, ․개인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의 실천계획은 해

당 지방정부의 성과 리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자원개발을 포함하고, 

과와 의 실천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한 개별부서의 실천계획으로 국별 

목표와 연계되며, 개인별 성과계약은 개인별 성과표 을 설정하는 것이 된

다(박충훈외, 2003: 38-39).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평가(Self-Assessment) 단계이다. 이때 자체평

가는 성과에 한 자체평가가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 역량에 한 자체평가

를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정부의 맥락  요인, 서비스 제공의 우

선순 , 해당 지방정부의 역량, 특정서비스 수 에서의 평가 등에 의거 자

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정부 자체평가의 목 은 행정서비스에 

한 지방정부 자신의 견해를 이해하도록 하고, 지방수요와 우선순 에 

한 지방정부의 이해를 돕는 데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체평가보고서가 제출되면 감사원의 지방정부에 한 

9)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독자 인 성과지표 개발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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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역량 측정(Corporate Assessment)이 이루어진다. 감사원은 감사 , 

타 지방의원, IDeA 리, 검사 , 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평가 을 구

성하여 ① 해당 지방정부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② 달성 략  우

선순 를 어떻게 설정하 나?, ③ 무엇을 달성하 고, 달성하지 못했나?, 

④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 등을 평가하게 된다. 요컨 , 해

당자치단체의 목표설정, 달성 략  우선순 의 성 등 략  기획시

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기 역량 측정의 차

자체평가 검증준비 -원탁사례회의
-평가팀 구성(감사관, IDeA 관리,
타 지방의원, 검사관, 전문가 등) 
⇒ 현장평가의 범위와 초점 협의

현장평가 준비현장평가

검증활동

2주 이내

환류

개선역량 점수화4등급

CPA 모델
성과지표

서비스Inspection

감사점수

명료한 계획

자체평가 검증준비 -원탁사례회의
-평가팀 구성(감사관, IDeA 관리,
타 지방의원, 검사관, 전문가 등) 
⇒ 현장평가의 범위와 초점 협의

현장평가 준비현장평가

검증활동

2주 이내

환류

개선역량 점수화4등급

CPA 모델
성과지표

서비스Inspection

감사점수

명료한 계획

Corporate
Assessment

단계

CPA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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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사원은 기 역량 측정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정치 ․ 리  리

더십, 열망과 우선순 , 지역사회 , 역량과 시스템, 역할과 책임, 기

리와 재정통제, 행정서비스 달에 한 기 차원의 지원, 사무처리기  

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한 지방정부의 문제의식과 변화의

지, 문제 에 한 지속  심, 서비스 달능력과 체계, 일상 리틀로서

의 Best Value 등을 지방정부 역량의 검증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넷째, Best Value 검사단계이다. 감사원은 지방정부의 자체평가, 기

역량 측정(Corporate Assessment)를 토 로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

과 향후 개선 망에 한 상 평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Best 

Value 검사는 ① 해당 서비스가 재 주민들에게 잘 제공되고 있는지?, ② 

앞으로 더욱 개선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③ 고객만족도는 얼

마인지? 등을 평가한다. 이를테면, 우선 으로 사회복지(성인), 사회복지

(아동), 교육, 주택, 환경, 도서   , 연 , 자원이용 등 8  분야(거

의 행정서비스  분야)를 상으로 하여  서비스 수 (목표의 명확성과 

도 성, 서비스의 목표 충족성 등)을 4등 으로 평가하게 된다. 한 ① 

년도 Best Value 검토10)가 개선을 유도하고 있나?, ② 개선계획이 잘 만

들어졌나?, ③ 계획 로 추진할 것인가? 등에 한 향후 개선 망 평가(4

등 )를 실시하게 된다.

10) Best Value 검사에서 문제가 된 행정서비스에 해서는 4Cs(Challenge - 도

 목표설정, Compare - 타 자치단체와 성과 비교, Consult - 문가와 성과수

 의, Compete - 민간부문간 성과 경쟁)를 검토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Best Value 검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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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Best Value 검사의 차

맥락 이해 성과 검토 해당 기관 요약

자료 수집
검증

(reality check 등)

최종보고서 작성 후속 Inspection 수행

점수화
(현 수준, 개선전망)

현장평가 이전 4주정도 소요

현장평가 수주 소요

현장평가후 6주정도 소요

다섯째, 평가결과 공표 등 환류단계이다. Best Value 검사가 종료되면 

감사원은 기 역량 측정결과(기 의 능력)와 Best Value 검사결과(서비

스)를 종합하여 각 지방정부를 5등 으로 평가한다(부진-poor, 미흡

-weak, 보통-moderate, 우수 -good, 최우수-excellent).

한 이러한 평가결과를 모든 지방정부에 ‘연례 감사  검사장’ 형태로 

발송하는 한편, 지방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검사결과를 공시한다.11) 그

리고 우수사례(Best Practice)는 하고, 우수 지방정부에게는 차년도 

Best Value 검사를 면제하여 주고, 지방세, 채권발행 등의 면에서 자율성 

 융통성을 부여하게 된다. Best Value 검사결과 문제가 된 서비스에 

해서는 Best Value 검토를 하도록 하여 개선계획을 의무 으로 수립하도

11) 2003 - 2004년 평가에서 excellent 등  지방정부 8개  1개만 지방선거에서 정

권이 교체되었고, good 등  지방정부 17개  2개만 지방선거에서 정권이 교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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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도하며, 부진 자치단체에게는 부총리실에서 지도 을 견하여 자치단

체의 리에 여하게 된다.  

한편, Best Value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해, 지방정부가 소원할 경우

에 그에 한 소원을 들어주는 표  소원(appeal) 차를 도입하여 운 하

고 있다. 그리고, 평가자료의 축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서비스 질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자체평가 사례 - Britain & Hove County

여기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Best Value 로그램에 의한 성과평가가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Britain & Hove County를 상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한 차는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계획단계에서는 각 지방정부별로 성과지

표 개발, 성과목표 개발, 연간성과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 성과지표 개발

을 해서는 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가 의하여 용할 성과지표를 결정

하는데 정책 통합성 확보차원에서 앙정부의 표 지표와 해당 지방정부의 

특성지표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성과목표 개발 시에는 해당 지표의 

국표 치를 고려해 해당 지방정부의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며, 연간성과계

획은 해당 지방정부가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고려해 연 에 당해년도 업

무  서비스의 성과를 리하기 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실행단계에서는 연간성과계획에 따라 국, 과, , 개인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는 바, 국의 실천계획은 해당 지방정부의 성과 리목

표를 달성하기 해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고, 과와 의 실천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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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기 한 개별 부서의 실천계획으로 국별 목표와 연계되어 수

립된다. 그리고 개인별 성과계약은 개인별 성과표 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해당 지방정부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앙정

부(회계감사원)에 제출하고 앙정부는 이를 평가(review)하여 개별 자치

단체의 성과를 구분하게 되는데, 성과평가 결과 범주화할 때 부진, 노력, 향

상, 우수 등으로 구분하고 부진한 지방정부와 해당 부문에 해서는 별도의 

지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환류단계에서는 회계감사원의 평가검토(review) 결과에 따라 우수단체

의 경우는 행재정  인센티 를 제공받고 부진단체는 지평가(진단)와 

지평가결과를 반 한 조치계획(action plan)을 해당 지방정부가 수립하여

야 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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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 지방정부의 성과 리틀

국가 

우선순

지방공공서비스평가

종합성과평가

성과목표  표

지역사회 략 지역사회

우선순

법정계획

최고가치 

검토

로그램

조치계획

지방계획/

최고가치

성과계획

개인 계약

국별 발 계획

과별 계획

별 계획

개별 직원들의 

성과표   목표

목표에 부합되게

자원 개발

핵심 험요소,

형평성, 감사에의 

응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한 조치계획

의회우선순 ,

핵심 달목표,

재정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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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

국 지방정부의 Best Value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과 우리나라 지방자

치단체 평가에 시사하는 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먼  앙정부(회계감사원)와 지방정부가 력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는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동평가는 국가  우선순 를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철하기 한 수단으로 평가지표 개발에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는 

매우 제한 으로 허용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경우는 해당 

지방의 심사 심으로 자율 으로 계획․집행하고 있어 앙정부와는 거

의 무 하게 이루어진다. 국의 경우 평가의 체 과정에 지방정부와의 

트 십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는 매우 조 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자체 으로 수행하는 성과평가가 지방정부의 종합 인 

성과 리시스템 속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앙정부는 상 평

가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반 인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의 Best Value 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성과에 한 자체평가(Best 

Value 성과 리계획)과 역량에 한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기

로 하여 감사원이 검사(inspection)와 기 역량 측정을 수행하여 각각 성

과와 개선역량에 한 최종 수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 평가시스템은 

기본 으로 지방정부에 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인다.

셋째, 성과지표로서 재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선의 정도와 주민만족도

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도 특징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주로 황지표이다. 모든 지표에서 재의 성과와 개

선 노력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국의 종합성과측정제도(CPA)는 우리나

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시사하는 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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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의 Best Value 시스템은 기본 으로 지방정부 상  

25%의 성과를 5년 이내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달성토록 한다는 것을 제

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  25%의 성과가 모든 자치단체의 성과표 이 된

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동평가나 자체평가에서 이러한 합리 인 표  설정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벤치마킹 노력 한 부

족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3  독일

1. 개요

가. 성과비교 로젝트

미권의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1990년

 반부터 새로운 시스템이나 방법을 통하여 행정성과를 측정하기 시작하

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신공공 리의 독일식 모델인 신조정모델(New 

Steering Model)로부터 많은 향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실시

된 성과평가  비교는 주로 지방자치연합체(KGSt12))와 베르텔스만

(Bertelsmann)재단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지방자치연합체의 IKO- 

Netz(Interkommunale Netz)는 연합체에 소속된 회원자치단체의 요구

에 의해서 1996년 구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성과비교에 

12) KGSt는 Kommunale Gemeinschaftsstelle für Verwaltungsvereinfachung

의 축약어로 ‘행정간소화를 한 지방자치연합체’를 의미하나 일반 으로 ‘지방자치

연합체’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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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으며(Leitner-Achstätter, 2001: 178), 2001년 재 34개 

업무 역에 62개의 성과비교 서클이 존재하고 있으며, 672개의 자치단체

가13) 비교에 참가하고 있다(Kuhlmann, 2002). 

베르텔스만이 주도하는 로젝트로는 kik14)과 Kompass를 들 수 있으

며, kik이 주로 간 리자층의 행정조정과 련되는 반면에, Kompass는 

최고 리자층이나 지방의회의 략  조정측면을 시하고 있다(<그림 

3-5> 참조). 여기서는 kik을 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비교를 살펴보

기로 한다.

<그림 3-5> kik과 Kompass의 조종차원의 비교

Kompass

kik

전략적 조종

시장/  의회

행정조종

생산물 조종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Kompas s

kik

전략적 조종

시장/  의회

행정조종

생산물 조종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Kompass

kik

전략적 조종

시장/  의회

행정조종

생산물 조종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Kompas s

kik

전략적 조종

시장/  의회

행정조종

생산물 조종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13) 하나의 자치단체가 여러 개의 비교서클에 복 으로 참가한 것을 포함한 수치이다. 

14) ‘kik’은 Kernkennzahlen in Kommunen의 축약어로 ‘지방자치단체 핵심지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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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 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비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업무 역에 한 의사결정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Bundesverwaltungsamt, 2002). 이것은 핵심지표를 통하여 이루어져

야 하며, 핵심지표는 집행부의 최고 리층과 의회 원회를 한 조정수단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행정조직의 조정을 해서 모든 

지표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지표들은 일부 지표로 

한정되며, 간단하고 명확하게 수집된 련 자료를 근거로 선정되어야 한다

(Tebbe, 2001: 264).

나. 성과비교 목표  분야

베르텔스만재단은 목표달성의 측정을 해서 평가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4가지 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4가지 목표로

는 임무수행, 고객만족, 직원만족  경제성을 들 수 있다(<표 3-2> 참조).

지표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표를 통해서 추

구하려는 목표가 더욱 요하다. 구든지 목표를 설정했다면 로그램이나 

시책차원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kik은 모든 지표에 해 행정활동을 해서 결정되어야 할 4가지 목표들을 

정의하고 있다.

많은 성과들에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는 어느 정도 달성했

는지를 지표를 통하여 측정하 다. IKO-Netz와는 달리 목표의 방향설정은 

모든 참여 자치단체들에게 강제 으로 정하여 다. 지표는 참여 자치단체

의 문가 에 의하여 정의되었으며, 집계된 자료는 지방의회와 행정 리

층에 보고되어야 하는 분기별 보고와 연례보고에 명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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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베르텔스만재단의 성과지표체계( 시)

분 야 목 표 평가지표

인

사

부

문

목표이행

 계획 비 고용자의 수

 체직원 비 교육생의 수

 교육생 수용비율

 여성비율

 1인당 재교육 일수

 인건비에서 재교육의 비율

 보조 신청의 평균 처리기간 

고객만족

 성과와 력에 한 만족

 직원의 친 에 한 만족

 성과에 한 만족

 친 에 한 만족

직원만족
 직원의 업무만족

 질병일수 비율

경제성

 인사사례별 인건비 

 인사사례별 사무비 

 직원 1인당 충원되는 수

 직원 1인당 재교육 일수 

자원투입의 능률성에 을 두고 있는 기존의 지표세트들과는 달리 균

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의 단순화된 형태 속에서 더 많은 목표들

에 을 둘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

다. 지 까지 지표세트가 개발된 분야로는 기 지표, 사회, 청소년지원, 공

공질서, 인사, 경제활성화, 도로교통, 녹지 리, 건설, 재정 등의 분야이

며,15) 앞으로 학교행정  문화행정에 한 지표세트도 개발하려고 한다. 

15) 자세한 내용은 kik 홈페이지(www.kik-net.de)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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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베르텔스만재단은 지방행정의 주요 업무 역에서 핵심지표시

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성과비교의 장   단

성과비교는 투명성 측면에서 하나의 커다란 장 이 되고 있다. 각 분야별

로 4개의 목표들이 자치단체에 의해서 달성되었는지, 어느 정도로 달성되었

는지,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어느 수 이나 치에 있는지에 해서 설명해

다. 성과비교가 지니고 있는 장 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Kuhlmann, 2002). 

첫째, 자치단체간의 성과비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개선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장 과 약 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비교를 하여 성과지표의 활용이 증 되며, 

성과비교를 통하여 참여 자치단체의 조직구조, 행정 차 등의 변화

를 추구하거나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진시킬 수 있다. 

셋째,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자치단

체와 비교해서 잠재력, 목표, 이행 차 등의 악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비교에 참여하여 자치단체 상호간의 

성과비교를 지속 으로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리할 

수 있다. 

다섯째,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성과비교는 경쟁의 용으로 사용

되어 행정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며, 자치단체의 경험과 아이디어의 

교류를 통하여 지속 인 성과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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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과비교가 지니고 있는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단 도 지니고 

있으며, 이에 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Kuhlmann, 2004).

첫째, 지방자치단체간의 성과비교에서 비교분야의 복잡성을 지표를 통해

서 모두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주

요한 지표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 

둘째, 모든 비교 로젝트에서 지표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효용을 능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비교에 참가한 자치단

체들은 성과비교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성과비교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비교결과가 행정 장에 실제로 반 되지 않는다면 비교

서클의 지속 인 존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인 요소가 성과비교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공무원의 인내, 동기부여, 집행능력 등의 부족은 자치단체간

의 성과비교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2. 시사

베르텔스만재단은 기존의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을 해소하기 

해서 새로운 로젝트를 시작하 다. kik은 일반 으로 지방행정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해야 할 지표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표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지속 으로 

유지시키기 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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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정부간 성과비교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주도로 성과측정이나 성과비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연합체나 베르텔스만과 같은 민간재단에 의

해서 주도되고 있다. 

둘째, 성과비교나 측정에 참가하는 것은 으로 행정기 이나 담당공

무원의 의사에 달려 있다. 즉, 지방정부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성과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교그룹에의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다.

셋째, 지방정부간 성과비교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성과정

보를 알기 어렵다. 성과정보의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책임성 

확보보다는 주로 자치단체장의 행정 리의 목 으로 성과비교가 

활용되고 있다. 

넷째, 성과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진과 함께 개발하 는데, 그 이유

는 이들이 어떤 지표가 자신의 업무와 련이 있는지를 가장 잘 알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표개발에 시민이나 외부 문가의 참여

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간 성과측정  비교를 한 지표활용에 신 하게 근

하고 있다. 첫 워크 에서 지표들을 정의하 으며, 이들이 올바른 

것으로 명되면, 비테스트에서 지표의 장 용가능성까지 검

토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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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일본

1. 개요

일본에서는 ‘행정평가’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활동에 

한 양 인 평가’라는 의미로 ‘성과평가’와 유사한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행정평가는 사업평가, 시책평가, 정책평가 등 세 가지 평가유형을 

포함하며, Plan(계획)-Do(집행)-See(사후 리)로 표 되는 행정과정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계열 으로는 사 평가, 과정평가, 사후평

가의 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행정

평가는 행정활동을 평가하는 각종 평가형태를 포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정평가의 특징은 ‘다양화’로 요약

될 수 있다.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는 크게 실  측

정(performance measurement)과 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의 2개의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  측정방식은 사 에 설정한 목표에 

비추어 실 을 측정하는 것이고, 로그램 평가방식은 종합 는 략계획

에 기 하여 정책의 목 , 목표, 로세스, 성과나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것

이다.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실 을 평가하는 방식을 용하는 성과평가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의 질 평가, 벤치마킹에 의한 평

가, BSC기법을 용한 평가, 정책이나 시책 는 사업단 로 평가를 하는 

등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총무성, 

2003).

1995년 ‘미에 ’에서 ｢사무사업평가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한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도 운 실태 49

이래 다수(<표 3-3>)참조)의 자치단체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총무성에서 체 자치단체를 상으로 한 성과평가 실시 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표 3-3> 일본 자치단체의 성과평가 도입 황

 구 분
도도부 지정시

단체수 구성비 단체수 구성비

도입완료 46 단체 97.9% 13 단체 100.0%

검토 - - - -

해당없음   1 단체 2.1% - -

자료: 총무성(2003.12)

한편, 총무성에서 자치단체 성과평가 운 실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

과평가의 실시근거는 실시요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도부 이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일본 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실시근거

구  분 
도도부 지정시

단체수 구성비 단체수 구성비

조   례 3 단체 6.5% - -

규   칙 1 단체 2.2% - -

요   강 33 단체 71.7% 6 단체 46.2%

기   타 13 단체 28.5% 7 단체 53.8%

주: 1. 구성비는 성과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단체의 비율임(복수응답 있음).

      2. 조사 상 47개 도도부  46개 단체, 지정시는 13개 단체를 상으로 함.

자료: 총무성(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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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의 상이 되는 업무는 도도부 이나 지정시 모두 사무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책, 정책의 순으로 나타나 사무사업을 상

으로 한 실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일본 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상업무

 구   분
도도부 지정시

단체수 구성비 단체수 구성비

정  책 18 단체 39.1%   5 단체 38.5%

시  책 35 단체 76.1%   8 단체 61.5%

사무사업 45 단체 97.8%  13 단체 100.0%

   

체 사무사업 20 단체 43.5%   8 단체 61.5%

   공기업 회계 포함 13 단체 28.3%   5 단체 38.5%

일부 사무사업 25 단체 54.3%   5 단체 38.5%

  공기업 회계 포함 9 단체 19.6%   3 단체 23.1%

성과평가 결과의 공표 황을 보면 도도부 의 경우 97%가 체를 공표

하고, 지정시의 경우도 92%가 체를 공표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시민에 

한 책임성 확보를 해 극 으로 공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6> 일본 자치단체의 성과평가결과 공표 황

 구   분
도도부 지정시

단체수 구성비 단체수 구성비

공   표 46 단체 100.0% 12 단체 92.3%

  
체 공표 45 단체 97.8% 12 단체 92.3%

일부 공표   1 단체 2.2% - -

공표하지 않음   - - 1 단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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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과평가 결과에 한 의회보고 황을 보면 도도부 의 경우 

39%, 지정시 30%정도만이 의회에 보고․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평가가 행정내부 인 의지에서 자율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표 3-7> 일본 자치단체의 성과평가결과에 한 의회보고 황

 구   분
도도부 지정시

단체수 구성비 단체수 구성비

의회에 보고․설명 18 단체 39.1% 4 단체 30.8%

자료로 배포 11 단체 23.9% 3 단체 23.1%

특별한 보고는 하지 않음 17 단체 37.0% 6 단체 46.1%

마지막으로 성과평가결과의 활용방법으로는 도도부 의 경우 산요구나 

사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비율(97%)과 사무사업의 재검토에 활용

(89%)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정시의 경우에도 사무사업

의 재검토(92%), 산요구나 사정의 참고자료(84%)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환류의 핵심이 산이나 사업 재검토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표 3-8> 일본 자치단체의 성과평가결과 활용방법

 구    분
도도부 지정시

단체수 구성비 단체수 구성비

산요구나 사정의 참고자료 45 단체 97.8% 11 단체 84.6%

정원 리 요구나 사정의 참고자료 14 단체 30.4% 4 단체 30.8%

시책․방침의 책정에 참고 30 단체 65.2% 3 단체 23.1%

사무사업의 재검토 41 단체 89.1% 12 단체 92.3%

종합계획 등의 진행 리 26 단체 56.5% 3 단체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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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사례

가. 미에 (三重縣)

미에 의 ‘사무사업평가시스템’은 사무사업 목  평가표라고 하는 평가양

식을 통하여 사무사업의 목 을 성과지표화 하는 평가방식에서 출발하 다. 

그 후 시책·사업의 기본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을 책정하고 략계획의 체계

로 구성하여 개개의 사무사업의 치를 설정하여 보다 높은 시 으로부터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 다. 이후 미에 의 사무사업평가는 

그 활용방법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국의 자치단체에 되었으며 성과평

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시즈오카 (靜岡縣)

시즈오카 으로 표되는 ‘업무심사평가’는 조직단 로 진행하는 업무활

동을 간결하고 체계 으로 문서화하여 조직의 목 과 수단, 달성목표를 명

시하고 있다.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경 개선을 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이 평가는 상이 사무사업이 아니고, 정책·시책단 로 하

여 직원·조직이 일정기간내에 업무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실 시키는지를 

악한다. 업무의 목 ․수단의 연쇄  구조가 특징이다. 평소 목 을 의식

하지 않고 막연하게 수행하고 있던 업무를 체계화한 것으로 목 과 수단을 

명확히 하여 업무분석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 그 후, 종합계획과도 연

계하여 계획지표와 연동하는 등 고도화를 꾀하고 있지만, 보 은 소수의 자

치단체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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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동경도의 경우 2000년 장기종합계획에서 정책지표로 설정한 정책지표는 

일본 최 의 벤치마크 도입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아오모리 의 정책마 부 

한 민간기업의 마 기법을 도입하여 장래에 달성해야 할 지표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행정경 품질평가, 분야별 평가, 행정서비스평가, 

공공사업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3-9>참조).

<표 3-9>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유형과 특징

평가유형 평가목 평가 상 평가 특 징 실시 단체

실 평가형(정

책, 시책, 사무 

사업 평가형)

목표와 그 달성도에 주목한 
실 평가. 성과를 수치목표화 
하여 평가. 목 , 목표, 수단의 

타당성, 비용, 시민요구 등 여러 
가지 시 에서 다각 으로 평가

정책, 시책,
사무 사업

목표 달성도,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 

간단하고 쉬움
결과 심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의 
자치단체

업무 심사 

평가형

조직단 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조직단 가 가지는 임무를 

상으로 하는 정책평가

정책, 시책 
단

목 , 리 지표, 
실 , 난이도 등

문제 발견이 
용이함 시즈오카  

벤치마크형

큰 테마의 구체 인 수치지표에 
한 달성도 평가. 종합 인 

정책의 성과를 평가. 목표달성을 
한 개선, 시책의 입안에 연결

정책, 시책 
단  

목표 달성수 , 
Best Practice,

 고객 만족도 등

시민이 알기 
쉬움

시민참여  지향

아오모리  
토쿄도, 시가 , 
와카야마   등

공공사업 

평가형

경제성을 시, 주로 규모 
공공사업을 평가하는 형태. 를 
들면, 도로의 교통 기능에 한 
평가, 사업 지출에 한 평가, 

화폐가치 비교에 의한 편익평가 등

도로, 항만, 
공항 등 규모 

공공사업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문 이고 
과학  기법 

필요

홋카이도, 
미야기 , 

아이치  등 
도도부 의 
부분이 실시 

사업재평가형
재정 인 시 으로부터 

행정개 의 수단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주목

주로 부진한 
규모사업 등

목 , 효과, 
긴 성, 시민의 
역할 분담, 비용 

편익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한 
사업 재검토

홋카이도, 
미야기 , 
토쿄도 등

분야별 평가형

특정의 사업이나 분야(시설, 
보조 , 연구)등을 상으로 
행정 활동의 행태에 주목한 

개별평가

공공시설, 
보조  등

목표 달성도, 
효율성, 사업 

역(시설), 
필요성, 사업의 

방향성(보조 ) 등

특정의 
으로부터의 
평가

홋카이도,  
삿포로시 등

행정 경  

품질평가형

사업이나 시책이 아닌 조직  
리 그 자체의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 요구에 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목표

조직, 리의 
품질

비 , 고객만족도 외부 평가 
기 이 평가

이와테 , 
미에  등

시민 만족도 

조사형
시민설문조사에 의한 정책, 시책 

마다 만족도, 요도를 조사
만족도 정성 평가( 요도, 

만족도)
실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미야기 , 

나가노  등

행정 서비스 

평가형

개별의 서비스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 친 도 등의 

사무개선에 의해 시민 서비스의 
향상에 연결

서비스의 
질(태도, 설명 

방법 등)
정성 평가(만족도)

시민 
설문조사에 
의해 평가

군마 , 
아이치 . 

야마구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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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는 다음의 몇가지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의 목 이나 사항이 차이가 있지만 일

본의 행정평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업  시책에 한 평가가 심

이다. 사업과 시책에 한 평가가 심이라는 것은 기본 으로 평가의 

이 고객의 이라기보다 공 자(공무원)의 이라는 것이며, 이는 평가

의 목 이 주로 행정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앙정부의 여가 거의 없는 가

운데 자율 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의 사무로 앙정부가 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결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의 여건이나 심사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평

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갖는 이 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여건에 맞게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이 심을 가지는 

문제들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다는 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다양성은 이상의 장 을 가지면서 동시에 성

과비교를 통한 경제원리의 도입을 제약하는 문제 을 갖는다. 즉, 비교지표

의 개발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자치단체간 성과비교나 벤치

마킹에는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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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황  문제

제1  자체평가제도의 운 실태

1. 2002년 이  (심사분석)

200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으로 시행하 던 심사분석은 지방

자치단체 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 등 자원의 효율  이용을 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하여 그 집행상황을 리하

고 집행성과를 검,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  사업추진에 반 하

기 해 도입되었던 제도이다. 심사분석제도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조

정에 한 규정(‘95.2.24 통령령)’, ‘시․도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조정

에 한 규정(‘95.4.12 내무부훈령)’에 근거하 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분석은 그 용이 임의 이어서 각 시․도별로 다양한 편차를 보 다. 심사

분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사평가에 한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

하여 이를 시행하 다.

가. 평가담당부서

2000년에 16개 시․도를 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주요 사업이나 

시책에 한 심사분석은 제주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획 리실내 심

사평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다(<표 4-1> 참조). 각 시․도의 기획 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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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업평가와 산  기획기능을 연계시킬 수 있는 조직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 리실이 심사평가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산출

된 정보를 향후 정책수립에 반 함으로써 투자정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나.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분석은 통상 분기별 는 3월에 이루어지는 정기심

사와 하반기 는 9월에 이루어지는 수시심사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수시심

사는 지속 인 검과 감독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이나 시책에 해서만 이

루어졌다(<표 4-2>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심사평가의 최종 책임은 

시․도지사에 속하지만 1차 으로 각 소  실․국장에게 있으며, 2차  책

임은 심사평가의 보완, 교정  종합업무를 담당하는 기획 리실장이 지는 

것이 일반 이었다.

집행단계의 심사평가는 확인 검, 분기별 지평가, 자료분석을 통해 이

루어졌으며, 사후단계의 심사평가는 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단하여 차년

도 사업계획에 반 하는 성과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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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도별 심사평가 담당부서(1999년 12월 재)

시․도 심사평가 담당부서 시․도 심사평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기획 산실 심사평가담당
심사평가총 계

강원도
기획 리실 기획
정책평가 담당

부산 역시
기획 리실 기획
확인평가 담당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기획
확인평가 담당

구 역시
기획 리실 기획
확인평가 담당

충청남도
기획정보실 기획
확인평가 담당

인천 역시
기획 리실 기획
확인평가 담당

라북도
기획 리실 기획
평가분석 담당

주 역시
기획 리실 기획
확인평가 담당

라남도 기획 실 평가분석 담당

역시
기획 리실 기획
평가분석 담당

경상북도
기획 리실 기획
평가분석 담당

울산 역시
기획 리실 기획
확인평가 담당

경상남도
기획 리실 기획
확인평가 담당

경기도
기획 리실 정책기획
확인평가 담당

제주도
감사 실 
평가품질 리 담당

자료: 16개 시․도 조사 결과(박희정, 2001)

<표 4-2> 시․도별 심사평가 실태(1998)

구  분 심사평가 상사업 수 정기심사 수시심사

서울 518 518 10

부산 118 118 20

구 N/A - -

인천 109 109 .

주 130 - -

100 100 -

울산 123 123 30

경기 216 208 8

강원 211 211 2

충북 143 143 10

충남 431 431 -

북 60 60 -

남 N/A - -

경북 165 158 7

경남 173 173 13

제주 77 77 -

계 2,574 2,429 100

자료: 16개 시․도 조사 결과(박희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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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집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사평가의 기 은 앙정부의 경

우 계획수립의 성, 사업추진과정의 능률성, 사업성과의 합목 성, 효과

성  성과 리의 정성 등이지만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는 진

도 리 주의 평가기 이 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 일부 시․도의 경우 계획 비 사업진도 이외에 추가 인 평가기 을 

용하여 심사평가의 내실화를 기하 다(<표 4-3> 참조).

<표 4-3> 시․도별 심사평가시 추가고려기

시․도 평가기

서   울 사업의 정성, 사업의 타당성

부   산 사업의 타당성

인   천 산반  여부

울   산
문제   개선방안, 개선․보완 필요 여부, 계부서간 

조사항

충   북
문제   개선방안, 과잉․ 복투자 여부, 시설활용도, 

사업추진 차

경   북 사업의 타당성, 문제   개선방향, 우수사례 여부

경   남
비성․타당성, 문제인지  응 략, 

주 부서의 추진역량, 집행의 효율성, 환류성

제   주 법령  제도상 문제 , 민원 존재여부, 주민만족도

자료: 16개 시․도 조사 결과(박희정, 2001)

2000년 재 각 시․도에서는 합리 인 심사평가기법의 개발노력이 부

족한 가운데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평가 자체의 객 성

과 타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가기법은 사업진척도분석16)이었던 바, 부분의 

16) 사업진척도 평가를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취득가치분석이다. 취득가치

분석을 해서는 비용편차(cost variance)와 시간편차(schedule varia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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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는 공정기간별 목표 비 실 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가치분석 등 

합리 인 분석기법을 사용하기보다 단순 공정표에 의한 평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평가 상사업이 많은 경우 가  평가내용과 기법을 부서  사

업특성별로 표 화하여 평가담당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 으로 심

사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을 개하고 있는 시․도는 경남 등 

일부에 그쳤다.

한편 심사평가를 한 사후평가기법은 성과평가, 고객만족도평가, 주민

평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사업 완료 후 합리 인 평가모형에 

입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

분 서술  평가에 그쳤다. 단지, 충남의 경우 주요 사업의 완료시 주민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었다.

다. 평가결과의 활용

1998년 재 각 시․도의 심사평가 실태를 살펴보면(<표 4-2> 참조), 

서울 518건, 충남 431건, 경기 2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당 

심사평가 상사업 수가 평균 184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심사평가부서

의 한정된 인력을 고려할 때 객 이고 심층 인 심사평가는 어려웠다고 

단된다. 그리고 부분의 시․도가 정기심사 주의 심사평가를 행하 으

며 수시평가를 하게 활용하고 있는 시․도는 8개 시․도로 50% 정도

에 불과하 다.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비용편차는 산으로부터의 일탈을 통해, 그리고 시간편차

는 계획 비 완성된 실제 작업량을 통해 악될 수 있는 바, 이들 편차는 작업의 

 가치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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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의 심사평가 결과와 사후 조치 황은 <표 4-4>에 제시되어 있

다. 평가 상 사업  1,090건(41.9%)은 완료되었고, 1,244건(47.8%)

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70건(10.4%)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사업추진의 부진 사유는 체로 공사비 증가․보상문제 등 재원문

제, 분양 조, 사업자  설계변경, 허가․승인 등 차상 문제들인데 조사 

당시 IMF 경제 기 상황이라 재정여건의 취약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으나 

사업자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사 인 

타당성 검토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컸던 것으로 단된다.

<표 4-4> 시․도별 심사평가 결과(1998)

구분
평가 결과 평가후 조치

사업완료 정상추진 부진 구공문 추진유보 기타

서울 - 480 48 23 25 -

부산 16 86 16 9 6 1

구 - - - - - -

인천 36 73 - - - -

주 56 73 11 11 - -

42 50 8 4 4 -

울산 65 21 37 - - -

경기 159 51 6 6 - -

강원 170 9 32 22 10 -

충북 50 64 29 6 2 3

충남 339 46 46 36 10 -

북 13 37 10 10 - -

남 - - - - - -

경북 34 117 14 11 3 -

경남 55 118 10 12 2 75

제주 55 19 3 1 - 2

계 1,090 1,244 270 151 62 81

자료: 16개 시․도 조사 결과(박희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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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 이후 (자체평가)

2001년 평가기본법 제정과 함께 기존의 심사분석제도는 자체평가로 

체되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으로 실시하도록 명문화되었다. 그러

나 구체 인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은 2002년말에 수립되어 2003년 1월

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성과평가로서의 실질 인 자체평가

는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250개 지방자

치단체를 상으로 2004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체평가 실태조사 결과(행정

자치부)를 심으로 자체평가의 실시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가주체

2004년 재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원회의 구성 황을 살펴보면, 

체 250개 상기   205개 자치단체가 자체평가 원회를 구성하고 있

어17) 구성비율은 82%로 나타났다. 역자치단체는 16개 자치단체 모두 

자체평가 원회를 구성하 으며, 기 자치단체는 234개 기   80.7%에 

이르는 189개 기 이 자체평가 원회를 구성하 다. 따라서 외형상 자체평

가 실시를 한 기반이 갖추어진 것으로 악된다.

그러나 실제 그 운  실태를 보면, 자치단체당 원회 개최건수가 연 평

균 1.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 원회가 평가계획 수립  

결과심의 등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최소 연 2회는 개최되어야 

17)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자체평가 원회는 자체평가계

획 수립에 한 사항, 평가 상  방법, 평가결과에 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자

체평가 원회는 역자치단체의 경우 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

내에서, 기 자치단체의 경우 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되며, 분야별 문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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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원회의 정상  운 노력은 반 으로 매우 

미흡한 수 으로 단된다. 역자치단체는 평균 으로 연 2.6회 회의를 개

최하여 자체평가 원회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

으나, 기 자치단체의 경우 회의개최실 이 평균 으로 연 1.3회에 그쳐 자

체평가 원회의 운 이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원회는 구성되었으나 실제 회의 개최실 이 없는 자치단체도 무려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볼 때 자체평가 원회 운 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행정자치부, 2004).

<표 4-5> 자체평가 원회의 운  황

원회 구성( 원회수/자치단체수) 회의개최실 (회) 미 개 최

원회수소 계  역 기 소 계  역 기  

205/250 16/16 189/234 303 43 260

34

82% 100% 80.7% 1.4회(평균) 2.6회(평균) 1.3회(평균)

자료: 행정자치부, 2004

나. 평가방법

평가기본법 제정으로 기존의 심사평가가 자체평가로 체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일부 기 자치단체(21개)는 여 히 심사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으

며 229개의 자치단체( 상기 의 92%)만이 자체평가의 형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기 들 에

서도 35개 자치단체(14%)에서는 심사분석과 자체평가를 병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체 자치단체의 3/4 정도만 성과평가로서의 자체평가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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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1> 참조).18) 따라서 자체평가가 제 로 정

착될 수 있도록 지속 인 행정지도와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1> 자체평가 실시 황 

자체평가
78%

심사분석

8%

심사분석+자체평가
14%

자료: 행정자치부, 2004

그리고 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자체평가는 1회 이상 자율 으로 실시하도

록 되어있는데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일반 으로 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자체평가 횟수를 살

펴보면, 시․도의 경우 연 2-3회(평균 2.4회), 시․군․구의 경우 연 1-2

회(평균 1.5회) 정도 자체평가를 실시하 으며, 반 으로 자치단체당 

1.6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자체평가를 한 성과측정방법을 살펴보면, 자체평가를 실시한 

229개 자치단체의 96.5%에 이르는 221개 자치단체는 평가담당부서 주

18)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심사분석제도를 폐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심사분석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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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자체평가를 실시하 다. 이 게 볼 때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 확인이나 주민참여에 의한 측정방식을 활용

하는 등의 극 인 성과정보 수집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자체평가

의 일환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는 74개 기 (32.3%)

으로 이  32개 기 은 용역기 을 활용하 고, 42개 기 은 자체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과평가를 한 정

보원(情報源)으로 행정기 자료만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객

만족도조사로부터 상당부분 성과정보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1/4정도만 만족

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비용문제나 조사 문인력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4-2> 주민 만족도조사 실시 황

전 문 기 관  용 역
13%

자 체 설 문
17%

미 실 시
70%

 자료: 행정자치부, 2004

다. 평가결과의 환류 

자체평가의 주요한 목  의 하나는 주민에 한 책임성 확보이며 이러

한 목 은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무엇보다도 자체평가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자체평가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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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개 기   실제 평가결과를 공표한 기 은 121개 기 으로 5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자치단체의 경우 16개 기   15개 기

이 자체평가 결과를 공표하 으며, 기 자치단체는 214개 기 의 

49.5%에 해당하는 106개 기 만 자체평가 결과를 공표하 다. 

<표 4-6>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공표 황

공 표 여 부 (공표기 /실시기 ) 결과보고회 개최 (개최기 /실시기 )

소 계(비율)  역(비율) 기 (비율) 소 계(비율)  역(비율) 기 (비율)

121/229

(52.8%)

15/16

(93%)

106/213

(49.7%)

108/129

(47.1%)

8/16

(50%)

100/213

(56.9%)

자료: 행정자치부, 2004

그리고 자체평가가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로 연결되기 해서는 

평가결과가 시책에 반 되도록 하는 환류체계의 구축이 필수 이다. 따라서 

자체평가 실시 후 문제 이 발견되면 해당 실, 국, 과에서 조치계획을 수립

하여 자체평가 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결과가 우수하게 나온 

부서와 개인에 해서는 인사  재정  인센티 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평가를 실시한 자치단체 에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기 은 229개 자치단체  47%에 이르는 108개 기 으로, 자체평가를 실

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반 이상이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게 볼 때 반 으로 자체평가의 환류체계  사후조치 

등이 확립되지 못하 고, 평가결과의 활용 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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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자체평가제도의 운 분석

1. 분석의 틀

앞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도를 기존의 심사분

석제도와 함께 그 운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 자체평가의 문제 , 개선방향 등 필요한 정보들을 산출하기 해 지방

자치단체 평가에 한 여러 가지 평가  의문을 효과 으로 다루기 한 메

타 평가(meta-evaluation)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보다 체계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 리의 주요 요소인 평가목 , 제도  장치, 

근방법, 평가체계(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환류 등 5가지 요소를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를 한 핵심요소로 채택하 다. 이 모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가 성과 리체계의 도입 목   어느 것과 

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체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과 련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평가모형을 살펴보면 먼  평가목 은 평가의 정향성과 

련된다. 평가목 과 련된 요소들은 1)국가우선순 와 련성이 높은지 

는 지방  우선순 와 련성이 높은지, 2)내부  효율성에 심을 가지

는지 는 외부  책임성에 심을 가지는지 등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제도  장치에 한 검토는 평가주체 내지 

평가목 의 활용과 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도  장치와 련

된 요소들은 주로 평가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한 것이다. 

Beetham(1991)은 합법  통치의 4가지 구성요소로서 법에 의한 통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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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따른 정당성(legality), 법의 정당성(legitimacy of law), 권한의 정

당한 사용(legitimate use of power), 시민에 의한 승인(approval by 

the citizens)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법 인 정당성에 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근방법19)에 한 검토는 주로 거버 스

와 련된다. 근방법과 련된 요소들은 1) 앙정부의 여정도(하향

이냐, 상향 이냐), 2) 참여 정도( 리 이냐, 치 이냐), 3) 략  

근의 정도(종합 이냐, 선택과 집 이냐) 등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체계는 평가주체, 평가내용(평가 상, 평

가요소), 평가방법 등과 련되며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효율 으로 추진되

고 있는지에 한 핵심 인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환류는 자체평가결과의 활용과 련된다. 주로 1) 업무개선

에의 환류, 2) 산과의 연계, 3) 인센티  등 인사상의 조치 등에 이 

두어진다.

이상의 논의에 기 하여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를 한 

분석틀을 <그림 4-3>과 같이 설정하 다.

19) 평가의 근방법은 평가의 주도권을 가 가지는지에 따라 하향식 근방법과 상

향식  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평가의 범 에 따라 포  근방법과 

진  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OECD, 19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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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자체평가제도 분석의 틀

평
가
목
적

환

류

접 근 방 법

제 도 적 장 치

평 가 체 계

누
가

무
엇
을

어
떻
게

2. 분석결과

가. 평가목

심사평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강 과 약 을 발견하여 사업의 즉

각 인 변화나 조정을 행하고 종결에 따른 응조치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

의 보다 장기 인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 으로 시행된 종합사업평

가시스템이다. 그 반면에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해 스스로 부진사항 는 시행상 문제 을 발굴‧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합한 지방

행정을 구 하기 한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이다.

기존의 심사분석과 행 자체평가제도는 이와 같은 평가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방  심사항이나 우선순 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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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라는 에서는 동일한 목 성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심사분석의 경우는 그 구체 인 목 이 내부  효율성 제고에 있

었다면 자체평가제도는 내부  효율성 제고와 함께 외부  책임성을 확보하

려는 목 을 동시에 구 하기 해 도입된 제도라는 에서 평가목  면에

서 차이가 있다.

나. 제도  장치

심사분석제도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조정에 한 규정’(’95.2.24 

통령령), ‘시․도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조정에 한 규정’(’95.4.12 내무

부훈령)에 근거하 으나 그 용이 임의 이어서 법 인 정당성 면에서 어

느 정도 제한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역자치단체들이 심사

평가를 실시한 반면 기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제도를 실제 운용한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법  한계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체평가제도는 평가기본법에 자체평가 실시 의무조항이 명문화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시행을 해 자체평가 련 규

칙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 2004년 재 체 지방자치단체의 93%

에 이르는 234개 자치단체들이 자체평가의 세부 운 에 한 규칙 제정을 

완료하여 제도 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다. 근방법

심사분석제도는 그 시행과 련하여 앙정부가 극 으로 여하지 않

은 결과 제도의 시행 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진 상향  평가시스

템이었다. 각 시․도별 심사분석의 실시내용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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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체평가제도는 앙정부가 매년 자체

평가지침을 시달하여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 구

체 인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어 하향  근방법의 특성이 강한 평가시스템이다.

그리고 심사분석제도의 시행과 련하여 충남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

하고 주민이나 이해 계자의 평가활동 참여가 매우 제한 이었던 반면 자체

평가제도는 평가주체로서 시민 표나 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 원회를 

구성하고 성과측정 면에서도 주민만족도조사 실시 등 주민과 이해 계자의 

참여가 크게 확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를 포함한 50%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는 등 심사분석제도에 비

해 치  평가시스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심사분석제도는 일부 자치단체(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가 

200개 이상의 사업과 시책을 평가하 으나 기본 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

를 종합 으로 평가하기보다 략  사업  시책 주로 평가를 실시하

다.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상 업무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비  달성을 한 략  과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업무를 선

정하여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한 종합 인 평가와 

함께 략 인 평가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상 으로

는 심사분석제도가 보다 선택과 집 에 의한 략  근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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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체계

1) 평가주체

심사분석제도와 자체평가제도는 평가의 주도권을 공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없지만 자의 경우는 평가담당부서에서, 후

자의 경우는 자체평가 원회가 실질 인 평가책임을 지고 있어 평가주체 면

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심사평가제도의 시행과 련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커뮤니 이션  문제

해결능력이 사업부서와의 갈등, 문성 부족, 산부서와의 연계 부족 등으

로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박희정, 2001). 그리고 자체

평가제도의 실제 운 과정에서도 자체평가 원회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원들의 평가 련 문성이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며 앞으

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상된다.

2) 평가 상

평가 상의 측면에서는 심사분석제도의 경우 사업  시책이 주요 평가

상이었으나 자체평가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사업, 시

책, 서비스 등)와 역량이 평가 상이다. 

사업이 평가 상이라는 것은 평가가 행정효율성 (공 자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업무가 평가 상이 

된 것은 행정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의 으로 평가의 지평이 확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사분석의 경우 해당 사업의 행정  성과가 평가의 

이었다면 자체평가제도의 경우는 해당 업무의 성과 특히, 결과에 평가의 

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심사분석제도는 평가 상이 부분 인 반면 자체

평가는 상 으로 포 인 것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한 기 연구72

3) 평가방법

평가방법의 측면에서는 심사평가가 진도 주의 평가를 하 다20)는 에

서 과정 는 산출지표 심의 평가도구(평가지표)를 사용한 반면 자체평가

는 결과 심의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으로는 표 지표 개발․보 , 성과표  개발 등 자체평가의 정착을 한 

인 라 구축이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자체평가내

용을 살펴보면 아직 산출지표 주의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심사분석제도는 그 평가방법의 한계 때문에 평가의 시간  차원이 

재의 사업성과에만 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자체평가제도의 경우는 

재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선노력까지 고려한 평가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성과측정을 해서는 객 인 거기 이 있어야 하는데 심사

분석제도의 경우에는 연 에 수립한 업무계획상의 업무량 목표를 기 으로 

목표 비 달성도를 평가하 다. 자체평가의 경우에도 아직 제도 시행이 일

천한 계로 합리 인 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정기간이 경

과하면 보다 객 인 목표(성과표 )에 기 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것으

로 단된다. 

한편, 심사분석제도나 자체평가제도는 모두 합리 인 검증 차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최종 실 치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성과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실 비교나 과거실 의 축 ․ 리

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성과측정방법면에서는 심사분석제도나 자체평가제도도 공히 등 화 

20) 2000년 조사에서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사업진도 

주의 평가기 을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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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선호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평가 결과를 수화하여 

부서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마.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는 평가 그 자체보다 평가결과를 반 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

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는 내부 으로 사업개선에 반 하거나 인사  

조직 리에 반 하거나 는 개인  보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으로는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스스로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

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심사분석제도는 사업평가로서 그 평가결과가 사업 축소, 유보, 취

소 등 사업 개선으로 환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경기, 북 

등 일부 자치단체는 부진사업에 한 유보조치를  행하지 않았으며 유

보조치를 취한 시․도들의 경우에도 문제사업에 한 유보조치의 비율은 낮

은 편이었다.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도정백서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발

표하기도 하 으나 그 구체 인 내용은 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자체평가제도의 경우도 평가 후 사후조치실 은 1,312건(기 당 

5.7건)으로 10%에 불과한 실정이고, 부분(2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평

가결과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  부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실제 평가결과를 공표한 기 은 121개 기 으로 평가 실시 자치

단체의 52.8%에 불과하여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이 여 히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심사분석제도와 자체평가제도에 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

여 제시하면 <표 4-7>과 같다. 종합 으로 단할 때 자체평가제도는 기존

의 심사분석에 비해 평가목 , 제도  장치, 근방법, 평가체계 등의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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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 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나 평가방법, 환류노력 등의 면에서

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심사분석과 자체평가의 비교분석 결과

비교기 심사분석 자체평가

1) 평가 목
우선순 지방  우선순 지방  우선순

정향성 내부  효율성 심 효율성 + 책임성

2) 제도  장치 법  정당성 제한  확보 확보

3) 근방법

근방법 상향 하향

참여정도 리 치 *

략  근 유무 략 략 , 종합

4) 평가체계

평가주체 평가담당부서 자체평가 원회*

평가 상
유형 사업, 시책

주요 업무(사업, 시책,

서비스 등)

범 부분 포

평가방법

평가도구 과정  산출 심 결과 심*

거기 주요업무계획의 목표 성과표 *

정보시스템 미가동 미가동*

검증 차 미비 미비

측정 등 화 등 화, 수화

5) 환류
내부 운 개선 제한 으로 반 제한 으로 반 *

외부 책임성 확보 아주 미흡 다소 미흡

주: * 표시는 평가역량이나 비 미흡으로 실제 실에서는 제 로 작동하지 않음을 나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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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문제  

앞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자체평가의 실행과 련하여 

근방법, 평가방법(자체평가 원회, 평가도구의 개발, 평가 거기 의 설

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평가결과의 활용 등이 당 의 기 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체평가시스템이 당  기 했던 로 작동하지 않

고 있는 것은 1차 으로 자체평가에 한 무 심이나 인식부족에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근본 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담당자나 평가

련 공무원들의 평가역량이 성과평가를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평가

역량은 평가인력의 규모와 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인 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앙정부가 성과

평가를 실시하기 한 기반구축에 지원을 소홀히 한 탓도 클 것이다.  

1. 자치단체장  직원들의 심부족

앞서 살펴 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 실태를 보면 자체평가

원회의 회의 개최실 이 평균 으로 연 1.4회 에 불과하고 원회가 구성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 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자치단체도 34개 기

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결과보고회 개최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진 229개 

자치단체  불과 47%에 해당하는 108개 기 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자체평가에 한 자치단체 차원의 무 심과 의지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다.

성과평가의 성공  실시를 해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최고 리층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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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심과 지원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에서 이러한 심과 지원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제도  개선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평가 담부서  인력의 부족

성과평가로서의 자체평가 업무는 그 특성상 많은 업무량과 고도의 문

성을 요하는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 자

치단체에는 평가를 담하는 부서가 거의 무한 실정이고, 평가 담당인력 

한 으로 부족하여 단순 취합업무 외에 실질 인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기 자치단체 수 에서는 1인의 평가 담당자가 감사 는 기획업무

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21) 행정자치부의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자체평가의 정상  추진을 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평가 담

부서의 설치뿐만 아니라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 하게 요청된다.

3. 문성  역량부족

평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평가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 외에 

새로운 자체평가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에 담당자들의 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자체평가가 기존의 심사분석과 차별화되는 

21) 경기도의 경우 시․군․구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평균 인력이 0.3명 수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자치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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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결과 심의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재 지방자치단체의 평

가 담당자들은 성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추지 못하

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도 사실상 기존의 심사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 담당자들의 문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애 에 평가 문성을 갖

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학이나 학원에서 제 로 된 평

가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무원

교육시스템 속에서 문교육훈련과 연수를 통해 평가 담당자의 업무수행능

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4. 앙정부의 지원 부족

행정자치부가 자체평가제도의 바람직한 형태로 성과평가를 격 으로 

도입한 것은 성과 심  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시  요청에 기인한 것

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비나 여건조성이 부족하 기 때문에 자체평가제도

의 행 운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과평가제도가 제 로 정착하기 해서는 앙

정부가 미리 자치단체 유형별 표 지표를 개발하여 보 하거나 각 업무유형

별로 성과표 을 개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어야 했다. 이러한 사 비 없이 갑작스럽게 실시한 성과평가제도

가 단기간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빠른 시일 내로 자체평가 표 지표 개발․보 , 성

과표 의 제시, 평가기법 교육기회 제공, 모범사례 확산 등을 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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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자치단체를 한 자체평가모형의 개발  용

제1  자체평가모형의 검토

1. 자체평가모형의 종류

제2 에서 평가의 유형을 살펴본 바 있다. Sanderson(1998)은 평가

역의 수직  계에 따라 과정평가, 성과평가, 향평가로 평가의 유형을 

구분하 다. 여기서는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들이 사용하거나 권

장하고 있는 자체평가모형들을 벤치마킹하고 Sanderson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최종 으로 3가지의 차별 인 자체평가모형을 확인하

다. 이 모형들은 심사평가형, 성과평가형, 기 평가형인데 이들 평가모형은 

나름 로의 합리  평가체계 속에서 조직, 사업  로그램, 정책 역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5-1> 참조). 

이들 세 가지 모형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구체 으로 살펴 으로써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를 한 바람직한 모형을 선택함에 있어 많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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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개별 자체평가모형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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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평가형 자체평가

1) 개요

심사평가(program analysis and review)는 가장 통 이고 보편

인 평가방식이다. 1970년   국의 앙정부는 사업심사분석을 해 내

각에 공무원, 학자  외부 문가들로 구성된 앙정책검토단이라는 두뇌집

단을 만드는 한편, 모든 주요 지출부서에서 사업심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

다(국무총리조정실, 1997). 사업심사분석의 목 은 주요사업의 추진상

황  집행성과를 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심사분석은 1980년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평가나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심사분석제도로 발 되어 정책평가제

도의 근간으로 발 되어 왔다. 단,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심사평가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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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그동안 다각 인 노력을 통해 훨씬 발 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

나 기본 으로 평가 , , 상 등의 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심사평가형 자체평가는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과정  투

입이나 과정단계에 주로 을 맞춘 평가형태이다. 따라서 심사평가형 자

체평가는 공 자(공무원) 입장에서 사업이나 로그램의 설계  달체계

가 제 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  로그램의 산출물이 경제

, 효율 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심을 가진다. 그러나 부분의 사업심

사분석은 계획  집행정도, 사업진척도 등 과정에 을 맞추고 있어, 투

입 주의 평가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평

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박 훈, 1999: 2).

2) 평가내용

심사평가의 상은 주로 사업이나 로그램이다. 그리고 심사평가는 해

당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  로그램에 한 종합 인 분석  평가를 

수행한다는 에서 개별 인 사업평가와는 구별된다. 

심사평가는 사업이나 로그램들의 집행단계와 산출단계의 사업평가를 

포 하는 것으로 핵심 인 평가요소들은 계획  집행정도, 사업진척도, 모

니터링과 환류노력(문제 재검토, 안 재검토, 계획재검토), 사후 리 등이

다. 따라서 평가 상 사업이나 로그램의 추진역량이나 산출물에 을 

둔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이 의 심사분석제도 운 실태를 

살펴보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평가는 진도 리 주의 평가기

을 용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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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심사평가의 과정은 일반 인 정책평가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평가

성 검토, 평가방법 결정, 자료수집, 분석  평가결과 제시 등의 순으로 이

루어진다(한표환․박희정, 1999: 24-30). 

우선, 평가성 검토는 어떠한 사업 는 사업의 어떤 부문을 평가하여야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비평가단계이다(Wholey, 1977: 24-30). 

둘째, 사업의 평가방법은 평가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체로 총 평

가는 양 인 방법에 의존하고 과정평가는 질 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평가를 한 자료는 1차 , 2차  자료원(data source)으로부

터 다양하게 수집된다. 마지막으로, 사업평가에 한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그 자료들을 평가목 에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하여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평가는 평가담당부서가 개

별사업에 한 분석 인 평가를 행하지 않고 개별 사업부서의 평가결과를 

단순 취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평가의 형식화를 래한 바 있다.

4) 평가결과의 활용

심사평가의 결과는 평가 상인 사업이나 로그램의 운 개선으로 환류

된다. 즉, 평가 결과 사업지연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부진사유와 도출된 문

제 에 한 보완 책을 강구하는 한편,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련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심사평가 결과는 내부사업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 목 이므로 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극 으로 

알리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진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를 

공개하여도 직 인 이해 계를 가진 사람들 외에는 별로 심을 가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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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02년 이 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심사평가는 평가

부서와 산부서의 연계 미흡 등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 개선으로 연계

되지 않고 제 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을 노정하 다.

나. 성과평가형 자체평가

1) 개요

심사평가제도는 1980년  이후 세계 각 국이 공공부문의 성과 리를 통

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공공 리운동이 본격 으로 개되면서 성과 심

 평가제도로 환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  반이후 정부회계기 국(GASB)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재정보고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한 평

가결과도 보고하도록 유도하 다. 1990년의 재정 리자법(CFOA)은 모든 

연방기 으로 하여  비용과 재정 련 자료와 실 에 한 체계 인 평가결

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 다. 그리고 1991년의 ｢정부성과 결과법｣은 연

방기 으로 하여  성과기 과 목표에 한 계획을 세우고 주요 산지출 

분야에 한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 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성과지향  평

가제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 곤, 미네소타, 루이지애나 등 많은 주정

부들도 성과측정을 법률로 정하 다(Ammons, 1995: 47). 

그리고 국도 1990년  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 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스스로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 다. 그러나 2001년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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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시스템이 구축되기 이 에는 국의 성과평가는 각 부문별로 편린화

된 형태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업무와 서비스를 체 으로 

조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 회계감사원(Audit Commission)

은 기존 성과평가의 우수한 과 지식간극을 메우기 한 새로운 자료원을 

결합하기 한 근방법으로 2002년 에 종합성과평가(CPA)제도를 도입

하 다.22)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는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과정  산

출  결과단계의 성과에 주로 을 맞춘 평가형태이다. 성과평가가 기존

의 심사평가와 다른 은  면에서 공 자(공무원) 입장보다 수요자(주

민) 입장에서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

히 일을 하 나에 심을 두기보다 그 결과 주민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결과

를 래하 는지에 심을 가진다.23)

그리고 성과평가의 보다 발 된 형태로 ‘ 략평가(strategic evaluation)’

가 있는데 략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인 임무와 략  목표, 

수행한 략이 어떠한 결과(outcome)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한다는 에서

(노화 , 2001: 104) 기존의 단년도 사업 주의 심사평가나 성과평가와는 

구별된다. 략평가의 표  사례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지방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24)로 략 이고 장기

22) 이 제도의 도입일정을 살펴보면 국의 단층제 의회와 카운티 의회에 해서는 

2002년에 이 평가 제도를 용하여 연말까지 최종성과를 살펴보고, 디스트릭트 의

회에 해서는 2002년 가을부터 용하고 그 성과는 2003년말에 살펴보도록 하

다(Audit Commission, 2002).

23) 따라서 평가지표도 산출물(output)보다 결과물(outcome)을 선호한다(Wholey 

and Hatry, 1992).

24) BSC는 기업이 통 으로 채택해 온 재무  의 성과평가가 고객, 종업원, 

력업체, 기술  신의 에서 창출한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Keplan과 Norton이 창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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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 로 미래지향 으로 미흡한 을 수정해 나

갈 수 있도록 하는 에서 장 을 가진 평가시스템이다. 일반 인 성과평가

제도에 비해 ‘선택과 집 ’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도록 지

원해주는 성과 리도구이다. 그러나 략평가시스템은 개별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목표에 기 한 상이한 목표달성 략을 제로 하기 때문에 표 화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주요 사업이나 서비스에 한 벤치마킹이 어렵다는 한

계를 갖는다. 한마디로 일반 인 성과평가모형이 ‘기성복’이라면, 략평가

모형은 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 상이나 이 달라지는 ‘맞

춤복’이라 할 수 있다.

2) 평가내용

성과평가의 상은 주로 서비스이다. 그러나 기존의 심사평가의 상이

었던 사업이나 로그램도 행정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볼 때 당연히 성과평가

의 상이 된다. 사업이나 로그램의 성과를 주민입장에서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 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종다양하다. 이들 모든 업무를 투입-과정

-산출의 각 단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리운  개선으로 연결지우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행정기 이 수행하는 업무들 에서 기

의 존립목 에 한 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만을 평가하고, 한 산출단

계에 주로 을 맞추어 최종산출물이 희망했던 것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

고 해당 업무를 계속, 종결, 수정할 지를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성

과평가의 핵심이다.

이러한 성과평가는 마치 축구경기의 수 과 같다. 해당업무가 계획하

던 것을 달성했는지 는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한 에 보여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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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업무를 개선하기 해서는 추가 인 정 진단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과평가가 갖는 장 은 고객들이 해당 기 의 반 인 성과를 

한 에 조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plan-do-see의  과정을 포 하는 완

한 형태의 종합 인 사업평가모형이나 로그램평가모형을 용할 경우 해

당 기 의 평가역량을 고려할 때 많은 업무(사업, 로그램, 서비스 등)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 의 성과에 한 포 인 그림을 제공하

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포 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역을 포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가 인 진단을 

통해 조직의 리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핵심 인 평가요소는 산출  결과단계의 성과이다. 먼  산

출단계의 성과정보는 완성된 재화  서비스의 양이다. 그리고 추진 결과에 

한 성과정보는 해당 업무의 목표달성을 향한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여건, 

행동 는 태도의 변화와 련된 것이다. 결과물 정보는 다시 간결과물과 

최종결과물로 구분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제2  참조). 그러나 실제 성

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시 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업무에 해서는 

투입  집행 련 성과정보밖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완료된 업무의 경

우에는 통상 산출  결과와 련된 성과정보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으나 

궁극 인 결과물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을 알아야 한다. 

보다 구체 으로 재 국에서 도입․운 하고 있는 종합성과평가모형

을 살펴보면, 그 성과를 두 가지 벡터상에서 평가하는 바, 최근 서비스 수

과 해당 지방정부의 서비스 개선능력이 그것이다. 이 모형은 교육, 사회복

지, 연 , 주택, 환경, 문화, 소방 등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일련의 서비스

역에 걸친 성과정보를 종합하고, 각 서비스에 한 최종평가는 부진(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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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weak), 보통(moderate), 우수(good), 최우수(excellent) 등으로 

구분하여 최종 평가된다.

한편, 성과평가모형의 한 유형인 ‘ 략평가’ 특히, BSC의 경우 조직가치

의 창출 략을 재무  (주주의 입장에서 성장, 수익성  험에 한 

략), 고객 (고객의 기 를 차별 으로 충족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략), 내부 로세스 (고객․주주의 만족을 한 다양한 업무 차의 략

 우선순 ), 학습과 성장(조직의 변화, 신  성장을 지원하는 분 기 

조성의 우선순 )의 균형된 시각에서 근하는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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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BSC의 구성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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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성과평가를 한 일반 인 차는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크게 4단계

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계획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지표 개

발, 성과목표 개발, 연간성과 리계획25) 수립이 이루어진다. 실행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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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간성과 리계획에 따라 국, 과, , 개인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

를 실행하여야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으로 평가

를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자치단체장  의회에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 상 정부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환류단계에서는 평가결과 문

제 을 해결하기 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략평가의 일종인 BSC의 경우에는 평가를 시행하는 기 의 목표에 기

반한 보다 략  평가 차를 따른다. 그리고 미국 샤롯시의 를 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BSC를 개발하는 차는 <그림 5-3>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 BSC 개발을 해서는 해당 기 의 략  우선순 를 고

려하여 통합 BSC를 개발하고, 그 다음 략  과제별 BSC를 개발하고, 다

시 핵심업무부서(KBU)별로 BSC를 개발한다. 이는 다시 별 BSC를 거

쳐 개인별 업무계획과 연계되게 된다. 그리고 BSC를 활용한 평가방법은 각 

지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평가방법을 원

용하고 있다. BSC 개발과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구체 인 성과의 수 이 해

당 지표의 목표로 설정되는데 이들 지표들은 간결과물 는 최종결과물을 

나타내는 결과지표들이다. BSC를 경 을 한 도구로 사용하기 해서는 

결과물과 간결과물 측정에 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요하다.

25) 연간성과 리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고려해 연 에 

당해년도 업무  서비스의 성과를 리하기 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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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미국 샤롯시의 BSC 개발 차

 

4) 평가결과의 활용

성과평가의 결과는 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기

본 으로 해당 기 이 자체 으로 수행하는 성과평가의 경우 문제 역을 발

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용도로 평가결과가 주로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 법  

요구사항으로 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주민에 한 정보제공  책임성 확보장치로 활용되는 

것이다. 한편, 상 정부가 하 정부를 평가하는 형태의 성과평가 결과는 

국의 경우처럼 우수단체에 한 행․재정  인센티  제공, 부진단체에 

한 조치계획 수립 요구나 패 티 부여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략평가시스템으로서의 BSC를 활용한 성과평가는 장기 인 

에서 조직이 취해야 할 략 인 방향 설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자체평

가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활용한 리 소의 발견  리자료로서의 활

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악된다. 즉, 평가 자료의 리로 발 과정에 

한 지속 인 리가 가능하며, 발 속도의 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

에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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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평가형 자체평가

1) 개요

20세기 말은 ‘지방의 국제화’가 크게 진 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미

국․ 국 등의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계  수 의 민간기업들을 벤

치마킹하여 세계 우량기업들의 강 을 체득하려고 노력하 다. 그 결과 지

방자치단체들은 고객 심, 리더십, 원참여, 로세스 근법, 행정에 한 

시스템  근법, 지속  개선, 의사결정에 한 사실  근 방법, 상호 이

익이 되는 공 자 계를 강조하는 등 품질경  8  원칙을 목하여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한국공공행정품질 의회, 

2002: 10-12). 이러한 노력의 평가에의 반  결과가 기 평가이다. 미국

의 말콤 볼드리지(Malcolm Baldridge) 모형이나 유럽의 Exellence 모형

은 평가 상기 의 종합  역량, 과정, 성과, 향을 측정한다는 에서 여

타 평가도구와 차별화되며 평가단 가 기  체를 상으로 하고 그 용 

면에서 보편성을 갖는 성과 리도구이다. 

국의 기 평가모형 즉, Excellence Model26)은 조직 활동 반에 걸

쳐 강 과 개선 역을 평가하기 한 포 인 틀이다. 유럽 역에 걸쳐 수

백 개 조직의 실제 경험을 토 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발된 것으로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조직에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모델을 사용하는 조직은 국품질재단(British Quality Foundation)

이 후원하는 국품질상(Quality Award)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

델은 “고객성과, 직원성과  사회  성과는 정책과 략, 인력 리, 트

십  자원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핵심업무성과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낳

는 과정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26) 이에 해서는 British Quality Foundation(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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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민간부문을 해 설계되었으나 1999년 공공부문에도 용할 수 있

도록 변화시킨 후 지 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기업 품질 리를 해 활용되고 있는 말콤 볼드리지

(Malcolm Baldridge) 모형27)을 연방정부 평가에 용한 통령품질상

(President's Quality Award)은 Excellence 모형과 유사하다. 이 제도

는 연방 인사 리처(OPM)가 1988년에 도입하 는데, 다음과 같은 목  

하에 운 되고 있다. 첫째, 연방정부 조직의 반 인 성과와 능력을 개선

하여 납세자의 세 을 효율 으로 사용하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유도하며, 둘째, 연방정부기  뿐만 아니라 주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리기법, 략, 성과사례의 공유를 진하고, 

셋째, 고객들에게 계속 인 가치를 제공하기 한 조직의 자체평가 모형을 

제공하며, 넷째, 평가․분석․훈련  성과개선계획 등을 수행하기 한 틀

을 제공하여 변화와 개 에 체계 이고 경험 으로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00: 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8년 앙행정기  평가에 기 평가제도를 도입

하여 ① 업무추진내용  성과, ② 기 역량평가, ③ 국민만족도조사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부문 종합품질 리를 한 도구로서는 한계를 나타내

고 있다.

2) 평가내용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평가는 평가 상기 의 역량, 과정, 

27) 말콤 발드리지 국가 품질상은 공법 100-107에 의해 창설되었는 바, 이 상은 1981 

-7년의 기간동안 상무장 을 지냈고 품질 리의 주창자이기도 한 말콤 발드리지를 

기리기 해 제정된 것이다. 이 상은 제조업, 서비스업, 소기업을 상으로 주어지

다가 1999년부터는 교육  보건분야의 조직에도 수여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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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향을 종합 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조직 내부(직원)의 

과 외부(고객)의 을 모두 포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모델은 9개 기  - 크게 진요인(enablers)과 성과(results)로 

별할 수 있음 - 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진요인 기 은 조직이 어떻게 수

행되는지, 그 직원과 자원을 어떻게 리하는지, 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지, 핵심 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지에 심을 가진다. 그

리고 성과기 은 그 조직이 어떤 것을 달성했는지에 한 것으로 이는 조직 

구성원과 고객들의 만족도, 지역사회에의 향, 그리고 핵심성과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5-1> Excellence 모형의 평가내용

구  분 내                용 비 (%)

진요인

리더십 ․리더의 조직 비 과 임무의 달성 략     10

인력 리 ․조직의 인력 리 역량     9

정책과 략 ․정책과 략의 수립역량     8

트 십과 자원
․조직의 외부 력 계와 내부자원의 계획․

리 역량
    9

사업추진과정
․정책과 략의 실 을 한 조직의 실천

  리 역량  
   14

성과요인

조직원 만족도 ․조직구성원의 만족감     9

고객만족도 ․외부고객의 만족감    20

사회  향력 ․조직이 지역사회에 주는 향     6

핵심  사업성과 ․조직의 계획된 성과 달성도    15



제5장 지방자치단체를 한 자체평가모형의 개발  용 93

3) 평가방법

Exellence 모형을 심으로 기 평가모형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자체

평가에 의한 상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 , 이 모델을 

용하는 부분의 조직들은 이상의 9개 기 (<표 5-1> 참조)에 부합되는 

성과정보들을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는 간단한 지침으로부터 충

분한 증거에 의거하여 수집된 보고서까지를 망라하는 바, 자체평가는 우선

 개선조치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가치가 있는 개선 역을 포함하는 조직의 

강 과 약 에 한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모형을 용하는 

부분의 조직들은 단순히 그들의 성과를 수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역을 집 으로 다루고 있는 바, Excellence 모형에 따른 자체평가는, 

강 과 개선 역을 확인하고 매년 성과에 한 평가를 제공하고, 정 비용

으로 체 업무에 한 뛰어난 이해를 제공하고, 모든 개선활동에 한 이

해를 제공하는 틀을 제시하고, 개선을 한 순수한 동기를 낳으며, 국제수

의 업무실행에 한 성찰을 제공하고 범 한 조직들과의 비교를 진시

킨다. 국품질재단(BQF)과 유럽품질 리재단(EFQM)은 각각 기 평가

모델에 입각한 품질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품질상 수상 응모기 은 일단의 

평가자들에 의한 75페이지 분량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모

기 에 해서는 서면평가 후 장평가가 이루어지고 심사 원회에서 최종

후보자와 수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미국의 통령품질상의 경우도 이 모델을 용하여 응모하고자 하

는 기 이나 조직들은 매년 배포되는 평가모델지침서를 참조하여 19개 평

가기 (<표 5-2> 참조)과 련된 질문에 한 서면지원서류28)를 작성하여 

28) 직원 2만명 이하조직은 첨부물 포함 50페이지, 2만명 이상조직은 60페이지 기

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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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단(President's Quality 

Award Program Examiners)이 구성되어 제출서류를 평가하게 되는데 

심사단은 평가모델지침서에 제시한 평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에 임하

기 에 응모 조직들 반에 한 검토를 거쳐 무엇이 요한지를 결정하고 

략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심사단은 각 항목간의 연계성 특히, 근

방법/ 개와 결과간의 연계성에 착안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표 5-2> 미국 통령품질상의 평가내용

구  분 평가요소 평  

1. 리더십
1-1. 조직 리더십 90

1-2. 조직의 책임성 등 35

2. 략기획
2-1. 략개발 45

2-2. 략 개 50

3. 고객만족
3-1. 고객  시장 지식 45

3-2. 고객만족  계 50

4. 정보와 분석
4-1. 조직성과 측정 45

4-2. 조직성과 분석 50

5. 인  자원

5-1. 작업시스템 35

5-2. 직원교육, 훈련 30

5-3. 직원복지와 만족 30

6. 과정 리

6-1. 생산품  서비스과정 50

6-2. 지원과정 20

6-3. 공 과정 25

7. 사업 결과

7-1. 고객만족결과 125

7-2. 재정성과 50

7-3. 인 자원 성과 75

7-4. 공  성과 75

7-5. 조직효과성 결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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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우리나라 앙행정기 의 기 평가는 응모방식이 아니라 모든 기

들이 의무 으로 평가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국

무조정실이 매년 1월  평가지침을 작성, 정책평가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통상 1월말까지 각 앙행정기 에 이를 시달하는 것으로 평가가 시작된다. 

각 앙행정기 은 평가 상과제로 선정된 주요정책과제에 한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3월 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은 4월말까지 과제

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정책평가 원회의 심의에 부친다. 평가계획에 따른 

실질 인 평가는 상반기에는 5～7월, 하반기에는 8～12월에 각 앙행정

기 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 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정책평가 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통령 는 국무총리가 주 하는 정부업무평

가보고회에서 익년도 1월 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4) 평가결과의 활용

기 평가모형은 품질상 시상을 목 으로 응모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Exellence 모형이나 통령품질상의 경우 평가결

과에 따라 품질상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며 별도의 시상식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응모기 들에 한 평가보고서에는 핵심성과의 차이, 개

선을 한 우선순 , 신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응모기 의 운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앙행정기 의 기 평가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원회가 수행

하고 그 평가결과는 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보고된다. 평가결과 개선사항

은 각 앙행정기 이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조

정실은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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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람직한 자체평가모형의 선택

이상에서 살펴본 3가지 자체평가모형 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한 평가모형을 선택하기 해 문헌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자체평가모형의 

선택기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평가담당 지방공무원을 상으로 이들 선택

기 에 한 인식과 개별 평가모형에 한 인식  선호도를 조사하여 모형 

선택의 기 자료로 활용하 다.

가. 선택기

1) 타당성(relevance)

먼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한 자체평가도구의 방법론과 지표가 지방 

여건에 맞아야 한다. 평가도구 사용의 기단계에 지표에 한 검토가 있어

야 하는 바, 지방 이해 계자의 요구와 열망을 더욱 정확하게 반 하기 

해 지표들이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평가도구가 다른 정부들과

의 비교분석을 해 고안되었다면, 표 화되기 때문에 지방의 선호는 반

되기 어렵다. 

자체평가도구 선택을 한 기 으로서 타당성은 한 상이한 정부 차원

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바, 해당 모형이 참여  평가모형이라면 참여자들이 

평가기 을 결정하고 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타당성이 높은 

평가도구가 될 것이다. 

만일 해당 평가도구가 지방발 을 지도하기 해 필요한 주요 수단으로 

환류된다면, 컨  그 평가결과가 성과주의 산제도의 형성  집행에 활

용될 수 있다면 그 도구는 고도의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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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용성(user-friendliness)

자체평가를 한 평가도구가 쉽게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다면 평가자 입

장에서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해당 도구의 평가지표  

용 차가 명확하여야 하고 낮은 기술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즉, 해당 평가도구를 사용하기 해 외부 문가나 조정

자들의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평가

과정이나 차가 기술  노하우를 요하지 않는 간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성과측정 측면에서 해당 도구가 복잡할수록 그 평가도구의 유용성은 떨

어지고 지방정부에의 실제 용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부분의 평가도구들

은 즉시 용이 어렵고 사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에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역량이 선결되어야 한다.

 

3) 비용효과성(minimal cost requirement)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택되는 자체평가 도구는 사용하기에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범  내에 있어야 한다. 정

부들 간에 재정역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체평가도구는 외부의 지원보다는 

평가담당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체평가는 외부평가에 비해 비용도 게 들 뿐만 아니라 소유권 확보, 기

능력 개발 등 부차  이익도 발생시키는 이 이 있다. 

그리고 비용도 게 들면서 다양한 이해 계자의 의견청취와 평가에 

한 인식이 증가한다면 더 말할 나 가 없을 것이다. 평가도구의 집행에 소

요되는 비용은 평가방법과 평가를 한 요구조건들에 의해 직  향을 받

는데 상업  목 으로 개발된 많은 도구들은 필요한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해 정교한 과정을 가지고, 외부 지원자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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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 성(inclusiveness)

자체평가 도구의 포 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 될 수 있다. 그 첫째

는 자체평가를 통해 조직의 반 인 그림을 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해당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체 퍼즐의 일부만 악할 수 있다면 

평가도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평가 시 민간부문이나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여

러 역으로부터 부분의 이해 계자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에도 참여하는 표자들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 가 없다.

집행기 (상 정부 포함), 의회(상 정부 포함),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들로부터 이해 계자들이 평가에 참여하고 주요 이슈

들에 해 토론하고 해당 문제에 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체평가도구가 특정조직의 산출물이나 특정 성과지표의 취득

에 이 맞추어지는 경우에는 포 성이 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과정지향성(process-oriented)

자체평가도구를 이용한 평가실행 단계에서 해당 평가도구는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에 한 이해 계자의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버 스

(good governance)’를 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기 해 이해 계자의 의

견청취  상호작용을 진하고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이해 계자들이 평가과정을 이끄는 자체평가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종국 으로 지방의 수요와 여망을 완

벽하게 반 하는 보완된 평가도구의 발견을 결과 으로 래할 것이다.

부분의 평가도구들이 참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표성의 에서 

흠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평가도구가 포 성 조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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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경우 이해 계자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의 제도화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인다.

6) 비교가능성(comparative ability)

해당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그 평가결과를 시계열 으로 는 횡단면 으

로 비교할 수 있다면 이상 인 도구이다. 평가도구가 이러한 비교능력을 갖

기 해서는 지표의 활용 면에서 일 성이 있어야 한다. 평가지표가 이해

계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시간을 두고 변화와 성과를 추 하는 평가도구들의 

경우에도 지표의 변화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는 본질 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들 자신의 지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비교가능성을 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

다. 다만 자체평가가 상 평가로 환류될 수 있기 해서는 비교가능성의 확

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상 정부의 시상제도와 연계시키기 해서는 

개별 지방정부의 개선정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평가틀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7) 객 성(objectivity)

평가도구가 지방의 여건을 반 하는 면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증가시키

기 해 질  는 양  평가를 균형 있게 용할 필요가 있다. 참여 인 평

가방법론을 채택하는 평가도구들의 경우 측정이 개 응답자의 인식에 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 일 것이다. 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

트가 응답자의 몰이해와 정보부족을 희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

치단체의 실제 실 을 반 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수치와 같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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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체평가모형에 한 선호도조사 결과

1) 자체평가모형의 선택기 에 한 인식조사 결과

자체평가모형의 선호도조사에 앞서, 바람직한 자체평가모형의 선택기

들에 한 평가담당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해 지방공무원(시․

도, 시․군․구) 11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평가모형의 객 성, 타당

성, 포 성, 유용성 등의 순으로 ‘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체평가모형은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의 평가 여건에 맞아야 

하며, 이 모형을 용하여 가  해당 기 의 종합 인 성과를 조감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 담당자가 사용하기에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5-4> 자체평가모형의 선택기 에 한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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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모형의 선호도조사 결과

선택기 에 한 인식조사와는 별도로 실제 어떤 평가모형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해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평가담당공무원 36인을 상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선택기 을 용하여 선호하는 자체평가모형을 선택하도

록(5  척도 사용) 요구하 다.29) 비록 일부 공무원을 상으로 조사한 결

과이기는 하지만 선행 교육을 통해 해당 모형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응답하 다는 에서 모형 선택에 시사 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선호도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과평가형(총 24.63 , 평균 3.52 ), 

기 평가형(총 23.04 , 평균 3.29 ), 심사평가형(총 22.73 , 평균 

3.25 )의 순으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5> 참

고).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 심사평가형 자체평가모형은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으로 인한 그 사용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포 성, 과정지향성, 비교가

능성 등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기 평가모형의 경우 보편 인 용

가능성이라는 장 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여건을 제 로 반 하기 어렵고 

정확한 평가를 해서는 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는 자체평가 도구로서 합한 부분의 기

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며 그 외에도 상 평가와의 연계가 가능

하다는 에서 실 으로 유용성이 큰 것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29) 2003년 10월 13일～17일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선택교육과정에 참석한 

공무원을 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선호도를 밝히기 해

서는 해당 평가모형에 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5일간의 평가

문교육을 마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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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자체평가모형의 선호도조사 결과

21.5

22

22.5

23

23.5

24

24.5

25

심 사 평 가 성 과 평 가 기 관 평 가

그리고 자체평가모형에 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앞에서 설명한 7가

지 선택기 별로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 5-3> 자체평가모형에 한 선택기 별 인식

 평가모형 타당성 유용성 비용효과성 포 성 과정지향성 비교가능성 객 성

심사평가 3.62 3.81 4.35 2.92 2.81 2.31 2.92

성과평가 3.79 3.48 3.19 3.58 3.44 3.62 3.54 

기 평가 3.31 3.08 3.04 3.62 3.15 3.54 3.31

비교 상 자체평가모형들을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

도’를 나타내는 타당성 기 에 의해 평가한 결과 응답한 지방공무원의 선호

도 평균이 성과평가형(평균 3.79 ), 심사평가형(3.62 ), 기 평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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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 상 자체평가모형들을 ‘평가자

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용성 기 에 의해 평가한 결과, 

응답한 지방공무원의 선호도 평균이 심사평가형(평균 3.81 ), 성과평가형

(평균 3.48 ), 기 평가형(평균 3.08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평가 

시행을 해 소요되는 비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용효과성 기 에 의해 평

가한 결과에서는 응답한 지방공무원의 선호도 평균이 심사평가형(4.35 ), 

성과평가형(3.19 ), 기 평가형(3.04 )으로 심사평가형에 한 선호도

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포 할 수 있는 정도’와 ‘이해 계자의 참

여를 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포 성 기 에 의해 평가한 결과에서는 기

평가형(3.62 ), 성과평가형(3.58 ), 심사평가형(2.92 )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한 ‘평가 상별 이해 계자의 상호의견교환을 진할 수 있는 정

도’를 나타내는 과정지향성 기 에 의해 평가한 결과에서는 성과평가형

(3.44 ), 기 평가형(3.15 ), 심사평가형(2.81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 으로, 공간 으로 비교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교가능성 

기 에 의해 평가한 결과에서는 성과평가형(3.62 ), 기 평가형(3.54

), 심사평가형(2.31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측정이 객 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객 성 기 에 의해 평가한 결과에서도 성

과평가형(3.54 ), 기 평가형(3.31 ), 심사평가형(2.9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볼 때 심사평가형 자체평가모형은 그동안의 사용경험에 비추

어 유용성, 비교효과성 측면에서 장 이 있으나 포 성, 과정지향성, 비교

가능성, 객 성 등의 면에서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다. 기 평가형 

자체평가의 경우 포 성 기 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가지 기 면에서 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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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타당성, 유용성, 비용효과성 면에

서는 비교 상 자체평가모형들 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성과평가형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제외한 5가지 선

택기 에서 상 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자체평가모형의 비교평가  종합의견

여기서는 문헌  사례연구를 통해 앞서 제시한 3가지 자체평가모형의 

특징, 평가체계, 장․단 을 살펴보고 필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자체평가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비교분석

1) 특징

<표 5-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심사평가형 자체평가는 다분히 하향

인 근방법에 의해 시행되는 반면에 성과평가형이나 기 평가형 자체평가

는 상향  근방법의 특징을 갖고 있다. 통상 사업평가는 자치단체장의 기

호에 따라 평가 상 사업이 결정되고 평가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진도 

주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형의 경우 

평가 상 업무의 선정이나 성과지표 개발시 이해 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참여형 평가시스템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 평가형의 경우 외국의 지

방자치단체들은 자발 으로 참여하는 응모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향  평

가 근법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 평가는 하향

 근방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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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용 역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심사평가형 자체평가는 주로 사업 

분야에 용되고 있는 반면 성과평가형은 서비스 분야에 그리고 기 평가는 

종합 인 품질개선 분야에 용되고 있다. 한 평가시스템의 측면에서 보

면 심사평가형 자체평가는 상 으로 편린화된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

면 성과평가형은 보다 포 인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기 평가는 종

합 인 평가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 평가체계

3가지 자체평가 유형은 평가단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  심

사평가형 자체평가는 주로 사업이나 시책을 평가단 로 하는 반면 성과평가

형은 주로 서비스를 평가단 로 한다. 그리고 기 평가는 말 그 로 기  

체를 평가단 로 한다.

그리고 평가  면에서도 심사평가형 자체평가는 사업의 집행과정(투입 

 과정)에 을 맞추는 반면 성과평가형은 주로 성과(특히, 결과)에 

을 맞추고 기 평가는 투입, 과정, 성과, 향 등 종합 인 평가에 을 

맞춘다. 그 결과 심사평가형 자체평가는 주로 사업추진역량이나 산출물을 

측정 상으로 하고, 성과평가형은 주로 산출물과 결과물을 측정 상으로 하

며, 기 평가는 추진역량, 학습노력, 산출물, 결과물, 향 등 종합 인 평

가요소를 측정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측정방법 한 서로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심사평가의 경우 개별 사

업의 평가 시 몇 가지 등 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는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기 평가는 우수 기 이나 조직을 선정하기 해 수화하는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의 경우는 기본 으로 범주화방

식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화를 통해 서열을 매기는 경

우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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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 활용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심사평가의 경우 평가결과는 단순히 해당 사업의 개선용도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성과평가의 경우는 평가 상 서비스의 지속  개선을 해 활용

되기도 하지만 비교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우수사례의 벤치마

킹을 진시킨다. 아울러 성과평가의 결과는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세

가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 이다. 기 평가의 경우는 

평가결과가 해당 기 의 문제 역을 찾아주기 때문에 해당 기 의 조직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표 5-4> 유형별 자체평가모형의 비교분석

       모형

 기
심사평가형 성과평가형 기 평가형

특

성

근방법 하향식 상향식, 하향식 혼합 상향식

용 역 사업 분야 행정서비스 분야 품질개선 분야

시스템 유형 편린화된 시스템 포  시스템 종합  시스템

평

가

체

계

평가단 사업  시책 서비스 기

평가 투입, 과정 성과 투입, 과정, 성과

측정 상 역량, 산출물 산출물, 결과물 역량, 산출물, 결과물, 향

측정방법 범주화 범주화, 서열화 서열화

결과활용 내부운  개선
내부운  개선, 책임성 확보, 

벤치마킹
조직  업무개선, 

벤치마킹

장

단

장

․개별 사업에 한 공정
리 용이

․ 문  평가기술 없이도 
시행가능

․성과의 종합  조망을 
통한 성과 개선의 기
자료 제공

․정책결정의 거기  제공 
․개선이 필요한 역의 

확인 용이

․고객을 한 종합품질
개선의 시

․조직의 체 에 
한 개   이해 용이 

․기 의 세분화로 핵심사항
에 을 맞출 수 있음 

단

․조직 반 인 성과 조
감 불가능

․자치단체장 심사업에 
편

․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 

․상 으로 높은 문성 요구
․체계  평가를 해 

비기간 필요 
․문제 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선방안은 추가 
진단 필요

․모델이 복잡하여 문
가 입 필요

․외부평가시 비용 수반
․기 에 한 이론  근

거 부족
․문화 인 측면에 한 

고려 부족 

사

례

도입시기 1980년 1990년 1990년  후반

사례
일본(행정평가), 
한국(심사분석)

국(CPA), 미국 등(BSC)
유럽(Excellence 모델), 

미국(말콤 볼드리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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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단

이상의 3가지 자체평가모형은 특징이나 평가체계 면에서 서로 상이한 

이 많은 계로 각각 나름 로의 장 과 단 을 갖고 있다. 먼  심사평가

는 개별 사업에 한 공정 리가 용이하고 문  평가기술이 없이도 평가

를 시행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을 가진다. 반면에 심사평가를 통해 조직 

반 인 성과를 조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치단체장의 심사업에만 평

가역량이 집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활용도 한 상 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과평가는 조직의 행정성과를 종합 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성과 개선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자를 한 정책결정의 거

자료를 제공하며 개선이 필요한 역의 확인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진다. 

그러나 평가업무 수행을 해 상 으로 높은 문성이 요구되고, 체계  

평가를 해 상당한 비기간이 필요하며, 실제 평가결과 문제 역을 확인

할 수는 있으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추가 인 심층분석이 필요하

다는 단 을 가진다.

한편 기 평가는 고객을 한 종합품질 개선을 시하고 조직의 체

에 한 개   이해를 진하며 평가기 의 세분화로 핵심사항에 

을 맞출 수 있게 해 다. 그러나 모델이 복잡하여 문가의 컨설 이 불가

피하고 만일 외부평가에 의존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리고 여

러 가지 평가기 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론  근거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며 문화  측면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 을 받고 있다. 

결론 으로 이들 3가지 자체평가모형은 상호보완 인 장 과 단 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평가모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평가목 , 평가역량,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다각 으로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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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의견

개별 자체평가모형들에 한 분석  검토, 이용사례 조사, 공무원 인식조

사 결과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성과평가형’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에 용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자체평가모형으로 단된다. 

<표 5-5> 유형별 자체평가모형에 한 종합 단

구 분 타당성 유용성
비용

효과성
포 성

과정

지향성

비교

가능성
객 성 종합 단

심사평가형 ○ ○ ○ × × × × 부 합

성과평가형 ○ △ △ ○ ○ ○ ○ 매우 합

기 평가형 △ × △ ○ △ ○ ○ 합

<표 5-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심사평가형은 쉽고 비용이 덜 든다는 

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형들에 비해 장 이 어 새로운 시 변화에 극

으로 처할 수 있는 성과 리도구로는 부 합한 것으로 단된다. 기

평가형은 그 평가내용의 포 성에도 불구하고 문가의 도움 없이 이를 시

행하기가 어렵고 비용효과성 면에서도 제한성이 있으므로 기 자치단체 보

다는 상 으로 규모가 큰 역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 으로 활용

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의무 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기 평

가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단된다.

결론 으로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는 심사평가보다는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형은 아니지만 여타 다른 기 들 면에서는 

다른 평가모형들에 비해 훨씬 장 이 많고 시  요구에 부합하는 평가모형

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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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를 정착시키는 것을 제로 하고 그 구체 인 방

법론과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제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의 구성요소

1. 평가목  : 왜 평가하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수행하는 평가는 내부

으로 개선을 한 도구이자, 외부 으로는 고객에 한 책임성 확보의 수

단이다. 자체평가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먼 , 자체평가는 지속 인 내부 개선을 해 이루어진다. 평가를 통해 

어떤 것(평가 상)의 강 과 약 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평가하는 상물이 하나의 로그램이라면 평가과정을 

통해 1)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 나?, 2)해당 로그램은 시간,   자

원을 투여할 가치가 있었나?, 3)해당 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하나 는 확

장 내지 종결되어야 하나? 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

가 상인 로그램의 지속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평가는 결국 사업이나 로그램, 업무나 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옴으로써 세 가치(Value for Money)를 구 할 수 있게 해

다. 즉, 해당 기 이 국민( 는 주민)의 세 을 효율 으로 사용함으로써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해 다. 이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평가의 

궁극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개선을 한 목 의 평가라 하더라도 언제 평가가 이루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한 기 연구110

지느냐에 따라 평가목 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업이나 

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의 평가는 해당 사업이나 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

고 목표를 설정하기 한 ‘타당성 평가’나 ‘수요 평가’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사업( 는 로그램)의 착수 시기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해당 사업의 

고객들이나 지역사회에 한 향을 추 할 수 있는 기 선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로그램의 강 과 약 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그리고 해당 사업의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평가는 해당 사업의 추

진으로 무엇이 발생하 는지 요약하고, 사업 종결에 따른 응조치를 요구

하고, 당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해 수행된다. 

만일 어떤 기 이나 조직이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수행한 업무(task)나 

서비스(service)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업무나 서비스로 인해 연

에 기 한 것 는 계획한 것을 달성하 는지, 는 의도한 것이 발생하

는지에 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평가는 성과평가로서 주로 산

출물과 결과에 을 맞추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기 의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역량이나 개선노력까지 평가하고자 한다면 기  자체가 평가의 단

가 되는 기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 어떤 경우이건 간에 이러한 평가

의 결과는 해당 기 이나 조직의 내부운 을 개선하고 외부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사용된다.

결론 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 은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내부 으로는 조직을 학습조직화함으로써 사업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

하고, 부수 으로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리의 기  자료로 활용하며, 

동시에 자체평가를 통해 외부 으로 상 기 이나 주민에 한 책임성을 확

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   목표달성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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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뿐만 아니라 부수 으로 외부평가에 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 평가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 이 명시 으로 제시

되어 있지 못하다. 평가기본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 에 

해 “ 앙행정기 의 장은 국정의 효율  운 을 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그 장이 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 그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평가인 합동평가의 목 이지 내부평

가로서 자체평가의 실시목 이라 할 수 없다. 반면에 ‘2004년 지방자치단

체 자체평가 지침(행정자치부)’에는 자체평가의 목 을 “각 자치단체에서 추

진하는 주요업무에 해 스스로 부진사항 는 시행상 문제 을 발굴‧시정

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

이념에 합한 지방행정을 구 토록 하기 함”이라고 고 있다. 평가를 통

한 내부  효율성 제고와 외부  책임성 확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다. 앞으로 평가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 을 행정자

치부 지침에서와 같이 명시 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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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자체평가의 목

• V alue for  M oney

• 대 고 객 책 임 성 확 보

• 조 직 경 쟁 력 향 상

• 사 업 및 주 민 서 비 스 개 선

• 학 습 조 직 화

• 조 직 및 인 사 관 리 자 료
• 외 부 평 가 의 기 초 자 료

• 하 급 기 관 에 대 한 책 임 추 궁

• V alue for  M oney

• 대 고 객 책 임 성 확 보

• 조 직 경 쟁 력 향 상

• 사 업 및 주 민 서 비 스 개 선

• 학 습 조 직 화

• 조 직 및 인 사 관 리 자 료
• 외 부 평 가 의 기 초 자 료

• 하 급 기 관 에 대 한 책 임 추 궁

목
적
가
치

수
단
가
치

수
단
가
치

외부 관점외부 관점 내부 관점내부 관점

2. 평가주체 : 가 평가할 것인가?

평가는 근본 으로 가치 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평가는 어떠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에는 필연 으로 여러 가지 가치문제들과 부딪히게 된다. 그 첫째

가 내재  가치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평가하고자 하는 것(업무, 사업, 

로그램 등)의 우수성과 성을 다룬다. 그것은 계획된 것으로서의 업무와 

달된 것으로서의 업무를 다룬다. 만일 하나의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면 우

리는 그 교육과정을 우리가 보는 교육목 (비  사고, 취업 비 등)에 비

추어 인식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교육이론(행태주의, 인지주의, 인간주의 

등)에 비추어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핵심업무를 평가할 때에도 해당 

업무의 추진목 과 해당 업무를 보는 평가자의 시각에 의해 평가의 정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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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向性)이 결정된다. 컨  합리주의  에서는 소기의 목 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업무도 참여  거버 스(governance) 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구  가치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평가 상 업무가 계획했던 

것을 달성했는지 는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향을 주었는지를 다룬다. 교

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에 의해서 소기의 성과가 얻어졌는지를 다

룬다. 그리고 해당 업무가 모든 고객들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평가노력

은 어떤 유형의 고객들이 이득을 보는지 확인하는 데 을 둔다.

세 번째로 평가는 비교가치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새로운 

로그램이 기존의 로그램보다 나은지에 한 질문과 련되어 있고 동시

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A라는 기 이 B라는 기 보다 더 우수한가에 

한 질문이기도 하다. 평가를 통한 개선효과는 횡단면  비교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경우 비교지표(comparative indicators)

의 개발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이상화 가치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해당 업무가 어떻게 작동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만족을 제공하기 해 해당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안  방법이 있는지에 한 질문과 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 주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답을 얻을 수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 인 사업평가나 로그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나 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계속 으로 심을 가지게 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은 결정 가치의 문제로서 평가 결과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와 

련된 것이다. 단일 사업이나 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 해당 사

업을 유지, 수정, 보류, 포기할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복수의 사업이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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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평가할 경우 평가결과에 기 하여 재원의 합리 인 배분결정이나 정

진단의 필요성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를 둘러싼 이러한 가치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  평가 주체의 선정에 

있어 사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함을 말해 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실

시를 장하는 평가 주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라면 객 이고 신

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치 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가 제 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해서는 가  민간

인이 참여하는 ‘ 원회’ 형태의 자체평가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즉, 자체

평가의 주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이지만 평가의 신뢰성과 객 성을 확보하

기 해 공무원, 문가, 고객 표를 참여시키는 ‘자체평가 원회’를 구성하

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원회의 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소속 : 단체장 직속

- 규모

․ 역자치단체 : 원장 1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 기 자치단체 : 원장 1인포함 7인이상 10인 이내

- 구성

․ 공무원 표( 역 - 실‧국장, 기  - 실‧과장 에서 선발) 

․ 지방의회 의원

․ 시민 표(시민단체 등)

․ 서비스 이용자 표(상공회의소 등)

․ 외부 문가(교수,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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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부 원의 수가 과반수를 상회할 것

※ 필요시 분야별 실무 원회를 둘 수 있음

- 원 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는  

- 기능

․ 성과 리계획(자체평가추진계획) 수립  심의

․ 평가 상  방법의 심의

․ 성과측정( 문가 평가가 필요한 업무 상)

․ 평가결과 검증(분야별 실무 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결과조치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체평가 원회 운 (안)은 재 시․도, 시․군․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고 있는 자체평가 원회와는 다음의 몇 가지 

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시민 표와 서비스이용자 표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경향은 참여형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공 자인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성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주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는 

자체평가 원회 운 시스템이 요구된다. 둘째, 분야별 실무 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수많은 평가 상업무에 해 제한된 수의 원들로 이를 감

당하기 쉽지 않아 원회 운 이 형식화되고 있는 을 감안할 때 일반행정, 

산업경제,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 리, 문화 , 재난 리 등 행정의 주

요 분야별로 실무 원회를 두어 본 원회를 보좌하도록 하 다. 셋째, 원

회의 기능을 확 하여 심의 주의 기능에서 직  성과측정과정에 참여하고 

실무 원회를 활용하여 평가결과의 검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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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내용 :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는 매우 요한 주제이다. 

평가 상은 평가목 에 의해 1차 으로 결정되지만, 2차 으로는 평가역

량, 평가가능성 등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어떤 기 ( 는 조직)을 평가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해당 기 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를 실시하는 목 에 따라 무엇을 평가할 것인

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컨  해당 기 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사업(project)’이 평가 상이 된다. 

그리고 정부기 이 빈곤계층을 해 특정한 로그램을 시행한 후 그 성과

를 악하고자 한다면 해당 ‘ 로그램(program)’이 평가 상이 될 것이다. 

한 정부가 보다 거시 인 차원에서 빈곤퇴치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해 심을 가지게 되면 해당 ’정책(policy)‘의 성과가 그 평가

상이 될 것이다. 통상 여러 가지 사업이 모여 하나의 로그램을 형성하

고 유사한 로그램들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어느 

것이 사업이고 어느 것이 로그램인지는 상 인 개념으로 획일 인 용

이 불가능하다. 다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목 을 달성

할 수 있는 략  목표들(strategic goals)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략  

목표를 효과 으로 실천하기 한 하  정책이 하나의 로그램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략  목표의 하 목표들(objectives)은 개별 사업

의 형태로 행정 장에서 추진될 것으로 상된다.

어떤 기 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지 사업, 로그램, 정책 등과 같은 략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략  업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업

무들이 존재한다. 총무, 기획, 감사, 산, 회계 등의 업무가 이러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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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이다. 민원서비스, 기업서비스 등은 해당 기 의 략  목표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일부 사업이나 로그램의 경우 일상 인 업무의 수 으로 시행되는 경우 

략  업무의 범  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 으로 어떤 기

의 성과를 종합 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략  업무뿐만 아니라 지원  업

무 한 평가 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평가하고자 하는 업무의 수  한 상이할 수 있다.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조직 내 업무의 성과는 조직수 에 따라 상이한 성격

을 갖는다. 기 이나 조직 체  차원(corporate level)의 심이 필요한 

사 (全社的) 업무(성과)가 있는가 하면, 핵심 업무부서 차원(key 

business unit level)에서 리하여야 할 업무(성과)가 있다. 보다 하  

차원에서는  수 (team level), 개인 수 (individual level)에서 리

하는 업무가 있다. 어느 수 에서 평가 상 업무를 결정할 것인지는 평가목

 뿐만 아니라 평가역량이나 평가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5-7> 평가 상의 조직수 별 계

기 관 차 원

핵 심 업 무 부 서 차 원

팀 차 원

개 인 차 원

전 체 자 치 단 체

실 , 과 , 소

담 당

직 원 개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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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연구(George et al., 2004)에 따르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평가의 형식화를 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의 평가과제(핵심업무) 수가 정한지는 

결국 평가를 담당하는 기 의 평가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보다 구체 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내용을 평가 상과 평가요소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 상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제1 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교평가 결

과를 기 로 단할 때 앞으로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로 환되어야 할 것이

다. 성과평가의 평가단 는 기본 으로 서비스이다. 그러나 아직 서비스 표

(standard)의 설정, 표 지표 개발 등 성과평가의 실시를 한 비작업

이 미흡한 과 지 까지 심사평가형 자체평가에 익숙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고려하여 당분간 심사평가형 자체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불

가피할 것이다.

결론 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평가 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핵

심업무(사업  서비스)여야 한다. 평가 상이 되는 핵심업무는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략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나 앞으로 자체평가는 종합평가

의 성격을 가지므로 략  업무뿐만 아니라 지원  업무 한 평가 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폈듯이 평가 상 핵심업무는 조직 계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그림 5-7> 참조). 기 이나 조직 체  차원의 심이 필요한 사

 업무(성과)는 주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직 인 연 이 있는 소  해당 

자치단체의 ‘ 략  과제’들이다. 이들 략  과제의 성과들은 매년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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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핵심 업무부서 차원에서 리하여야 할 업무(성과)가 있으며 이는 

해당 부서가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해 리하여야 할 부서 수 의 ‘ 략

 과제’(이는 기  수 의 ‘ 략목표’에 해당됨)가 될 것이다. 이 수 의 핵

심업무는 비교  결과지표(result indicator)의 개발이 가능하며 성과평가

를 한 가장 한 상이 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보다 하  차원에서는  수 , 개인 수 에서 리하는 업무가 

있다. 이들 단  업무들은 주로 부서별 략  과제의 략목표나 그 하  

수 의 주요성공과제(Critical Success Factor, 즉 CSF)들이다. 이들 업

무에 한 평가지표는 결과지표 개발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해당 단

업무만으로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산출지표(ouput indicator) 주의 업무량 평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인 성과 리를 해서는 각 조직 계별로 성과

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평가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수 의 평가 상 업

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면 평가목  뿐만 아니라 평가역량이나 평가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평가요소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 나(업무

량)를 살피기 함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

를 가져왔나를 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체평가의 핵심평가요

소는 성과 특히, 핵심업무의 결과(results)여야 한다.

행정기 이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 업무를 투입-과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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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각 단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리운  개선으로 연결짓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행정기 이 수행하는 업무들 에서 기 의 존

립목 에 한 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만을 평가하고, 한 산출단계에 

주로 을 맞추어 최종산출물이 당 에 기 했던 것을 달성했는지를 평가

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 종결, 수정할 지를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핵심이다.

이러한 성과평가는 마치 축구경기의 수 과 같다. 해당업무가 계획하

던 것을 달성했는지 는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한 에 보여주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업무를 개선하기 해서는 추가 인 진단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과평가가 갖는 장 은 고객들이 해당 기 의 반 인 성과를 

한 에 조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Plan-Do-See의  과정을 커버하는 완

한 형태의 종합 인 사업평가모형이나 로그램평가모형을 용할 경우 

해당 기 의 평가역량을 고려할 때 많은 업무(사업, 로그램 등)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 의 성과에 한 포 인 그림을 제공하지 못하

게 된다. 그러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포 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문제 역을 포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가 인 진단을 통해 

조직의 리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평가자는 성과평가를 실시해 놓고 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진단을 하고 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과평가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가 각 을 받고 있는 것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객들

에게 해당 기 의 반 인 성과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인 사업평가나 로그램평가 모델로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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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고객만족행정을 지향하는 부분의 행정기 에서 성과평가

의 필요성에 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성과평가는 최종산출물이나 결과물에 을 두기 때문에 다른 유

사기 과의 비교평가를 허용한다는 장  한 가진다. 성과평가를 통해 우

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인하고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것이 성과평가의  다른 이 인 것이다. 

그러한 결과 국 지방정부의 최고가치 로그램(Best Value 

Program)은 기본 으로 성과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역량평가를 보완 으

로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종합 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30) 미국

의 경우도 성과 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지방정부들은 부분 성과평가모형

을 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핵심요소는 해당 업무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기서 유의할 은 핵심업무의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산출지표보다 결과지표 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단년도 평가로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과정

지표나 산출지표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0)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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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통상 으로 평가는 다음의 6가지 주요한 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평가계획단계

먼  평가의 을 결정하고 평가가능성(evaluability) 평가를 수행한

다. 이 단계에서는 한 이미 천명한 목표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평가하여야 

할 업무(사업, 로그램 등)의 의도된 산출물과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집단계

평가를 해 반드시 고려할 정보원을 확인하고 시간계획에 따라 그 정보

를 수집한다. 이 단계에서의 작업은 1차 는 2차 정보원에 한 결정과 정

보원의 형태에 한 결정을 포함한다.

③ 정보구성단계 

평가를 해 해석가능하고 이용가능하도록 정보를 조직화한다. 수집된 

정보는 차트, 표, 사례연구 는 간결한 묘사의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④ 정보분석단계

수집된 정보를 한 분석기법을 채택하여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수

집 자료의 정확하면서도 편향되지 않은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이 

단계에서 평가자는 해당 핵심업무가 달성하고자 의도했던 것을 달성했는지 

밝히기 해 애 에 설정한 표 에 비추어 객 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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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보고단계

통상 평가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된다. 이 때 구체 인 통계자료가 제

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통상 평가보고서의 형태로 문서화된다. 평가 결과는 

언론,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이해 계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⑥ 정보순환단계

평가 결과는 다시 평가 상 업무로 환류되어 업무개선에 활용되어야 한

다. 그리고 해당 업무에 한 지속 인 평가와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Malcolm Provus(1971)는 평가와 체제이론을 연계하여 4개 구

성요소와 5개 평가단계로 구성된 로그램 평가모형을 제시하 다. 이는 핵

심업무의 평가를 해서도 그 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먼  

평가의 구성요소는 표 (standards), 성과(performance), 비교(comparing), 

차이(discrepancy) 등이고 이 구성요소들을 이용한 5개 평가단계는 다음

과 같다.

① 설계단계: 로그램의 설계와 설계표  는 기 과 비교

② 설치단계: 로그램의 실제 운 을 설치표 이나 충실성 기 과 비교

③ 과정단계: 직원활동, 기능, 의사소통 등 로그램 과정을 평가

④ 생산단계: 체 로그램의 효과를 목표의 측면에서 평가

⑤ 비용단계: 해당 로그램의 산출물을 유사 로그램의 그것과 평가하

거나 비용․편익측면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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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Provus의 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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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표준

P= 성과

C= 비교

D= 차이

T= 프로그램종료

P= 프로그램재순환

M= 조정또는변화

자체 으로 수행하는 평가 즉, 자체평가의 경우 부분 앞서 제시한 

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 앙정부 주요부성의 성과 리 차

를 보면 략 설정, 성과지표(measures)결정, 목표치(targets)설정, 결

과(results) 확인, 검증(verification), 모니터링(monitoring), 평가순환 

등의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

우도 ｢정부성과 결과법｣에 의거, 와 유사한 차에 따라 성과 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들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성과 리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평가 비단계에서 이해 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해 

노력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 인 성과 리시스템은 앞서 제시한 차와 

유사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자체평가의 과정모형을 략 설

정, 성과지표 결정, 목표치 설정, 성과 리계획 작성단계, 결과 확인, 평정, 

보고서 작성, 사후 리의 7개 차로 재구성하여 구체 인 방법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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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략 설정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략계획의 수립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해당 

기 의 발 략을 모르고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략은 “해

당 기 의 비 을 달성하기 하여 해당 기 의 내부능력(강 과 약 )과 

외부환경(기회요인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응하여 목표를 설정하

고 해당기 의 구체 인 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략계획으로서의 지방계획이 미비되어 있다. 이처

럼 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곤

란한 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가에 앞서 략  계획과정을 거치는 것

을 상정하여 그 구체 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5-9> 참조).

<그림 5-9> 략설정단계의 구체  차

비전설정 미션설정
전략적과제

발굴
핵심업무선정

주요성공과제
확인

해당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미래는?

핵심업무의
주요

구성요소는?

전략적과제
해결을위한
각부서의

대응방안은?

해당부서의
미션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는?

비전달성을
위해해당
부서에
주어진
임무는?

1) 비 (vision) 설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한 비는 해당 기 의 비 을 확인하는 데

서 출발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 이란 해당 기 의 바람직한 미래상태를 의

미한다. 이러한 비 의 확인은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고객은 내부고객(조직구성원)과 외부고객(주민, 기업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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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션(mission) 설정

일단 해당 기 의 비 이 설정되면 그 다음으로 비 을 달성하기 한 해

당 조직(실․과․소)의 미션을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미션이란 “기  비

을 달성하기 한 해당 조직의 주어진 임무”를 의미한다. 해당 조직의 미

션은 다시 략  과제의 발굴을 한 원천을 제공하게 된다.

3) 략  과제 발굴

해당 부서의 미션 달성을 한 실천과제가 략  과제이다. 략  과제

의 선정과정은 해당 부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과 기회들을 확인

하는 과정이다. 즉, 해당 부서가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부서의 미션 달성이 

불가능한 과제들이 략  과제들인 것이다. 

각 부서의 략  과제들은 그 요도, 시 성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우선순 를 설정하여 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략  과제가 설

정되면 이에 한 응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들 응방안들이 곧 

략목표가 되는 것이다.

4) 핵심업무 선정

각 부서의 략  과제별로 응방안을 마련하면 이것이 곧 략목표가 

된다. 그러나 이들 략목표 에는 해당 부서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앙부처가 도와주어야 하거나, 민간기업의 조가 

있어야 하거나, 해당 기  체차원에서 감당하여야 하는 략목표들이 다

수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해당부서가 이니셔티 를 가질 수 없는 략목

표들은 평가 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도 어쩔 수 없는 것

들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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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부서가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하여야 하는 략목표들은 자

체평가의 상이 되는 핵심업무로서 성과 리계획에 의거하여 리되어야 

한다. 즉, 해당 부서가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하여야 하는 략목표들은 곧 

성과 리의 상인 핵심업무이다. 이들 핵심업무는 사업, 시책,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원부서의 경우는 서비스, 사업부서의 경

우는 사업이나 시책이 핵심업무의 주요 유형이 될 것이다.

5) 주요성공과제 확인

각 부서별로 확인된 핵심업무들 에는 그 내용이 단순하여 여러 개의 요

소로 세분화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다시 복수의 구성

요소로 분리될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이 바로 핵심업무의 성공  추진을 

한 주요성공과제인 것이다.

평가 상 핵심업무의 주요성공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

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직무분석, 벤치마킹, 고객만족도분석 자료를 활용하라.

- 필요한 경우 워크 이나 토의 등을 통해 도출하라.

- 하나의 핵심업무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성공과제가 존재할 수 있다.

- 주요성공과제는 가  고객의 기 , 사업이나 서비스 목표, 이용가능

한 자원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도출하라.

나. 성과지표 결정단계

각 부서의 핵심업무( 는 주요성공과제)를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핵심 이다. 평가도구는 평가 상 업무(사업, 로그램, 서비

스 등)의 목표를 달성하 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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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의 형태로는 설문지, 체크리스트, 성과지표 등이 있는데 설문지

는 서베이를 통해 평가정보를 구득하기 한 도구이고, 체크리스트는 회의

나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구득하기 한 도구이다. 성과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객 으로 측정가능한 값으로 환한 것으로 정량  성과지표와 

정성  성과지표로 나  수 있다.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해 성과(측정)지표를 결정하고, 해당 지표별 목

표치를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림 5-10>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과정과 그 방법론에 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10> 성과지표 결정/목표치 설정단계의 구체  차

핵 심 업 무

핵 심 업 무 의
목 표

주 요 성 공 과 제

측 정 지 표
개 발

- 협 력 적 절 차
- 조 직 과 정 기 술
- 측 정 방 법 설 계

목 표 치 설 정

< 준 거 기 준 >
- 계 획 상 목 표 치
- 과 년 도 실 적 치
- 벤 치 마 크

1) 성과지표 개발 차

자체평가를 한 핵심업무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차는 핵심업무 선정

→ 각 핵심업무별 목표 설정→ 목표달성 략 는 주요성공과제(CSF) 확

인→ 주요성공과제별 측정지표 개발→ 당해연도 목표치 설정 등의 순을 따

른다. 

2) 측정지표의 개발방법

측정지표는 략계획상에 묘사된 해당 부서의 미션과 평가 상 핵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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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측정지표의 개발은 고객과 이해

계자에게 개선된 재화와 서비스를 달할 수 있도록 조직목표, 략, 업무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다.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해서는 먼  력  차를 활용하여야 한다. 측

정지표를 개발하기 해서는 해당업무의 담당자와 평가과정에서 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표개발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내부고객, 외부고

객, 평가업무 계자 등이 측정지표 개발과정에 참여하거나 기 제안된 성과

목표, 측정지표, 목표치와 최종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조직과정(organization processes)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를 

해 평가 상 부서의 주요 활동(핵심업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흐름도 모

형(flow process model)이나 투입-산출 챠트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한 답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상 업무가 어떤 과정

으로 수행되고 있나?, 투입자원이 무엇이고 그 원천은?, 해당 업무의 산출

물(재화나 서비스)은?, 해당 업무의 고객은 구인가?, 해당 업무의 바람직

한 결과는?, 해당 업무의 핵심 인 지원기능은? 등이 그것이다.

셋째, 측정방법(measurements)을 설계하여야 한다.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계할 때 지표개발 담당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 략계획으로부터 정보요구사항을 확인할 것. 평가 상 부서의 

략  단기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성과 측정지표를 개

발하라는 것이다.

- 조직의 정보요구사항을 이해할 것. 조직계층 속에서 평가 상 부서의 

치, 로 보고하기 해 필요한 측정지표, 유사한 부서에 의해 규정

된 측정지표, 우수 조직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측정지표 등을 고려하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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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지표의 향을 고려할 것. 측정지표 집행이 지원부서에 미치는 투

입자원 측면에서의 향 등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 몇 개의 균형 잡힌 측정지표를 고를 것. 무 많은 측정지표는 곤란하

며 측정지표를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측정지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 여부(yes/no)나 목표지표(milestone measures)는 피할 것. 이런 지

표로는 해당 업무의 개선을 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량  

측정지표가 성과의 시계열  경향에 한 비교자료를 생산한다는 에

서 지표 개발 시 선호되어야 한다.  

3) 성과순서도의 활용

바람직한 성과(측정)지표의 6가지 특징은 타당성(validity), 신뢰성

(reliability), 변화 응성(responsiveness to change), 이해용이성

(ease of understanding), 정보수집경제성(economy of collection), 균

형성(balance) 등이다. 

여기서 타당성은 해당 성과(측정)지표가 의도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하고, 신뢰성은 해당 지표가 최소한의 오류만 보이는 정도이며, 

변화 응성은 측정지표 값이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변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해용이성은 측정지표가 쉽게 설명되고 이해되는 정도를 말하

며, 정보수집경제성은 정기 으로 해당 지표 값을 계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의 정도를 의미하며, 균형성은 해당 측정지표가 평가하고자 하는 업무의 

요한 측면들을 포 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처럼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로 성과순서도

(Outcome-Sequence Charts)가 있다. 성과순서도는 해당 사업이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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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 되는지를 시각 으로 설명해 주며, 평가

상기 이나 부서의 구성원들이 최 의 투입부터 최종결과물까지 사업 활동

의 상 시간 경로를 구축할 수 있게 해 다.

성과순서도는 한 마디로 평가 상 핵심업무의 성과지표 확인을 한 활동 

 산출물 → 간결과물 → 최종결과물의 흐름도이다(<그림 5-11> 참조). 

여기서 산출물은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내부활동의 완성된 재화)이고, 

간결과물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 되지만 그 결과 자체는 아

닌 결과물이며, 최종결과물은 궁극 으로 추구하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그림 5-11> 성과순서도 사용례(고용 진 업무)

활 동 /산 출 물 중 간 결 과 물 최 종 결 과 물

훈 련 실 시 취 업훈 련 수 료

위 탁

관 리

자 격 증 취 득

취 업 알 선

<측 정 지 표 >

• 훈 련 인 원 수

<측 정 지 표 >

• 취 업 비 율

<측 정 지 표 >

• 수 료 자 비 율

다. 목표치 설정단계

목표치는 평가 상 부서의 핵심업무별로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특정 성과수 을 말한다. 어떠한 성과평가도 이러한 명시 인 목표치의 

설정 없이는 효과 으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성과평가는 미리 설정된 

목표치( 는 성과표 )에 비추어 해당 업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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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목표치는 해당 업무에 해 기 이 기 하는 성과수 이며, 조직

발  략에의 기여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핵심업무의 목표치는 미리, 그리고 리자와 해당 업무의 담

당자간의 력 인 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해당업무의 성과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할 때 거기 이 되는 것은 략계획상의 목표치, 년도 실

치, 벤치마크(benchmark) 등이다. 략계획(주요업무계획 등)에서 이

미 해당 업무에 한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

로 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략계획을 운용하지 않고 있거나 략계획

에서 해당 업무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년도 실 치를 활용할 수 

있다. 한 연도별 변화가 심할 경우 과거 2～3년치를 기 으로 평균 실

치를 따져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사업으로 실 치가 없는 경

우는 시행 최  3개월치를 1년 단 로 환산하여 실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목표치의 정성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비슷한 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의 비교가능한 자료를 구득하여야 한다. 즉, 비교 상 

자치단체의 최고 실 치를 벤치마크(benchmark)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라. 성과 리계획 작성단계

1) 성과 리계획의 의의

성과 리계획은 각 조직 수 별로 핵심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구

체  실천계획(action plan)이다. 즉, 그것은 략을 실행하기 한 계획

이다. 성과 리계획은 핵심업무의 성공  수행을 해 계획된 조치들에 

한 구체  설명을 제공한다. 그리고 성과 리계획은 해당 기 의 장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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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한 당해연도 실천계획이지만 필요에 따라 2년 이상의 연동계획

(rolling plan)으로 매년 여건 변화에 따라 그 목표치를 새롭게 조정할 수

도 있다.

2) 성과 리계획 작성시 고려사항

성과 리계획은 해당 기 과 조직의 략  목표를 달성하기 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따라서 성과 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내용 인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그림 5-12> 참조).

- 가장 요한 달성물(accomplishments)과 우선순 를 명확하게 확인

하여야 한다.

- 발생할 수 있는 기회요인과 요인을 기술하여야 한다.

- 결과가 어떻게 측정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 결과에 해 책임을 질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별 인 성과계획을 개발하기 한 기 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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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성과 리계획 작성단계의 구체  차

목 표 와
우 선 순 위 확 인

측 정 지 표
기 술

측 정 방 법
명 시

목 표 치
기 입

책 임 자 확 인

전 략 계 획 ,
백 서 ,  지 침 등
참 조 작 성

- 자 료 출 처
- 담 당 자 명

- 과 년 도 실 적
- 올 해 목 표 치
- 미 래 목 표 치

- 지 표 정 의
- 구 체 적 산 식

최 종 결 과 물
위 주

3) 성과 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각 성과 리부서는 략을 달성하기 한 구체  사항을 기술하는 기회

로 성과 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성과 리계획은 평가

상 핵심업무, 핵심업무별 달성목표, 우선순 , 성과측정방법,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밝 야 한다.

4) 핵심업무평가표의 활용

그러나 성과 리계획을 작성할 때 핵심 인 사항만을 포함하는 보다 간

략하게 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에서 개발한 핵심업무평가표 양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부서별

로 평가 상 핵심업무가 선정된 후 그 성과측정방법을 기술하는 양식이 핵

심업무평가표인데 이들 개별 평가표들을 모아 놓은 것이 결국 성과 리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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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핵심업무평가표(양식)

핵심업무명1) 목표2) 핵심업무 KPI3) 가 치4)

주요성공과제5) 측정지표6) 지표정의7) 측정방법8) 자료출처9)
과거실 10)/목표치11)

유 부서12)
‘02 ‘03 ‘04

1)

2)

3)

<작성요령>

1) 최종 으로 확정된 평가 상 핵심업무명을 기입한다.

   - 과별 워크  결과와 분장사무를 참조하여 선정하되 최종 으로 해당 부서와 의

하여 결정토록 한다. 

2) 해당 핵심업무가 추구하는 목표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 주요업무계획, 시(군)정백서, 앙부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해당 핵심업무의 핵심성과지표(결과지표)를 기입한다.

   - 해당 업무의 성과순서도를 작성한 후 가  최종결과물을 기입한다.

   - 5)번 차를 거쳐 주요성공과제를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용 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는 부득이한 경우만 최종결과물로 고려한다.

4) 해당 핵심업무의 가 치를 기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기입한다.

   - 가 치는 별도 조사표에 의거 해당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5) 해당 핵심업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요한 요소를 

기입하되, 가  3개를 과하지 않는다.

   - 주요성공과제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표 결과를 참조하

여 기입한다. 

6) 해당 성공과제의 핵심성과지표를 기입하되 가  간결과물(부득이한 경우 산출

물)을 찾아 기입한다.

   - 지표명은 구체 이어야 하며 ‘목표달성도’, ‘○○실 ’ 등의 표 은 지양한다.

   - 다만, 정보수집 가능성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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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정지표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언 하라.

   - 만일, 측정지표가 ‘도로상태’라면 정의는 ‘포장된 도로와 교량의 비율’이다. 

   - 경우에 따라 측정지표가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기

술을 할 필요가 없다. 

8) 측정지표의 구체 인 산식을 기입한다.

   - 만일 측정지표가 1인당 처리건수라면 ‘총처리건수/처리인원’ 식으로 기입한다.

   - 이 때, 유의할 은 단 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이다.

   - 한편, 성과를 등 화 할 경우에는 해당 측정지표에 한 각 등 별 설정기 을 제

시하여야 한다. 

9) 해당 측정지표의 자료출처를 명기한다.

   - 만일 측정지표가 ‘공정률’이라면 ‘검수보고서’가 자료출처가 될 것이다.

   - 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료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조사를 실시하거나 측정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과거실 은 지난 2년간의 측정지표 실 치를 기입하도록 한다.

   - 연감, 자체평가보고서, 목표 리제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최소한 작년 실

치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

   - 신규 사업 등 과거 실 이 없는 경우는 국 평균자료나 다른 자치단체 자료를 활

용할 수 있다.

   - 이 자료는 올해 목표치 설정의 거기 으로 활용토록 한다.

11) 측정지표의 올해 목표치를 기입한다.

   - 올해 목표치는 과거 실 치를 참조하고, 평가담당부서와 의하여 일률 으로 결

정하되( 컨  작년 비 5% 증가 등),

   - 목표치에 한 각 부서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정 할 수 있다.

12) 해당 주요성공과제의 유 부서나 련단체를 기입한다.

   - 컨  지역경제과의 ‘공단분양 활성화’는 지역개발과의 ‘공단조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미리 명기해 두어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 결과 확인단계

<그림 5-13>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한 마지막 단계로서 핵심업

무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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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결과 확인단계의 구체  차

기관행정자료 고객설문 관찰자평가 기술장비

- 핵심업무
실적표 활용

- 첨단기기
활용

(교통량조사 등)

- 현장방문
자료수집

-서비스품질
-고객만족도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해 우리는 어떠한 정보원(source)을 활용할 

것인가? 이는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먼 , 정보의 이용가능성 문제

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료의 신뢰성에 해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원 선택시 고려사항

어떤 업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 하나의 최선의 정보원은 없다. 각 정보원

의 상 인 장 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과정보 수집방법의 선택은 정보 요

구 유형, 시간  이용가능성, 비용 등에 의해 향 받는다. 많은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지만 평가자들은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평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범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 평가를 한 산 범

 내에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성과정보 수집방법

각 부서별 핵심업무를 평가하기 한 정량  성과지표 데이터를 수집하

는 4가지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업무와 련한 기 의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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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설문

- 훈련된 찰자의 등 평가

- 특수기술장비

가) 기 의 행정자료를 통한 정보수집

먼  기 기록을 성과지표 데이터로 사용하기 해 KRILA가 개발한 핵

심업무실 표(<표 5-7> 참조)를 사용하도록 한다. 핵심업무실 표 양식을 

해당 업무의 담당자에게 배포․작성토록 하고 제출된 실 표를 검증하기 

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실 을 확인하도록 한다. 실 치 검

증시 체크할 사항은 자료출처, 확인 결과, 사후조치(자료보강 등) 등이며 

정확한 실 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평가담당자에게 보내도록 

조치하거나 평  부여시 일정비율 감 토록 하여야 한다. 

<표 5-7> 핵심업무실 표 양식

연락처확인작성자팀미션부서

평정실적치목표치

비고
(설명)

성과자료
지표유형전년실적측정지표

핵심성공요소
(CS F s )

전략목표
(핵심업무)

연락처확인작성자팀미션부서

평정실적치목표치

비고
(설명)

성과자료
지표유형전년실적측정지표

핵심성공요소
(CS F s )

전략목표
(핵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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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에 의한 정보수집

설문조사는 기 기록으로 성과정보를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에게 직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나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을 

물어서 자료를 확보하기 해 사용된다. 

다) 훈련된 찰자에 의한 정보수집

기 기록이나 설문조사로 성과정보를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훈련된 

찰자나 문가가 해당 업무의 성과를 직  장을 방문하거나 련 자료

를 수집․분석한 후 평가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찰자나 문가에 의한 검사는 다양한 시설에서 보건, 방화, 

식품안  등을 평가하기 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시설이

나 서비스, 그리고 계획이나 로그램의 정기 인 상태 평가(condition 

assessment)를 제공하기 해 찰자나 문가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바. 평정단계

1) 성과표 의 확인

핵심업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서는 성과표 (performance standards)

이 필요하다. 성과표 은 평가 상 핵심업무의 측정지표별 실 치를 수나 

등 으로 환산하기 한 거기 이다. 

이 성과표 은 성과 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확인되었어야 한다. 만일 

평가자와 피평가자( 는 피평가조직)간의 이해에 기 한 성과표  없이 평

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평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과표 은 성과정보를 유용하게 만드는 벤치마크이다. 평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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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성과수 이 우수한지 미흡한지는 성과표 과 비교함으로써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벤치마크(성과표 )의 유

형은 다음과 같다.

- 이  기간의 성과 

- 유사한 조직단  는 지역의 성과

- 여러 조직의 업무량  고객에 한 성과비교

- 승인된 보편  기 (법  기  등)

- 다른 할지역 는 민간부문의 성과

- 다른 서비스 달 행

- 성과기간 기에 설정한 목표 등

<그림 5-14> 평정단계의 구체  차

성과표 확인

성과 리계획

수립시

미리 설정

정보분석

-   자 료

- 양  자 료

평   정

-  수 화

- 등  화

2) 성과정보의 분석

핵심업무의 성과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은 해당 성과정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질 인 자료(서베이의 개방형 질문, 사례연구, 비공식  인터뷰, 

찰, 핵심집단인터뷰 등)의 분석은 지루하고 통합을 요하는 과정이지만 평

가 상이 되는 업무(사업, 서비스, 로그램 등)의 결과 상태에 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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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인 자료는 해당 업무의 성과에 한 수치 값을 제공한다. 따라서 양

인 자료는 쉽게 분류되고 분석된다. 기술  통계, 앙 경향성 척도, 상

계수, 분할표, t-테스트, ANOVA 등을 사용하여 양 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정보를 분석하는 최종 인 목 은 해당 업무의 산출물이나 

결과의 실 치가 미리 설정된 성과표 에 비추어 어떠한가를 단하는 것이

다. 이러한 단은 평정(assessment)을 포함한다. 성취한 성과가 충분한 

것인가?, 성과표 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나? 등은 수화(scoring)나 

등 화(rating) 등의 평정과정을 통해 보다 객 으로 확인될 수 있다.

3) 평정방법

핵심업무의 성과에 한 평정방법은 통상 으로 수 부여와 등  부여

로 구분할 수 있다. 평정방법의 선택은 평가결과의 활용목 에 따라 결정하

여야 한다. 사업 리나 서비스 리를 해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  부

여방식이 바람직하고, 부서평가 내지 인센티  제공 목 으로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해서는 수 부여방식이 더 유용할 것이다.

핵심업무별 성과에 한 평정은 핵심업무를 구성하는 우선성공과제별 평

정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인 수나 등 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사. 보고서 작성  환류단계

1) 성과보고서 작성요령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s)는 평가를 실시한 핵심업무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작성한다. 그러나 독자(주민이나 이해 계자)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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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담을 필요는 없으며 자료수집 비용이 많이 드는 정

보 한 피해야 할 것이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성과 측정치와 당  목표를 연결짓고, 

핵심업무의 성과를 보고하고, 이해 계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고려하며 성과

에 한 포 인 조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5-15> 보고서 작성  환류단계의 구체  차

성 과 정 보 요 약 목 표 대 비 성 과 평 정 결 과

차 이 설 명 후 속 조 치

핵 심 업 무
성 과 요 약

개 선 조 치
기 술

성 과 와
목 표 치 간
차 이 설 명

점 수 , 등 급
부 여

목 표 치 대 비
성 과 명 기

2) 성과보고서에 포함할 내용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결과물로서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s)

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 정보 요약

- 목표 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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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 년간의 실

- 평정 결과(등  부여 등)

- 달성한 성과와 설정한 목표간의 차이 설명

- 성과정보 자료의 출처

- 후속조치 등

3) 사후 리단계

자체평가 결과는 궁극 으로 평가 상이 되는 해당 사업, 시책, 로그

램, 서비스, 그리고 조직 등의 개선을 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성과평

가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제공되는 성과자료는 이미 밝혔듯이 왜 그 결과물

이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마치 축구경기 결과 나온 수가 어떻게 해

야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실

제 경기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면 하게 분석하여야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역  사업 

 시책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개별 사업에 해 우수, 보통, 부진 등의 평

가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부진한 사업에 해서는 리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리할 것이다. 그러나 왜 해당 사업이 부진한지를 

악하기 해서는 해당 사업에 한 심층 분석이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자체평가 결과는 다른 사업, 시책, 로그램, 서비스, 조직 등을 

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된다.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명된 사업, 시책 등

은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

수한 성과를 시 한 기 은 다른 기 의 본보기가 되어 개선노력의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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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체평가 결과는 주민( 는 고객)들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  

성과를 보여 으로써 주민들이 낸 세 에 해 해당 자치단체가 돈값을 하

고 있는지 악할 수 있게 해 다. 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은 행정평가 결과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컨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세 고지서에 평가결과를 동 하여 보냄

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성과를 정기 으로 공시하고 있다. 

5.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에 해 검토하 듯이 평가결과

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당 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설문결과를 보면(<표 5-8> 참조), 기

자치단체와 역자치단체 간에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발견되지만 반 으

로 평가결과를 보다 정 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먼  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제

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정책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 자치단체 공무원은 정책반 에 가장 많은 우선순 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벤치마킹을 한 우수사례 발굴  제

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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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활용에 한 설문조사결과

(단 : %)

구    분  역 기 종 합

순  비교 3.17 2.17 2.75

상사업비 지원 15.87 13.04 14.68

주민에게 평가결과 공시 12.70 6.52 10.09

정책 반 20.63 28.26 23.85

인사상 인센티  부여 6.35 4.35 5.50

벤치마킹을 한 우수사례 발굴  제시 23.81 26.09 24.77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12.70 15.22 13.76

성과 의 차등지  기 으로 활용 3.17 2.17 2.75

기  타 1.59 2.17 1.8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효율화하기 해서는 자체평

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 하고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

며 상사업비 지원 등 산에 반 하고 행정자료를 DB화하는 데 활용하기 

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반

하기 해서는 계획, 산, 평가가 효과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련 제

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해서는 비교지

표로서의 표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 자료의 DB구축을 

해서는 성과정보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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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의 용

- 공통지표의 개발  용을 심으로 -

1. 공통지표의 개발

가. 공통지표 개발의 필요성

공통지표란 동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동일한 유형의 업무에 한 성과

지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공통지표는 다양한 평가 상을 상

으로 비교하는 비교지표의 특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시행기간이 짧고 여 히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들은 부분 법에 의해 부여된 것들이며, 그 결과 

동  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업무들 에는 유사한 것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요한 기능( 는 업무) 심으로 성

과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자치단체의 평가업무 부담을 덜어  수 있다. 제4장에서 이미 살펴보

았듯이 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들로 문인력 부족, 평가기법  역량 부족, 정보공유  벤치마킹 노

력 부족 등이 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공통지표의 개발․보 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자체평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해서는 평

가 상 업무의 성과지표를 제 로 개발․보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지

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평가역량을 고려할 때 개별 으로 정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통지표의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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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를 직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동일한 업무에 

한 성과지표 즉, 공통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역량을 개

선시키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나. 공통지표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는 일반시를 상으로 자체평가를 한 공통지표를 개발하

고 이를 기 로 간단한 형태의 성과 리계획을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실

제 해당 시의 연도말 실 치를 가지고 평정작업까지 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 를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공통지표가 주어졌

을 때 그것을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

를 제한하 다. 일반시를 상으로 공통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은 다음의 

차를 따랐다.

1) 표본으로 선정된 일반시를 상으로 핵심업무 선정

먼  본 연구의 표본지역으로 선정한 2개 일반시( 명시, 순천시)의 핵

심업무 선정을 해서 과별 워크   설문조사를 통해 부서별 핵심업무들

을 추출하 다. 

2) 각 핵심업무의 보편  요성 단

그리고 최종 으로 추출된 핵심업무들 에서 1차 으로 해당 자치단체 

특유의 사업이나 시책은 제외하고, 가 치 조사를 거쳐 비 이 상 으로 

낮은 핵심업무도 제외하 다. 2차 으로 문가 워크 을 거쳐 일반시를 

상으로 보편  요성을 가진 핵심업무를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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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핵심업무별 성과지표 개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일반시의 핵심업무31)를 상으로 성과

지표를 개발하 는데,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해 1차 으로 각 부서별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수거된 설문지에 기 하여 성과순서도32)에 의한 산출지표 

 결과지표를 개발한 다음 성과지표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해 

표본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성과지표를 확

정하 다. 

4) 표 지표별 핵심업무평가표 작성 

그리고 최종 확정된 산출  성과지표에 한 구체 인 측정방법을 기 제

시한 핵심업무평가표33)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2. 지방자치단체(일반시) 공통지표(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공통지표(안)은 일반시의 핵심업무를 

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31) 본 의 제2항 참조

32) 제5장 제2  참조

33) 제5장 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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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지표를 활용한 자체평가 실시방안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공통지표는 일반시의 주요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지표이다. 그러나 공통지표만으로는 모든 일반시의 업무를 종합 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같은 일반시라 하더라도 역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일반시들은 공통지

표를 극 활용하되 각자의 지역특성지표를 개발하여 보완함으로써 자체평

가를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5-16>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공통지

표를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통지표를 활

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요령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5-16> 공통지표를 활용한 자체평가 시행요령

표 준 지 표 시 달

표 준 지 표 검 증

지 역 특 성 지 표 개 발

통 합 지 표 작 성

성 과 관 리 계 획 수 립

중 간 평 가

고 객 만 족 도 조 사 /현 장 확 인 평 가

최 종 평 가

보 고 서 작 성

보 고 / 성 과 공 시

매 년 11월 경

11월 중

12월 경

12월 중

익 년 도 1월 초

7-8월 경

9-10월 경

12월 -익 년 도 1월

1월

2월 중

행 정 자 치 부

각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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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지표 활용시 고려사항

먼 , 공통지표는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업무들 에서 공통

이고 상 으로 비 이 높은 업무들을 선별한 후 해당 업무가 집행되고 난 

후의 행정산출물과 결과물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공통지표를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어떤 자치단체는 계획수립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해당 업무(사업이나 시책, 서비스 등)를 완

료한 상태일 수 있다. 공통지표는 부분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한 것이니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사업의 경

우는 해당 지표를 그 로 사용하기 보다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통지표는 모든 자치단체의 모든 주요업무를 포 하고 있지는 않

다. 공통지표 개발을 해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제한된 수의 자치

단체만 표본으로 활용하 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자치단체들은 표 지표가 해당 자치단체의 여

건에 맞는지 자체 으로 검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공통지

표의 사용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셋째, 공통지표는 지역특성지표의 개발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공통지

표와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지표가 모여 하나의 지표 풀(pool)

을 구성하면 이것이 자체평가를 한 통합지표가 되는 것이다. 지

역특성지표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는 요한 사업이

나 시책이지만 공통지표에서 제외된 것들을 심으로 추가 인 평

가 상 사업을 선정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차(제5장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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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한다.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개

별 자치단체가 연 에 수립하는 주요업무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이

나 시책 에서 공통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시책에 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평가지표의 수가 무 많으면 제 로 평가하는 것이 쉽

지 않다. 원칙 으로 평가 상 핵심업무의 수가 200개를 넘지 않도록 평가

상 핵심업무 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증을 통한 공통지표의 평가가능성 검토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추진단계가 다를 수 있고 

 여건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통지표를 그 로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

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지표로 개발된 각 핵심업무에 

해 평가가능성(evaluability)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각 핵심업무에 한 평가가능성을 검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 ( 는 

착안사항)은 <표 5-9>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업무의 이해당사자들이 구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업무의 최

종 목 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당 업무의 수행시 조하여야 할 조

직과 기 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 이해당사자들이 합

의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공통지표는 사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해당 업무의 수행을 해 어떠한 활동이 필요하고 투입되어야 할 

자원은 무엇인가? 만일 해당 업무의 수행과 련하여 제 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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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나 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공통지표는 평가

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당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고객이 심을 가지

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핵심업무의 공통지표가 

이러한 내용을 제 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공통지표로 사용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해당 업무의 종료 후 그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방법과 차에 해 

심을 가져야 한다. 종료 후에도 해당 업무에 한 필요한 정보를 

구득할 수 없다면 해당 공통지표의 활용가능성은 낮아진다. 아무리 

좋은 성과지표라 하더라도 련 정보를 구득할 수 없는 지표는 유

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표 5-9> 핵심업무 평가가능성 평가시 고려사항

구  분 착안사항

평가 상 핵심업무의 
내용에 한
기본 사항

․각 이해당사자들이 생각하는 해당 업무의 목 은?
․해당 업무의 이해당사자들의 성격  정체는?
․해당 업무와 련하여 활동과 자원을 지원하는 기 이나 조직은?

성과측정

계획단계

․이해당사자간의 목표에 한 합의여부는?
․해당 업무와 련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
․해당 업무의 집행과 운용을 해서 투입되어야할 자원은?
․각 이해당사자의 사업 결과에 한 측

집행단계

․고객 요구에 한 평가방법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해당 업무의 집행과 운용을 한 직원 교육방법은?
․(신규업무인 경우) 업무(사업)집행계획 존재여부와 그 내용은?
․각 이해당사자들은 해당업무와 련하여 어디에 심이 있나?

평가단계

․해당업무의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정이나 차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해당 업무 련정보의 종류는?
․앞으로 해당 업무에 한 평가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심을  
  가질 사항은?

자료: Rutman, 1987, Wholey, 1979; Wholey et a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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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특성지표의 개발

평가가능성 검증을 통해 사용가능한 공통지표가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

로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에서 공통지표에서 빠진 요한 업무들에 

한 지역특성지표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지표의 개발방법

은 이미 앞 (제2 )에서 제시한 순서에 따르되 별도의 실무회의34)를 구

성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지표를 개발하는 실무회의에는 해당 실․과․소장, 지방의회 

표, 노조, 시민  서비스이용자 표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지표개발 실무

를 담당할 분야별 소 원회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원회 구성 시 시

민단체의 표성을 확보하기 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특성지표를 개발할 때는 최소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단되는 바, 필요시 외부 문가를 입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 통합지표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지역특성지표가 개발되면 기존의 공통지표와 함께 자체평가를 한 통합

지표(안)가 작성된다. 이 통합지표는 성과 리계획의 핵심 인 내용이 될 

것이다. 성과 리계획의 작성요령에 해서는 이미 ｢2004 지방자치단체 자

체평가지침｣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차나 내용에 따르되 앞 (제2 )

의 핵심업무평가표 양식을 참조하여 각 부서별로 핵심업무의 성과 리계획

을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정리하면 해당 자치단체의 성과 리계획이 될 

것이다.

34) 자체평가 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원들에 한 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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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작성된 성과 리계획은 각 부서에 시달되어 1년간의 수행업무에 

한 성과 리지침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면 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데 이 때는 진도 주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하반기 

에는 고객에게 그 결과를 물어보아야 할 핵심업무나 장확인을 거쳐야 

하는 업무에 한 조사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연말 최

종 평가의 기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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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방안

제1  기본방향

이미 제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한 자체평가모

형은 앞으로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로 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행

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나 기능을 포 하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평가 차에 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성과평가형 자체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

기 해서는 다각 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여기서는 자체평가제도가 도입

목 에 충실하도록 정착․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앙정부, 주민

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기본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1. 지방자치단체 입장

가. 고객 심의 평가로 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가 심사평가에서 성과평가형으로 환된다는 것은 

평가의 이 공 자(공무원)에서 수요자(주민)로 환됨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가 공 자의 입장(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

나?)보다 수요자의 입장(주민들에게 얼마나 편익을 발생시켰나?)으로 평가

의 이 바 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상 업무의 성과측정도 업무량이 아

닌 결과 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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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 략  근 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성과를 한 에 조감할 수 있도록 자

치단체 업무를 포 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의 상을 포 으로 구성하는 것은 단지 고객에게 행정 반의 성과를 

보여주기 함만이 아니다. 체 부서를 포 하는 종합평가(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강 과 약 을 확인하고 

반 인 업무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서평가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다만, 평가 상 업무 수가 지나치게 

많아 평가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상 업무 수를 정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자체평가의 략  

근이 요구된다.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 이나 략  과제의 달성을 

해 요한 업무들 주로 평가 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자치단

체의 비   발 략과 연계된 자체평가는 평가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부담도 경감시켜  것이다.

2. 주민 입장

가. 세  가치(Value for Money)에 한 인식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한 주민들의 심은 자신이 낸 세 이 제 로 

쓰이고 있는지에 한 심이다.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지방자치단체에 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는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그리고 주민의 감시와 통제의 실효

성을 제고시켜 주는 요한 장치가 지방자치단체 평가인데 그 이유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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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행정성과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자체평가에 심을 가져야 하는 요한 이유이다.

나. 주민참여의 활성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거버 스형 평가시스템으로 발 해 갈 

것이다. 즉, 평가 상인 사업, 시책, 서비스의 이해 계자들이 평가기획, 집

행, 결과환류에 참여할 수 있는 성과 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주민, 시민단체, 이해 계자들이 자체평가를 한 핵심업무 선정, 성과

지표 개발, 성과측정, 평가결과의 환류 등 자체평가의  과정에 극 으

로 참여하여야 한다. 

재 자체평가 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앞으로는 

성과지표 개발단계부터 성과목표 내지 성과지표의 개발을 한 실무회의(

는 작업반)가 분야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작업반에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앙정부 입장

가. 평가의 정부간 연계 강화

그리고 자체평가의 정립과 함께 정부간 평가시스템의 연계와 개선이 요

구된다. 정부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  정부의 평가체

계와 평가내용이 상  정부의 그것과 효과 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행정 통

합성을 해치고 종국 으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일종인 합동평가와 자체평가는 서로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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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으로는 국가  우선순 와 지방  

우선순 를 각각 변하는 두 제도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효과  지원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가 효과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앙정부의 

폭 인 지원과 심이 요구된다. 담부서  문인력의 확충, 지방자치단

체 공통지표의 개발, 한국형 서비스 표 의 개발, 각종 성과 리도구의 정

비,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 구축 등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정착․발 을 가로막는 

제도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체평가의 상을 

정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2  성공  자체평가의 제조건

1. 최고 리자의 극  심과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성공  추진을 해서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최고 리층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체평가에 한 리층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평가의 수행을 해서는 많은 시간, 인력, 자원이 요구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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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을 효과 으로 확보하기 해 최고 리층의 지원과 

심이 요구된다. 

둘째,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최고 리층의 심과 지원은 직원들의 자체

평가업무에 한 심을 제고시켜 자체평가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평가의 성공  추진을 해서는 평가

상 업무 담당자들이 평소에 성과정보를 리하여 정확한 성과측

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자체평가 업

무의 특성상 최고 리층의 심과 지원은 성공  자체평가의 요

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이 심을 가지고 평가결과를 사업  서비스 개

선, 인사  조직 리의 기 자료로 극 활용하게 되면 자연히 자체평가에 

한 직원의 심과 지원은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한 최고 리층의 심과 지

원을 이끌어 내기 해서는 제도 으로 보고회 개최 등 평가결과의 공시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속 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

다. 그리고 자체평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자체평가 운 성과를 합동평가의 

평가 상과제에 포함시켜 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 평가역량의 강화

효과 이고 효율 인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

체의 자체평가 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성과평가 형태의 자체평가는 기존

의 심사평가와 달리 진도 리에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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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최종 인 결과에 을 맞춘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운 개선으로 환류시키는 반 인 과정이 어느 정도의 문  능

력을 요구하고 업무량 한 지 않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담당부서 설치  인력 확

충은 불가피하다. 자체평가의 활성화와 문화를 해서는 역  기 자

치단체에 자체평가 담부서(과 는 담당 )를 설치하여 담인력을 배치

해야 할 것이다. 심사평가 경험의 축 으로 어느 정도 평가역량을 갖춘 

시․도의 경우도 평가 담인력을 최소한 5～10명 정도 확보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경우는 3～5명 정도의 평가인력이 담 배치되어야 자체평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35) 

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평가 문교육기 )은 평가담당 

공무원의 문성을 제고하기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  보 을 통해 평

가담당 공무원의 문능력을 빠른 기간 내에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담당 공무원에게 합동 워크 , 문기  탁교육 

등 충분한 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 일본 시정 의 경우에는 최소한 2-3명이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6-7명이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野達也․田渕雪子, 200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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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자체평가의 인 라 구축

1. 자체평가교육시스템 구축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해서는 우선 으로 평가담당 공무원에 한 체

계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자체평가에 한 교육은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국가 문행정연수원,36) 앙공무원교육원37) 등에서 실시하

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자체평가에 한 문교육과정이 아니라 련 교육과정의 교과과목

으로 1～2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1990년  이후로 성과평가에 한 심의 증 로 

인하여 이에 한 교육수요가 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응하기 

하여 다양한 평가 련 교육 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며, 온라인을 통한 교

육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표 인 로 미국 Rutgers 학의 온라인교

육38)과 독일 Saarland 학 평가센터의 평가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성과평가로서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해서는 교육수요에 부응

하는 새로운 자체평가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평가담당 공무원의 문성 제

고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우선 으로 공무원의 평가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과목, 교과내용  이수시간, 교육방법 등 평가교육 

커리큘럼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요자 심의 자체평가교육시스

36) 국가 문행정연수원은 2004년부터 지방행정평감사·평가과정을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37) 앙공무원교육원은 행정기  6  이하 공무원을 상으로 한 행정 리실무과정에

서 ‘정부정책의 분석  평가기법’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38) 자세한 내용은 Rutgers 학 홈페이지(http://www.ncpp.u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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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에서 아쉬운 은 지방공무원의 평가교육 수요에 비해 평가 문 

교수요원이 매우 제한 이라는 것이다. 평가 문 교수요원의 양성을 진

하기 해 학교, 행정 학원, 문 학원 내에 평가교육과정의 개설이 이

루어져야 하겠고 이와 동시에 실무에 밝은 우수한 평가담당 공무원들 에

서 교수요원을 선발하여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 자체평가 방법론을 하

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교육 문인력

이 부족할 것이므로 원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으

로 지속 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39)

2. 자체평가정보시스템 구축

가. 필요성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한 여러 제조건  가장 요한 조건의 하나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용이하게 자체평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라 할 수 있다. 자체평가와 같이 일정한 방법론과 체계에 의해 업무가 이루

어지는 경우 담당자나 부서의 능력이 핵심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자치단체 평가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표 6-1> 참조), 자체평가의 성공 인 정착을 해 

앙정부가 우선 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자체평가 표 로그램

3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이미 자체평가를 한 사이버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공무원을 상으로 2004년 상반기 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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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  배포(54.7%), 평가조직  인력 확충(16.0%), 제도 개선

(10.7%)의 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체평가의 

운 상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축 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성과

지표개발  평가결과의 처리업무의 처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가업무의 속성상 특정 시 에 집 으

로 평가업무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담당부서의 과 한 업무부하로 인한 자

체평가의 부실화, 그리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결과의 환류기능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표 6-1> 자체평가에 한 지원 사항

행정자치부가 지원할 사항 빈도 %

평가조직  인력 확충 17 16.0

자체평가 표 로그램 개발․배포 58 54.7

자체평가 문교육 실시 7 6.6

제도개선 (자체평가와 목표 리제 통합 등) 13 12.3

다양한 자료  정보 제공 5 4.7

평가업무에 한 인센티  제공 5 4.7

기타 1 0.9

총            계 106 100.0

따라서 자체평가의 정보시스템화를 통한 평가과정의 자동화는 업무의 집

과 과 한 업무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안으로 부각되고 있

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업무의 자동화는 국외 공공․민간부문은 

물론 국내의 민간부문에서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재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 으로 평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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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그 성과가 제한 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정보시스템

은 핵심업무 선정, 성과지표 개발, 성과측정, 성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의 

 과정을 효과 으로 커버하고 지원하는 종합  리시스템이 되어야 한

다. 이러한 평가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류 작성 등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평가업무를 크게 일 수 있고, 자체평가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나. 정보시스템의 내용

자체평가 정보시스템은 자체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수 인 방법론  차

를 정보시스템 내에 체계화한 것이다. 즉, 평가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의 장

을 최 한 활용하여 자체평가의 활용성을 극 화하는 데 이 있다. 이

는 자체평가의 방법론  차의 표 화 내지 체계화가 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여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로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 인 평가방법을 자율 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발 해 나갈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자체평가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평가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이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정보시스템 측면과 평가기법  차 측면에

서 보편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정보시스템의 내용을 정보시스템 측면과 자체평가 운  측면에

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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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시스템 측면

- Web기반의 정보시스템으로 자체평가와 련된 Data를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통합 리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결과를 실시간으로 신속․

정확하게 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성과자료에 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각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컴퓨터 활용수 이 낮은 담당자들도 쉽게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여 추가 인 업무부담이 없어야 한다.

- 향후 평가제도의 개선 등 평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평가시스템의 수정 

 보완이 용이해야 한다. 

- 각 자치단체에서 운 되고 있는 련 정보시스템간의 연동을 통하여 단

업무와 평가업무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 각 자치단체에서 성과정보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 해서는 구축  

유지 리 등의 비용측면이나 별도의 컨설  등의 측면에서 최소의 부

담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6-1> 평가정보시스템 구성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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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시스템 운  측면

- 자체평가가 략계획 체계(Plan-Do-See)안에서 운 될 수 있도록 하

여 평가결과의 환류기능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 평가정보시스템의 운 ․ 리자와 실무부서의 담당자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리자 기능을 통하여 다양

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평가 련 기 정보의 분류기 을 체계화하여 평가제도나 방법의 변경

에 신축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평가정보시스템의 운 방법을 정기 으로 교육내지 설명할 수 있는 지

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6-2> 평가정보시스템 기능분해도

기 정보 리

지표 리

평 리

가 치 리

코드 리

보고서 리

평가 정보시스템 기능분해도 ( 시 )

략 리

략  리

CSF 리

KPI 리

인과 계 리

자료 리

설문 리

자료 리

요구사항 리

시스템 리

운 자 리

사용자 리

도움말 리

외부데이터 리

백업 리

다. 기 효과

자체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 효과를 크게 3가지로 나 어 설명

하면, 첫째, 평가업무의 효율성  객 성을 제고할 수 있다. 평가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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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처리됨으로 인하여 총 부서나 실무부서의 평가 련 단순 업무를 획

기 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객 성이 제고됨으로 인하여 결

과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로는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화로 조직변경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지식공유를 통하여 조직의 방향

성과 목표에 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결과의 분석  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각 조직별 

재의 수   치를 확인하여 문제 에 한 응능력을 강화 할 수 있

다. 한 각 성과지표별 달성수 을 공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간에 선의

의 경쟁과 력을 권장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6-3> 평가정보시스템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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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한 법･제도  정비

1. 자체평가의 정체성 확보

가. 자체평가의 명칭 변경 

자체평가는 통상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기 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자체평가라는 이름은 

가 평가하느냐에 을 두고 명명된 것이다. 자체평가가 스스로 평가하

는 것이라면 ‘외부평가’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며, 이처럼 의의 자체평가 개

념에 근거한다면 외부인(시민단체, 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평가 원회

의 구성은 불합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품질이나 

결과를 물어보는 주민만족도조사나 외부 문가가 장에서 평가에 참여하

는 것은 자체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다. 만일 자체평가가 자율 으로 알아서 

평가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처럼 개념상 상당한 제약 을 가지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 을 제 로 구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개념  혼란도 방지하기 해서는 ‘자체평가’라는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명칭은 그 도입목

에 맞게 고유명사나 구체 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으로는 ‘성과평가’, ‘행정평가’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반 인 성과에 한 평가를 염두에 둔다면 ‘성과평가’라는 용어가 더욱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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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체평가의 실시목  명시 

평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주 목 은 ‘국

정통합성’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효과  추진상황을 검하여 앙부처의 정책과정을 개선하는 데 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평가 결과를 산배정과 연계하여 국가재원의 효율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

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목 은 자체평가 보다 합동평가나 앙부처의 개별

평가 취지에 더욱 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분권시 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평가의 취지와는 동떨

어진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앙정부가 주도하는 합동평가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체평가로 그 이 옮겨갈 것이고 

 반드시 그러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목

은 지방자치단체의 에서 새로이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

가의 실시목 에는 내･외부 으로 다양한 목 가치와 수단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핵심 인 것은 ‘내부 으로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 외부 으로 주민

에 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

체 자체평가지침｣에는 이러한 취지가 잘 밝 져 있다. 그러므로 평가기본법 

상에도 이러한 평가목 이 분명히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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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성과 리도구로 개편

가.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1) 필요성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않는 자체평가는 행정낭비만 래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해서는 평가결과에 한 효과 인 환류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가결과 공표, 

자체 보고회 개최 등의 실 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산과 사업계획과의 

연계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의 요한 

목  하나는 평가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인데 그 목 이 제 로 달성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평가결과 환류시스템 즉, 평가․ 산․계

획이 효과 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평가결과가 즉각 으로 계

획과 산으로 연계됨으로써 성과 리시스템이 효과 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하기 한 구체 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환류체계 구축(안)

행 성과 리시스템 내에서는 평가결과가 익년도 산(안)에 반 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매년 수립되는 주요업무계획과도 제 로 연계되

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평가결과의 극  활용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으

나 근본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산, 평가주기가 서로 상이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계획, 산, 평가시스템이 체

계 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그 구체 인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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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장기발 계획을 수립( 는 수정)하도록 한

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 장기발 계획의 당해연도 

실천계획으로서 략계획을 수립하되, 략계획 속에는 주요한 략  

과제( 는 략목표)들에 한 성과측정방법을 제시한다. 

- 략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편성작업에 들어가 

2월말(늦어도 3월 )까지 당해연도 산을 수립한다. 단, 이 경우 회

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

- 매년 상반기가 끝나면 7월 에 략계획상의 주요 과제들에 한 추진성

과를 검한다. 이 경우 주로 산출물 주의 평가가 될 것이다. 략계획

상의 주요과제들 에 연도 말에 행정자료에 의한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연도 에 만족도조사, 장확인평가 등을 통해 미리 성과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성과정보는 평가정보시스템으로 리되어야 한다. 

- 다음해 1월 에는 주요 략과제에 한 최종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측정 결과는 각종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 2차 년도부터는 략계획 속에 년도 성과보고, 당해연도 략과제  

목표, 해당 과제의 성과측정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1차 년

차 성과측정 결과와 2차 년차 략계획에 따라 산을 수립하여야 한

다. 이 때 1년차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에 해서는 산의 축소, 보류,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러한 차는 매년 계속 반복되며, 4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선거에 참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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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환류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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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3) 환류체계 구축을 한 선결과제

자체평가 환류체계 구축을 해서는 이를 효과 으로 지원하는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발 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략계획(strategic 

planning)을 의무 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략계획

은 략분석(strategic analysis), 략방향의 결정(setting strategic 

direction), 활동계획(action planning)등의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성과측정 결과를 략계획  산과 연계시켜야 한다. 성과측정은 

지난 일년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 는지에 을 두고 있는 반면에 

략계획은 자치단체가 다음 해에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거기에 도

달할 수 있을 지에 해서 심을 두게 된다. 따라서 성과측정과 략계획

은 서로 연계된 하나의 사이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성과 리의 지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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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Dusenbury, 2000). 한 성과측정의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 , 특히 산과 련된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은 성과 리

의 성공 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계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회계연도를 3월 1일에서 익년도 2월 28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성과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주

민들은 이러한 성과정보에 근거하여 조직역량이나 서비스수 에 해서 평

가를 내릴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개선사항의 이행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정보 공개는 주민에 한 행정책임의 확

보  성과 리시스템의 정착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자체평가와 여타 성과 리도구간의 연계  

1) 자체평가와 여타 성과 리도구의 연계가능성 분석

자체평가와 연계된 성과도구로는 목표 리제, 서비스헌장, 성과주의 산

제도, 성과상여 제도, ISO 9001, 부서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과

도구간의 연계성에 한 종합 인 연구는 본 연구범 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연계가능성에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자체평가와 목표 리제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체평가시스

템은 기본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는 서비스)를 포 으로 

평가하는 성과 리도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요 성과목표들이 

실․국, 실․과․소 책임자의 목표와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체평가의 평가결과는 각 부서 책임자의 성과자료로 활용되어 성

과상여  등 개인성과에 한 인센티  제공의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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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체평가와 행정서비스헌장의 계 차원에서 볼 때에 자체평가시

스템은 서비스별 성과 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행정서비스 성과

리를 목 으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와 연계하여 운 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행정서비스헌장별 성과측정 결과(이행표 달

성도, 고객만족도)는 자체평가시스템상의 평가정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자체평가와 성과주의 산제도의 연계방안 모색에 해서는 상당히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체평가시스템은 평가결과의 극  활용을 통한 성

과와 산의 연계를 가져올 것으로 단된다. 

넷째, 자체평가와 성과상여 의 련성은 자체평가시스템은 목표 리제

와 사 , 사후 인 연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자체평가의 결과

는 간 리자 의 성과상여  결정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체평가와 ISO 9001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ISO 

9001은 자치단체의 서비스별 략  성과 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자체평가시스템과 가장 유사하나 외부기 에 반복  재인

증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비용부담이 크므로 공식  연

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발 으로 ISO 9001 품질행정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서비스별 평가결과를 자체평

가시스템상의 평가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와 부서평가가 어떤 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해

서 살펴볼 수 있다. 자체평가시스템은 서비스 분야별 종합 인 성

과측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그 평가결과는 부서평가의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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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와 여타 성과 리도구의 연계방안

자체평가시스템과 여타 성과 리도구간의 연계방안은 <그림 6-5>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각 성과 리도구간의 계를 나타내는 선은 2종류로 표

시하고 있으며, 선은 약한 연계 계, 실선은 강한 연계 계를 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성과 리도구에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자체평가시스템은 여타 성과 리도구의 효용성을 강화시켜 주는 핵심 인 

성과 리도구로 정착할 것으로 상된다. 일단 자체평가시스템이 작동하면 

개인 차원에서는 자체평가→목표 리→성과상여 의 과정으로 각 성과 리

도구들이 연계될 것이고, 조직차원에서는 자체평가→부서평가로 서비스 성과

가 환류될 것이며, 서비스차원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는 ISO 9001) → 

자체평가 → 행정서비스헌장(개정 등)의 흐름으로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과주의 산제도는 자체평가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으며 이 원칙은 성과 리계획(성과계획집행서)

에 반 될 것이다. 보다 거시 으로 정책차원에서는 자체평가→성과감사→

자체평가의 식으로 순환 인 연계고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6-5> 자체평가와 여타 성과 리도구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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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평가시스템(PartCom) 구축

평가제도의 발 을 한 인 라를 구축하기 해서는 기존의 평가체계에

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

가제도도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성과의 체계 인 리와 행정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

체 평가체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평가시스템, 즉 PartCom 

System의 도입과 발 에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40)

1. PartCom의 도입배경  필요성

지방분권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 수단이 되도록 하기 

해서는 분권의 추진에 앞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서 PartCom 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기로 한다. 

PartCom은 통  책임성 확보제도로 선거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해 다. 보다 구체 으로, 지방정부의 업무성과에 한 정보를 책임성

을 물을 치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선출직 공직자, 유권자, 행자부 등)에

게 기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올바른 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컨 , 

지방공무원의 업무성과에 한 정보를 선출직 공직자(단체장과 지방의원)

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지방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행

40) 제5 의 내용은 유재원․박희정․이석환. (2004)의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립방

안: PartCom System의 도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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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통제). 지방정부의 업무성과에 한 정보를 지역 유권자에 제공하여 

이들이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책임을 묻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선거  통제). 한 지방정부의 업무성과에 한 정보를 행자부 등

의 앙행정기 에 제공하여 정부지원  삭제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정부간 통제).

PartCom이라는 이름은 이 시스템이 트 십(Partnership 는

Network), 경쟁(Competition 는 Market), 감시･감독(Monitoring 

는 Hierarchy) 등의 세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이 운

되는 것을 압축 으로 나타내기 해 명명된 것이며, 성과 리를 통해 책

임성을 확보하려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PartCom은 정부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 (지표)을 세우고 목표성과치가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행 를 통제

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리  통제방식(managerial 

accountability)이다. 이는 일을 처리하는 수단에 한 선택권을 부여한 상

태에서 결과에 해 책임을 지는 결과지향 인 통제방식이라는 에서 일의 

처리과정에 해 책임을 지는 과정지향 인 료  통제방식(bureaucratic 

accountability)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더 나아가, 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에서 투표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선출직  임명직 

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정치  통제방식(political accountability)

과도 구분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한 일상

인 정보를 제공받지만 정부가 하는 일은 다양하고 그 범  한 범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실제로 정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얼마나 그 계획을 잘 

집행했는지에 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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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기 해서 PartCom은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어떻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데 기본

인 목 이 있다. “정보제공 없이 책임성 확보는 어렵다”는 인식과 “정부업

무에 한 정보는 성과 리를 통해 의식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이 공공부문의 PartCom 도입을 추진하게 되는 주요 논거를 이루고 있다.

2. PartCom의 종합흐름도

PartCom 성과 리시스템 하에서의 종합흐름도를 표 하면 <그림 6-6>

과 같다. 아래의 흐름도는 ｢공공감사등에 한법률｣41)의 제정에 따라 각 지

방자치단체에 자체감사기구가 설치․운 되는 것을 제로 작성되었다.

41) 재 국회에 계류 인 법률(안)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복감사의 해

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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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PartCom 성과 리시스템 하에서의 종합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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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지표 작성

국가우선순 에 기 하여 자치단체 유형별(특별시/ 역시, 도,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구)로 공통지표를 개발하도록 한다. 공통지표개발은 성과

리원이 주도하되 단체장 의회, 의회의장단 의회, 공무원노조( 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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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회) 표, 그리고 시민  서비스이용자 표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도

록 한다. 

지표개발은 핵심업무(사업, 서비스 등)별로 이루어지며, 각 서비스별로 

BSC(Balanced ScoreCard)의 을 도입하여 고객의 , 재정  

, 내부과정의 , 신학습의 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

도록 한다.   

나. 지역지표 개발메뉴얼 시달

성과 리원에서 지역지표 개발메뉴얼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

달하도록 한다. 매뉴얼은 지역지표가 목표설정, 략  우선순  결정, 지

표개발, 목표치 설정의 4단계로 이루어진 략  계획(Strategic 

Planning)의 에서 개발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지표 개발시 거

쳐야 할 구체  단계  방법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다. 지역지표 개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장기발 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우선순 에 부합하는 지역지표를 개발한다. 지역지표 개발 역시 핵심업

무별로 이루어지며 각 핵심업무별로 BSC의 을 도입하여 고객의 , 

재정  , 내부과정의 , 신학습의 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개발하도록 한다. 

가칭 ‘시민성과 리 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지표 개발에 주된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며, 이 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표, 노조, 시민  

서비스이용자 표로 구성되도록 한다. 특히 시민단체의 표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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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지방자치단체가 략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각 지역의 학이나 연구소의 성과평가  성과 리 문가들이 여하여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라. 지역지표 개발과정에 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지역지표 개발과정에서 법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해 감사하며, 감사 결과 이상이 있다고 단할 경우에는 

련된 차를 조사하여 수정을 지시한다.

마.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

가) 성과측정결과보고서 

자치단체는 공통지표와 지역지표에 따라 업무성과를 측정하여 일정한 양

식에 의거하여 성과측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성과 리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통지표의 경우는 자치단체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지표개발 첫해에 

일률 으로 표 (standard)을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첫해의 

성과를 측정한 후 이를 국 으로 평균을 내어 이듬해 표 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기 역량평가보고서

지표측정결과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는 기 역량평가보고서를 

자체 으로 작성하여 성과 리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기 역량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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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성 요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 역량을 개선하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으며, 작성시 다음의 질문과 그 답변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지방정부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 달성 략  우선순 를 어떻게 설정하 나?

- 무엇을 달성하 고, 무엇을 달성하지 못하 나?

-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

이 과정에서 성과 리원은 기 역량자체평가를 지원하기 해 카운셀링

을 제공할 수 있다. 

바. 성과보고서에 한 실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지표측정결과보고서와 기 역량평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실 치(표 , 목표치, 목표달성도 등)를 확인하고 검증

하기 해 실사를 실시한다.

사. 평가

1) 서비스 평가 

성과 리원은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지표측정결과보고서에 입각하여 업

무성과(혹은 서비스)에 한 종합등 (4등 )을 부여하도록 한다. 각 자치

단체의 서비스 평가시 1) 목표치의 명확성과 도 성, 2) 목표치 달성도, 3) 

목표치 설정 시 벤치마킹한 자치단체 등을 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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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평가

한 성과 리원은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기 역량평가보고서에 입각하

여 기 역량에 한 종합등 (4등 )을 부여하고, 각 자치단체의 역량평가

시 1) 략  계획의 수립능력, 2) 략  계획을 이행할 자치단체의 의지 

등을 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3) 최종등  결정

성과 리원은 앞서 평가된 서비스 종합등 과 기 역량 종합등 을 각 

50%씩 고려하여 종합등 (5등 )을 부여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아. 평가결과 환류

성과 리원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에 해 보상과 제재를 부

가한다. 보상과 제재의 구체  수단으로 자치권(인사․조직․재정권) 확 , 

재정지원(보조 , 교부세, 기채권 등) 확 , 감독권 축소(감사면제, 감독기

능 축소 등)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 리원은 평가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고 부진한 자치단체

에 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는 문제가 

된 자치단체가 개선조치안을 작성하고 이를 제 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

터링하고 성과 리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 자체감사기구에 한 상 감사

성과 리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실사행 에 

해 상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단된 자치단체의 감사기구에 

해서는 리 을 견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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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tCom의 특징

PartCom은 트 십, 경쟁  모니터링의 세 원리에 입각해서 운 되

며, 네트워크, 시장, 계층제라는 세 가지 형태의 거버 스를 모두 포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트 십의 원리는 공통지표 개발, 지역지표 개발, 실사(inspection) 실

시, 개선 조치안 작성 등에 용되며, 이 때에 주요 이해 계자들의 참여를 

모두 허용하여 력 으로 운 되도록 한다. 공통지표 개발 시에는 앙정

부, 단체장 의회, 지방의회의장단, 노조 표, 시민  서비스이용자 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지표 개발이나 개선 조치안 작성 시에는 자치단

체장, 지방의회 표, 노조 표, 시민  서비스이용자 표 등으로 구성된 

시민성과 리 원회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실사 시에

는 시민  서비스이용자 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경쟁의 원리는 자치단체 상호간 성과비교에 용할 수 있다. 이를 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국 으로 공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게는 보상을, 부진 자

치단체에게는 페 티를 부가하도록 한다. 성과가 부진한 자치단체에 해서

는 국 표 을 최소 개선목표치로 설정해 으로써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용 역을 시하면 아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표개발과정에 한 감사

-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작성에 한 실사

- 부진한 자치단체의 개선조치안의 실행에 한 실사

- 자체감사기구에 한 성과 리원의 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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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Com 시스템은 성과평가와 역량제고(capacity building)를 결합한 

시스템으로서 단순히 재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성과개선을 향한 자치단체의 역량에 해서도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앙정부(행자부, 

감사원 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앙정부 여의 정당화 논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율은 그 자체가 목 이거나 선이 아니며, 지방

자치와 분권의 궁극  목 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이기 

한 목 으로 시도된 앙정부의 개입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재원의 부족분이 지방세

가 아니라 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보 되는 지방정부 시스템 하에서, 

지방정부는 자체 재원 확 에는 심을 갖지 않으며 주어진 재정을 소비하

는 데에만 심을 갖는 소비지향 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환시키는 등의 지방재정 분권화 조치를 통해 지방정

부가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면, 지방정

부를 기존의 소비지향성에서 탈피하여 생산지향 인 시스템으로 환시키

는 것이 가능하나, 이러한 유형의 재정분권화 조치는 지방정부간의 재정격

차를 더욱 커지도록 만드는 부정 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의 소비지향 인 시스템을 생산지향 인 시스템으로 면 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 앙정부는 기존의 시스템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

재원이 효율 으로 사용되도록 담보하기 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이 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충당된다는 것 한 

앙정부 개입의 정당화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앙정부의 개입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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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개입방식이 종 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과정 , 료  통제가 아니라 결과에 해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결과 지

향  통제를 지향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성취해야 할 결과(outcome)에 

해서만 통제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한 통제를 가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방법선택에 한 재량을 바탕으로 창의 이고 신 인 

업무처리의 개발이 가능하고 한 극 으로 권고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치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단체장, 

지방의회, 시민  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을 제공한 앙정부 등)에게 평

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

다.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한 성과를 단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행정이 산출한 성과에 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공동지표 개발, 지역지표 개발, 검사(inspection) 실시, 개선 조치안 작

성 등이 이루어질 때에 시민  서비스 이용자 표를 참석시킴으로써 시민

심  거버 스(citizen-centered governance)의 구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 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안 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재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요인의 하나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부족에 한 인식이다. 지방정부가 분권화된 기능  권한을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업무성과를 측정하

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업무처리를 통제하고 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

으면 분권화에 수반되는 책임성에 한 문제제기는 폭 희석됨으로써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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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을 획기 으로 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공공감사등에 한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에 설립된 자체감사기

구의 활동을 배후에서 제도 으로 지원하여 진정한 의미의 감사기구로 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4. PartCom의 단계별 추진 략

가. 제1단계( 비단계)

PartCom시스템의 도입을 해서는 성과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먼  조성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2003년부터 실시

되고 있는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형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

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해 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성과

리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과 리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성과시스템에 응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정착을 

한 컨설 , 자치단체의 평가역량 제고를 한 지원(교육, 연수 등), 성과측

정도구(만족도조사 등)의 개발  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

이다. 

이 단계는 PartCom의 실시를 비하는 단계로 성과평가를 담당할 성과

리원을 설립하여 PartCom을 실시하기 한 하드웨어 , 소 트웨어  

인 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국가우선순 를 고려한 공통지

표를 주요 국정과제별로 개발하여 이를 평가하는 합동평가와 해당 자치단체

가 자체 으로 주요업무에 한 성과를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이원화된 평가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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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단계(정착단계)

제2단계는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해 PartCom을 본격 으로 실시

하는 단계로 국가우선순 에 기 하여 제1단계 기간동안 개발한 공통지표

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들이 지역지표를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합

동평가와 자체평가는 통합되어 PartCom으로 흡수된다. 

제2단계에서 성과 리원이 담당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공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지표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에 시달

-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성과보고서(지표측정결과보고서와 기 역량

평가보고서)에 입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와 역량 수 을 종

합평가한 후 공시

-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달함과 동시에 구체 인 사후조치(보상 

 제재)를 시행하고 부진한 자치단체에 한 개선조치를 요구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에 한 상 감사를 실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과 리원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 지역지표를 개발

하고 매년 그 성과를 측정한 후 성과보고서를 성과 리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성과 리원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안)을 마련한 후 지속 으

로 성과를 개선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지표 개발과정

을 감사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조치(안) 이행을 실사한다. 한 성

과 리원은 제1단계 기간동안의 경험을 토 로 이른바 ‘성과지표은행’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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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간 성과지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정보 리시

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다. 제3단계(발 단계)

이른바 BSC의 개념을 본격 으로 용하고 실시하는 단계로서 기존의 서

비스별 성과지표개발에서 별 성과지표개발  용으로 성과 리의 방향

이 환되는 단계이다. 개별 자치단체들이 그 평가역량에 따라 략  성과

리 조직(Strategy-Focused Organization)으로 극 으로 환할 수 있

는 선택권을 보장하여 성과 리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성과보고서 신 BSC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보고서에는 성과측정결과 뿐만 아니라 성과개선역량에 한 평가

를 포함하게 된다. 성과 리원은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BSC를 설계하고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BSC 도입을 한 지원업무를 추가하게 되며, 각 

자치단체는 이를 통하여 보다 성과지향 (outcome-oriented) 조직으로 

변화하게 된다.

자치단체 체의 BSC가 나오려면, 최소한 부서별 BSC가 선행되어야 하

므로 BSC 도입은 폭포수 효과(cascading effect)를 발생시켜 조직 체 뿐

만 아니라 부서별, 개인별 성과평가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BSC의 

면도입을 통해 각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문화의 정착  성과 리의 인

라를 지속 으로 구축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성과 리기본법｣은 이 단계

에 맞도록 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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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단계별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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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제1  요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기본법｣

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합동평가와 자체평가가 표 이다. 평가유형에 따

르면 합동평가는 외부평가(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이고 자체평가

는 내부평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업무를 자체 으로 평가)이다. 그리고 합

동평가는 국정통합성을 확보할 목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

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을 상으로 행정자치부(합동평가 원

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자체평가는 행정효율성과 책임성을 확

보할 목 으로 자체 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기 역량 등

에 해 해당 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합동평가는 국

가  우선순 (national focus)에, 자체평가는 지방  우선 순 (local 

focus)에 심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 인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는 그 견제장치로

서 시민통제와 내부통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 자체평가제도는 시민통제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

으로 크게 심을 받고 있다.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성과에 

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면 지방선거, 주민감사청구권, 주민

소환제도 등 시민통제 수단들이 효과 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학습조직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조직으

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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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 에 부응하기 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자체평가제도의 정착･

발 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2년 이 에 시행되었던 진도 리  업무량평

가 주의 심사분석제도로는 내부  효율성뿐만 아니라 외부  책임성을 확

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자체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사업, 시책, 서비스 등)가 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결과를 래했는

지에 을 맞추는 ‘성과평가’를 그 근간으로 한다. 한마디로 고객지향 , 

결과지향  평가시스템인 것이다. 

그러나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지 2년째인 올 해의 실태조사 결

과를 보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발 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체 자치단체의 93%가 자체평가 련규칙을 제정하 고, 82%가 

자체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를 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2) 그러나 실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를 실시하

는 자치단체는 체의 78%에 머물고 그마 도 부분 서면평가  

산출지표 주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 아직 지난 10여 년간 실시해 

왔던 심사분석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3)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체평가를 실시해 놓고도 그 결과를 주민들에

게 공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의 52.8%, 보고회를 개최한 

자치단체는 47%에 머물고 있어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이 조하다는 

것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제 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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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서베이, 워크  등을 

거쳐 보다 발 인 자체평가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평가목 ,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자체평가모형의 구성요소를 

철 하게 검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1) 재 평가기본법에는 자체평가의 목 이 제 로 명시되어 있지 못하

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 이 ‘내부 으로 행정효율성을 도모

하고 외부 으로 주민에 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기본법

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재 평가주체인 ‘자체평가 원회’의 구성  운 방법에 문제가 있다. 

원 구성시 주민 표와 서비스이용자 표의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들의 역할도 단지 계획이나 평가결과의 심의에서 벗

어나 성과측정  검증작업에 직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 를 확

하여야 한다.

3) 평가내용이나 방법 면에서는 ‘심사평가’, ‘성과평가’, ‘기 평가’를 종합

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평가’가 가장 바람직한 자체평가모형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평가 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사업, 시책, 

서비스 등)로 하되 해당 업무의 최종 결과(results)를 평가하는 방식

으로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  자치단체로 보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발, 성과 측정, 성과보고서 작성 등  과정에 

한 구체 인 차와 방법을 제시하 다(제5장 2  참조). 그리고 

표본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공통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보았다(제5

장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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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의 활용 면에서는 앞으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즉, 행정효율

성 제고를 해 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

들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성과평가형’ 자체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해서는 몇 가지 제조건의 해결과 함께 평가인 라 구축,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가 성공 으로 정착하기 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심과 지원

이 선행되어야 하고 평가 담조직, 평가인력 확충, 문성 제고 등을 

통한 평가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자체평가의 효율  추진을 한 평가인 라 구축은 평가 문

교육시스템 구축과 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이 가장 요한 것으로 악

되었다. 특히 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은 서류 주의 평가시스템에서 탈

피해 평가업무를 효율화하고 평가정보를 축 ･ 리･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정체성 확보를 한 ‘성과평가’로의 명칭변경이나 

평가목 의 명문화, 그리고 자체평가를 핵심 인 성과 리도구로 발

시키기 한 평가환류시스템 구축과 여타 성과 리기구와의 연계방

안도 법․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할 과제들이다.

4) 마지막으로 외부평가인 합동평가와 내부평가인 자체평가를 통합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으로서 PartCom시스템의 도입이 

장기 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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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내부로부터의 자발  개선과 주민에 한 책임성 확보장치로

서 자체평가제도의 정착․발 은 시  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평

가제도가 제 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앙정부는 부단한 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2  정책건의

여기서는 본 연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평가제도가 정착․

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앙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들을 

종합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문제의 부분은 앙정부의 지원 하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지만 일부의 경우 리더십이나 행정문화

와 련된 사항도 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반면 

․장기 으로 개선해 나갈 과제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앙정부가 마

다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

으로 작동하는 자체평가라는 성과 리도구를 보게 될 것이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

1) 자체평가에 한 단체장의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체평가 련규

칙의 제정, 자체평가 원회의 운  활성화, 평가 결과의 극  활용 

등은 단체장의 심과 지원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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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 자치단체의 경우 심사분석  확인

기능을 수행해 오던 확인평가담당을 개편하여 자체평가만 담하는 

별도의 담당(‘성과평가’ 담당)을 설치하고 최소 3인 이상의 담인력

을 배치하여야 한다. 역의 경우도 기획실내에 과 수 의 평가 담

부서를 설치하고 최소 5인 이상의 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략  계획과정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를 실시하기 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략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당해년도 실천계

획(즉, 략계획)을 수립한 후 연말에 개별 사업이나 서비스의 성과

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해 매년 수립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의 

성격을 부서별 주요업무를 단순히 취합하는 데서 벗어나 략계획으

로 발 시켜야 한다. 략계획없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큰 의

미가 없기 때문이다. 

4) 자체평가를 한 성과지표 개발 시 주민 등 이해 계자의 참여를 활성

화하여야 한다. 개별 평가 상 업무의 성과지표는 기존의 심사분석과

는 달리 주민의 입장에서 그 성과를 측정하기 한 것이므로 련 이

해 계자들이 참여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바람직한 성과지표

의 개발뿐만 아니라 성과정보의 획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

라서 앞으로 자체평가는 주민참여형 평가시스템으로 발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자체평가 원회의 운 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재 자체평가 원회의 

구성 황을 보면 시민단체 등 이해 계자의 참여가 조한 신 실･

국장( 는 실․과․소장), 교수 등 외부 문가들이 원의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평가 문성은 떨어지지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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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이 참여하는 경우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측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자체평가 원회의 운 은 이미 수립된 성과 리계획

이나 평가 결과를 사후 으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

고 직  평가도구(지표, 설문지 등)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에 참여하는 

등 원들에게 보다 극 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회를 운 하기 해서는 분야별 소 원회

를 심으로 실무형 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6) 자체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성과 리도구들을 포 하는 핵심

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의 평가방법에 따

라 목표 리제, 서비스헌장, 성과주의 산제도, ISO 9001, 부서평

가 등 여러 성과 리도구들을 통합 운 할 수 있다. 이 게 여러 성과

리도구간에 연계 는 통합 운 하는 것은 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을 

효율화함으로써 평가업무의 부담을 덜어  뿐만 아니라 평가 담당인

력을 정 배치･운 하는 데도 도움을  것이다.

7) 평가결과를 극 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체평가 결과를 단순히 개

인이나 개별 부서에 한 인센티  제공 정도로 활용한다면 “닭을 잡

는 데 도끼를 쓰는” 격이다.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은 평가목 에 부합

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평가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서비스 개선을 해 직  활용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지난 1년간

의 행정성과에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를 해 필요시 평가주기와 계획  산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

며, 세 고지서에 평가결과를 요약 게첨하는 등 보다 극 인 성과

공시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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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

1) 자체평가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심을 발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먼  합동평가의 상과제  하나로 자체평가

노력을 포함시켜 역자치단체들이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기 자치단체에 해서도 평가결과의 공표  

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가 담부서를 설치하고 담인력

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행 표 정원에 반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의 평가 문성을 제고하기 해 ‘감사･평가직렬’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그리고 평가담당 지방공무원들의 교육  연수 기회를 확 해 주기 

한 평가교육 로그램의 개발․보 에 주력하여야 한다. 단기 으로는 

‘국가 문행정연수원’ 등 앙정부 수 에서 평가교육과정 개발, 평가 

교수요원 양성, 원격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며, 장기 으로는 시･도 

공무원교육원 수 에서의 특화교육이나 ‘지방행정평가원(가칭)’을 통

한 문교육 실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앙정부(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기 해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기본법｣ 시행령에 자체평

가의 실시방법을 각 단계별로 명기하되 모든 자치단체들이 매년 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5) 자체평가의 성공  시행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는 성과지표이다. 그

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과지표를 개발하게 하면 많은 시간과 인

력이 소요되므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공통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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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보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업무부담을 크게 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련 자

료를 수집하여 웹(Web) 상에서 ‘성과지표 자료실’을 설치･운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6) 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많은 양의 서류와 양식들이 사용되

는 지루하고 소모 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비생산 이고 

시간소모 인 활동을 보다 효율 으로 만들기 해서는 자체평가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평가정보의 생산, 리, 배분

을 효율화함으로써 평가활동을 생산 이고 문 인 활동으로 변화시

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해 표 화된 자체평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자치단체에 보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

템이 구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활성화는 물론이고 장기 으

로 자체평가에 의한 상 평가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결과가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산편성, 평가의 주기가 서로 일치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 하고 그 사

업계획이 산에 반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해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를 조정하는 등 ｢ 산정부 산회계법｣, ｢

평가기본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8) 앙정부의 각 부처가 각종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

하고 있는 각종 성과 리도구들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목

표 리제와 자체평가는 통합 운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서비스헌장, 

성과상여 , 성과주의 산, 그리고 기타 각종 개별평가들도 자체평가

와 연계되어 운 되어야 한다. 재와 같이 편린화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한 기 연구200

성과 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 인 성과 리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된다는 을 인식하고 ‘부처간 의체’를 구성하여 흩어져 있

는 평가도구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연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끝으로 국가  우선순 에 을 맞추고 있는 합동평가와 지방의 

심사에 우선순 를 두고 있는 자체평가를 연계시키는 새로운 평가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평가시스템

의 선택 안으로 PartCom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성과평가로서의 자체평가를 정착시키는 데 주

력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평가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역량

이 자체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 제고되고 난 후에야 실행가능하다고 

단된다. 21세기 국제화, 지방화시 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시스템

의 구체 인 실행방안은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평가가능성 검증을 마쳐야 비로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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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s

The Basic Law on Government Process Evaluation has an 

obligatory phrase stating that the self-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undertaken in the following manner: “The 

chief executive of the local government (Article 8)” “evaluates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independently chosen tasks along with 

the capacity of the organization pursuing this task. (Article 2 

Clause 5).” Also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the organic law on evaluation, Article 2 states that the 

Screening Evaluation implemented under the Regulations of 

Government Screening Evaluation and Coordination should be 

abolished and replaced with self-evaluation.

This report was prepared to search for an appropriate 

self(internal)-evaluation model for Korea's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ree kinds of 

internal evaluation models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ome 

selection criteria, which covers relevance, user-friendliness, cost 

requirement, inclusiveness, process, comparative ability, and 

objectivity. Furthermore, two lines of empirical inquiry has been 

performed to find out the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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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Local government officers prefer the internal evaluation 

tool which is objective in measurement, relevant to local 

circumstances, comprehensive in contents, and easy to 

use. 

2) As a result, it is identified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as more appropriate for internal evaluation than 

program analysis or agency evaluat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e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as 

summarized:  

1) To secure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self-evaluation, 

a self-evaluation committee is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organization being evaluated in order to organize the 

evaluation process.

2) The affairs subject to self-evaluation are all oper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but considering the evaluation 

capa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independently selects an appropriate number of key affairs.

3) The process and method of self-evalu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can be divided into 7 stages. In stage 1, the 

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ission of each 

division, department and office should be set. After setting 

the vision and mission, in stage 2 the core affair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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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d are selected. In stage 3, performance indicators 

for each core affair are developed. In this stage, 

performance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by confirming 

the objective of each core affair. Stage 5 is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tage. Performance measurement includes 

confirming the data of each core affair of the division or 

department and assessing the finally confirmed data by 

applying the performance standard. In stage 6, the person 

in charge of evaluation (or a member of the self-evaluation 

committee) collects the evaluation results of each core 

project and department. Finally in stage 7, the ex post 

facto measures are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e 

self-evaluation can be utilized for project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and department management.

However, it is said that the local evaluation capacity is too 

weak to per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of the lack 

of personnel who takes charge of the evaluation task, and the 

insufficiency of practitioner's knowledge and skill. Therefore, 

the evalu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has to be built up 

to operat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Moreover, some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are needed for local governments to 

operat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is report, the 

detailed strategies to operat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t the local level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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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일반시 공통지표

1. 일반행정기능

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일반
행정
기능

기획
리

기능

기획
리

략평가시
스템구축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한 평가시스템 구축

자체평가 원
회운

개최실

평가 정성
성과 리계획 수립여부

자체평가실시 정성

시정역 정
책과제 리

시장공약사항인 
시정역 정책과제에 

한 완벽한 정리

추진상황 검 검횟수 공약사업정상
추진율

환류조치 개선조치율

공보
리

공보업무
다양한 시민홍보 노력을 
통한 시정인지도 제고

보도자료 
제공

제공실

시민인지도시보발간 발간실

시 간행물 
배부

배부실

다양한 
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반응성과 신뢰성 제고

여론수렴
회의개최

실
수렴의견의 
시정반 률

국제
교류
기능

국제
교류

- - - - -

행정
리

기능

법무
리

송무
분쟁방지  승소율 

제고
행정심   
국가소송수행

심   
소송건수

승소율

행정정보공개 신속한 공개
차간소화를 

통한 
기간단축

기간단축율 공개비율

감사
리

자체감사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 조성

종합감사
감사처분

건수

비 발생감소율
특별감사

감사처분
건수

민원검열 검열건수

일상감사

주요업무와 일정 액 
이상의 사업에 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산낭비와 부조리, 
부실을 사 방

일상감사
처분지시

건수
년 비처분

실 증감율

행정
리

근무분 기 
조성 운

후생복지지원을 통한 
활기찬 근무분 기 조성

체육시설지원
시설이용

건수

내부만족도취미활동지원 지원실

휴양시설지원
시설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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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일반

행정

기능

행정

리

기능

인사

고시

공정하고 

합리 인 

인사운

보직 리의 정과 

직원자질 향상  사기 

앙양을 도입

다면평가제도 실시실

내부만족도교육기회균등 내부만족도

직 공모제 비율

민원

리

종합민원실환경

개선

민원인편의시설  

근무환경개선

시설투자 시설투자실

민원환경만족도

볼거리제공 비치자료의 수

민원편의시책
신속처리와 

상담편의제공

민원서비스

코 운
이용실

만족도
인터넷민원

상담실

처리기간내 

처리율

민원 수창

구일원화
산입력율

제증명발
신속, 정확, 친 한 

발

주민등록등

본
처리건수

만족도, 

평균처리시간

여권 처리건수

FAX민원
처리시간내 

처리율

G4C민원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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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일반

행정

기능

행정

리

기능

민원

리
책임보험

책임보험 안내  

미가입자에 한 철 한 

과태료부과징수

안내고지 안내실

체납율감소율과태료부과 징수율

- 체납율감소율

정보

리

정보화계획의 수립 

 추진

환경변화에 응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추진

실시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여부
계획 비

추진실계획의 추진
계획 비 

추진실

내실있는 정보화교육을 

통한 지역정보화 수 향상

시민정보화교육 교육실

교육실자원 사자활용 활용실

공무원정보화교육 교육실

홈페이지 리  

운
시민참여 확

홈피 마일리지 

제도도입
도입여부

주민 속율 

증가
CMS기능추가 추가여부

부서별 

홈피운 평가
평가여부

정보통신망 

련업무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최 화

행정정보망 리 리지침제정

네트워크 

속도증가

행정정보망 운 장애처리건수

행정정보망 

운 지원
문교육이수율

역 통신망 

구성

이블 

구축건수

행정정보화

련업무
행정생산성 향상

통합/백업시스템 

고속화
목표 비달성도

업무처리속도 

향상서버통합 리확
목표 비달성도

시군구행정종합정

보시스템확 보

행정생산성  민원서비스 

개선

시군구시스템이

화
목표 비달성도

업무처리속도 

향상운 실태조사 목표 비달성도

인터넷 민원개선 개선건수

자결재  

문서 리시스템 

운

행정업무 처리의 체계화

자료 시스템

구축
목표 비달성도

업무처리속도 

향상

자문서이

작업실시
목표 비달성도

종이문서 

이 작업실시
목표 비진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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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일반

행정

기능

재정

세제

기능

산

운

산 리

합리 인 산편성  

집행으로 경상경비억제, 

투자사업의 기편성

산편성 투자사업비비율
경상수지비율

증감율
산 감

경상 경비

감율

지방채 리
지방채발행으로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
지방채 리 채무상환비비율 1인당 채무액

정부 산확보
주로 안사업에 한 

이 재원확보
이 재원 리 이 재원비율 이 재원비율

세정

리

(부과

․징수)

지방세부과  

징수

철 한 부과징수로 

자주재원확충

시세부과징수 부과징수율

부과오류율

자동차세 

연납확
연납실

재산세

부과징수
부과징수율

도세부과징수 부과징수율

세무조사 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형평성 확보
세무조사 부과 액 세원포착율

체납 리  처분
철 한 체납 리  처분을 

통한 효율 인 세수 리

체납처분 처분건수

체납징수액
체납 리

체납 리

지침 수

회계

리

자입찰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리
자입찰 

추진
추진실 자입찰률

재물조사  

물품 리
효율 인 자원 리

취득  

사 심사
사 심사실

-
불용물품 

기처분
처분 장 리

재산

리

국공유재산 리 효율 인 재산 리

국공유재산실

태 리
정비율

재정기여도
무단사용자 

단속
단속건수

국공유재산 

매각
매각실

공공청사 리 효율 인 공공청사 리

시설물 

개보수
공사실

직원만족도
환경  

안 리

분야별 

리지침 제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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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기능

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보건

복지

기능

건강

증진 

 

생

기능

식품

생

리

수거검사 철
철 한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

수거검사건

수

수거율

부 합제품 

사후 리
내용평가

공

생

리

공 생업소 

지도 리

공 생업소의 생 리 

수  향상

장지도

단속
단속실

반업체 

감소율

부정불량식품 

이용억제 홍보

안 식품 유통으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홍보활동 홍보횟수

환자발생율
신고 화

운
상담실

보건

복지

기능

보건

리 

 

의료

기능

의료

보호

의료기  

지도 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  

지도 검

검실
반업소 

감소율

마약류 

취 업소 

지도 검

마약류 불법사용방지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
지도 검

의약품 매업소 

지도 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지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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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보건

복지

기능

보건

리 

 

의료

기능

보건

행정

한방지역보건사업
한방보건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장애인복지  

 

경로당방문진료

진료실 (수혜

자수, 

내용평가)

년 비 개선율

노인요양센터

입소환자진료

진료실 (수혜

자수, 

내용평가)

연상담 상담실 (건)

재가노인복지사업

활성화(환자)
지역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록환자 리 리자수
년 비 개선율

리(상담)업무 리실

모자보건사업 건 한 자녀출산  양육도모

임산부산 리 목표 비 실

년 비 개선율임산부건강교육 수혜자수

미숙아의료비지원 지원액

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도모

노인의치보철사업 목표 비실

수혜자(참여자)

만족도
치아홈메우기사업 목표 비실

건강교실운 건강교실운

방문

보건

소득층 

주민방문간호사업

의료소외 계층에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정방문진료 

 간호사업
수혜자수

만족도소외계층 

방문진료
수혜자수

호스피스 

사업
수혜자수

방

의약

염병 방홍보
염병 방을 통한 

시민보건 향상

홍보활동 

강화
홍보실 방 종률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
염병 방  확산방지

모니터망 

구성
확 운 실

염병 

발생감소율

일일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회수실

사 신고 사 신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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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보건

복지

기능

사회

복지

기능

사회

리

사회복지  

운 리

다양한 지역주민 

욕구해소와 복지수혜의 

균등한 기회제공

층별용도결정 -

이용율
운 탁자선정 선정여부

복지 건립 공정율

복지

리
복지분야인허가

노인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등에 한 

인허가  사후 를 통한 

운 의 내실화

유아보육시

설설치,변경 

인허가

인허가실

만족도

노인복지시설

설치,변경, 

폐지

인허가실

장애인복지시

설설치, 변경, 

폐지

인허가실

생활

보호
- - - - -

생활

안정

자활사업실시  

자활 여 지

자활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 의체회

의실시
회의건수

자활성공율
자활사업 

참여도
참여실

사업참여자

여지
지 실

기 생활수 자

의 선정  리

기 생활보장수 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선정  

리로 생활보장 기여

근로능력자조

사
조사실

자활성공율상자지원 지원실

보장비용징수 징수율

소득

주민

보호

복지사각지

해소

사회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사각지  해소

특례수 자 

보호
보호실

만족도사회취약계층

보호
보호실

차상 계층조사 리실

부랑인

보호
- - - - -

세민

보호

세민생활안정

자  

상자선정 리

세민들의 자활의욕 고취 

 자립기반 지원

조례개정 개정여부

만족도상자 선정 선정실

체납독려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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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보건

복지

기능

가정

복지

기능

노인

복지

재취업알선  

일자리 개발

노인들의 능력과 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상자 수 악 수인원

재취업율취업알선  

교육
교육인원수

상자 리 리실

재가노인복지사업

서비스제공을 통한 안정된 

생활유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해소

상자 악 상인원

서비스수혜율서비스제공 제공실

상자 리 리실

노인복지 로그램

운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운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홍보철   

참여유도
홍보실

로그램 

만족도로그램 

활성화
참여율

로그램 평가 만족도

경로연   

교통비지원

실질 인 소득보장 혜택을 

통한 생활안정도모

상자 악 상인원
수혜율

지원  리 리실

가정

복지

장애인등록  

리

장애인등록, 

생활안정지원사업, 각종 

장애인시설 운  등에 한 

지원사업

부정등록  

수 방지
방지율

만족도사업홍보 홍보실

각종사업  

로그램 운
운 실

장애인자립장의 

효율  리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안정 인 가정생활에 기여

장애인고용 고용실

고용율
반제품 생산품 

조립
조립실

수시 검 검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각종 시설에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국민홍보 홍보실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정비 정비실

시정명령 시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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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보건

복지

기능

가정

복지

기능

가정

복지

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성, 가정폭력 범죄를 방하고 

피해자 보호  법률 등의 

서비스 제공

순회 성교육실시 교육횟수

만족도
종사자 보수교육 교육인원수

운 비 지원  

지도 검

지원실 , 

검실

장사시설설치운
시민들의 수요충족을 한 

장사시설 건립

묘지

수용능력 화장률화장장

납골당

묘지 산화작업
묘지일제조사를 통한 연고지 

악

언론매체 홍보 홍보실

산화율묘지조사 조사실

산입력 산입력율

아동 

 

보육

보육시설보육료지원
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에 한 지원

기 표 연찬교육 교육인원

수혜율소득층자녀책

정 상자 

지조사

조사실

소년소녀가정 지원
18세미만 보호아동에 한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선정기  

연찬교육
교육인원

만족도

요보호아동 리

요령연찬
리실

결식아동 악  

지원

아동 식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상아동의 선정  지원

식 행기  

지도 검
검실 상자 

지원율

지원기  수립 기 수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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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보건

복지

기능

가정

복지

기능

청소년

리

청소년시설 

운 활성화

청소년시설 이용의 극 화를 

한 시설유지  로그램 

운

시설유지보수강화
유지보수 

실

시설이용률,
로그램운 요

원확충
운 요원수

청소년시설추

가설치
설치실

청소년문화

로그램 지원

청소년 문화행사에 한 행정  

재정  지원

로그램 

운 산확충
산증가율

로그램이용률

지원 로그램의 

확충
로그램수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효율 인 지도단속책 구축을 

통한 청소년 보호

지도 원 정비 

 교육
교육인원

유해업소 

증감율
유 기 과 

정기  연찬모임
연찬회수

유해업소 

지도단속
단속횟수

여성

복지

기능

여성

복지

(부녀

복지)

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지원
기본생계 유지와 자립기반 조성

지원 련홍보 홍보실

수혜율실태조사 조사실

소득 가정지원 지원실

각종 원회 

여성참여 확

여성참여 분 기 선도를 해 

각종 원회에 여성 원의 참여 

확

원회 황조사 조사회수

참여율

여성 원 

참여 황
참여율

집계  참여율 

독려
집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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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리기능

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환경

리

기능

환경

보

기능

환경

생
- - - - -

청소

리

청소서비스
분뇨 등 시 수거  

재활용으로 깨끗한 환경조성

쓰 기종량제

추진
쓰 기감소율

주민만족도
음식물쓰 기

감량
일일수거량

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사용감

소율

재활용선별장 

설치  운
자원재활용 진의 극 화

민간 탁 약에 

따른 시설설치, 

운  이행

재활용실 재활용률 증감율

시설건립 공정률 공정율

자연

보호
- - - - -

환경

리

지방의제21 

사업의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 을 

목표로 미래지향 이고 

환경친화  도시건설

사업추진 참여사업수

주민인지도
사업평가

계획 비 

달성도

환경

지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 인 리로 오염행  

방

지도 검 검업소수

단속율

반업소 리 반업소수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검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  

지도 검 검업소수
단속율

반업소 리 반업소수

비산먼지  

특정공사장 리

비산먼지 발생억제  

리체계

정기 검 실시 검횟수

먼지발생감소율수시 검 실시 검횟수

순찰활동 강화 순찰횟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도 검을 통한 환경보

수시지도 검 검횟수

기질개선율
홍보강화 홍보횟수

계도  

지도단속
단속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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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환경

리

기능

환경

보

기능

환경

시설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운 리

철 한 방정비, 정기보수 

 소각열 매에 의한 

세외수입 확보

소각시설 

설치/운

소각쓰 기 

톤수
소각률

수질

보

기능

수질

오염

방지

지하수 리

내 지하수 시설의 치, 

이용 황, 시설 황, 

수질 황 등의 체계  리

지하수 리시

스템 운

수질오염 

측정실

지하수 

수질개선도

약수터 리 약수터 이용시민의 생제고 수질검사 검사횟수 수질개선도

공원

기능

공원

녹지

도로변 꽃 

식재 리

도시 내의 가로화단 조성지 

등에 꽃을 식재하여 쾌 한 

생활환경조성

꽃식재지 

조성
목표달성도 주민만족도

녹지조성

도심지내 녹지조성을 통해 

쾌 한 환경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쾌 한 시민의 삶 

보장

유휴지 

녹지조성
조성실

녹지면  증가율

개천주변 

유채꽃밭조성
조성실

공원 등 

시설물 리

공원의 유지 리  시설물 

설치를 통한 공원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

리직원 

자체교육
교육실

이용자 만족도

시설물 

유지 리

유지 리 실  

 내용

근린  어린이 

공원시설물 

정비작업

근린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의 

설치  정비를 통해 이용시민  

어린이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도모

공원 등 

유지 리

유지 리 실  

 내용

이용자만족도

시설물 

유지 리

유지 리 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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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환경

리

기능

상하수

도건설 

 

리기

능

상․하

수도

리

하수도시설 보수 

 유지 리

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주민불편해소

하수 정비 정비실

수감소율설작업 작업실

하수 거정비 

공사발주

발주건수  

작업내용

체납요  

징수율 제고

체납액 일소로 건 한 

재정운

체납액 징수 징수실

년 비 개선율

고액/장기체

납자채권확보
확보율

계량기 교체사업 깨끗한 식수 공

만기계량기

교체
교체실

년 비 개선율

고장, 손 

계량기 교체
교체실

배수지  

배수  리
양질의 수돗물 공

배수지/ 배

수 수질검사
검사횟수

수질개선율

수조청소 청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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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경제기능

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산업

경제

기능

임업

진흥

기능

산림

리
산림보호

산불방지와 산림병충해 

방제실시를 통한 산림보호 

 육성

산림병충해 방제 방제면
산림병충해 

발생면  감소율

산불방지 산불피해면
산불발생건수 

감소율

농사

유통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농간 교류증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  

소비자 이익의 실

직거래사업 매액증가율

소득증 기여도

(설문)
직 장운 매액증가율

원산지단속 조치율

원

특작
화훼단지 특성화

장미 등의 지역특화품목으로 

집 육성, 농가소득 증

우량종묘입식 입식실

소득증 기여도

(설문)
온 장고 설치실

화훼자동결속기 구입실

농업

진흥

보

도시근교

농업육성

작목반, 농화를 심으로 

장비  재료를 시비로 

지원, 농가소득 증

농설계교육 교육실

소득증 기여도

(설문)
규격출하사업 사업실

기술보 사업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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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산업

경제

기능

축산

진흥

기능

축산

행정
축산물유통

유통질서 개선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보호

교육  홍보 교육실
년 비부정축산

물 발률

지도단속 단속실

축산

리
가축방역 생

안정축산물 생산  

가축 염병 발생을 사 에 

방

방 종실시 방 종실

염병발생률방역소독실시 소독실

순회 찰 찰실

상공

진흥

기능

상정

리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

주차장, 화장장, 차양막,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지원

아 이드 설치

사업실 상인만족도화장실 건립

기반시설확충

소

기업

지원

소기업육성자

지원
소기업경 안정지원

경 안정자

지원등
지원실 부도율

공

업

리

- - - - -

경제

행정

기능

지역

경제

리

물가안정 책추진 물가 리로 가계안정 도모

실무 원회개최 개최실

물가상승률
유 물가모니

터요원
실

인센티  제공 년 비증가율

소비자보호 소비자피해의 구제

처리실 소비자고발처리율

만족도

지원실 지원실

진흥

기능

리
지조성 특색있는 지 조성 지조성 조성실

객수 증감율

진흥
홍보 홍보를 통한 객 유치 홍보활동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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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개발기능

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지역

개발

기능

치수

기능

하천

리
- - - - -

재해

방제
재난,재해 련업무

재난, 재해발생의 

사 방조치로 

인 /물 피해 최소화

재난 험시설

물에 한 

정기, 

수시 검

목표달성도
재난피해감소율(

피해가구)

교통 

도로

리

기능

교통

계획

교통체계개선사업

교통신호의 효율  운 으로 

교통소통원활  

교통사고 방

교통신호등교

체사업

설치보수실
교통사고율,평균주

행속도
어린이보호구

역개선공사

차선도색 등

공 주차장
주차장건설로 주차난 해소  

불법주차 방

GB 리계획 

승인
승인여부

주차면 증감율

토지매입 매입실

공 주차장 설치실

공 차고지 설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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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지역

개발

기능

교통 

도로

리

기능

교통

사업

자

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리사업 

등록업무

신속, 정확, 친 한 서비스 제공

여객자동차양도양수 처리실

만족도자동차 리사업 

등록 등
등록실

버스노선 리 교통 이용자 편의증진
벽지노선 리

비수익노선 리
지원실 이용자만족도

교통

시설

리

교통시설물 리

교통시설물확충  정비로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방 

 원활한 교통소통

경 등설치공사

설치보수실 교통사고율

도로표지병설치공사

안 스설치공사

시선유도 설치공사

교통안 표지 설치

공사

교통

지도

단속업무
철 한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확립

사업용자동차법규

반단속
단속건수 불법행 감소율

과태료 부과  징수
철 한 부과징수로 세외수입 

증

과징 부과징수 징수율
체납액감소율

과태료부과징수 징수율

과 차량 단속
과 차량의 단속과 반자의 

검찰송치
과 차량단속 조치실 도로평균수명

주정차 반차량단속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해소와 인도에 주차된 

차량단속으로 시민통행 불편해소

주정차 반단속 단속건수
주차 련 민원건수 

증감율

무단방치차량단속

장기 무단방지 차량으로 인한 

안 사고 방과 주차난, 

도시미  해 등 시민불편해소

장기무단방치차량처리
무단방치 

차량처리건수
평균처리 소요시간

차량등록업무
신속, 정확, 친 한 

자동차등록업무
자동차등록 민원처리건수

평균처리시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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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지역

개발

기능

교통 

도로

리

기능

교통

지도
정기검사

상차량에 한 사   

경과안내, 철 한 과태료 부과

안내고지 안내실 기한내 검사율

과태료부과 징수율
검사건수/안내

문발송건수

- 체납율감소율 기한내 검사율

교통

안

리

- - - - -

지역

개발

기능

도로

건설 

 

리

기능

도로

건설
- - - - -

도로

유지

리

가로등 등 

시설물 리

조도확보로 차량  주민통행의 

불편최소화

가로등 교체실

만족도

(도로이용자)
보안등 교체실

교통신호등 교체실

도로포장보수
노후구간에 한 아스콘 

덧 우기 등의 시행
도로포장보수 보수실

만족도

(도로이용자)

도로유지 리
보행  차량운 자의 불편해소 

 도로기능유지

도로소

보수 리
보수 리실

만족도

(도로이용자)
도로배수

시설정비
정비실

설해 책
신속한 설해 책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제설장비 확보 확보실

만족도

제설작업 시성

도로

정비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도시기반시설 

확정

도로개설공사 공정율 간선도로혼잡도

도로, 하천 용허가
법규정에 따라 신속, 정확, 

공정한 업무처리

도로 용허가 허가실

만족도

하천 용허가 허가실

노 상 단속
노 상의 발생  증가억제로 

통행질서 확립
노 상 발생억제

노 상 

감소율

노 상 련 

민원건수 

증감율

옥외 고물허가업무
법규정에 따라 신속, 정확, 

공정한 업무처리

허가  신고 허가신고실

만족도(주민)

옥외 고업등록 등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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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지역

개발

기능

도시

지

역개

발기

능

공업

단지

산업단지 조성  

분양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능 확보

지방산업단지 

첨단산업 리 등

조성  

분양실
분양율

기업에 한 

인센티   

홍보활동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확보

지원시책 발굴 특수시책평가

유치기업수

조례제정 제정여부

도시

계획  

 

정비

기능

지

리

지 측량검사

토지를 지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 공부에 

등록된 경계 을 지상에 

복원

측량검사 검사실 만족도

지 도면 산화
지 도면 산화를 통한 

지 제도의 효율성 제고
도면정리 등 정리면 산화률

지 공부

소유권정리

지 공부의 산자료 

정비로 신속한 

민원발 업무 처리

할법원과 

원활한 조
의회수

만족도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민원처리실

산입력

자료 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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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지역

개발

기능

도시

계획  

 

정비

기능

지

리

도로명 활용  

유지 리

도로명을 기 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새주소 활용의 

조기정착

국민홍보강화 홍보실

인지도 는 

활용도

련기  교육 교육인원

시설물 

유지 리를 

한 장행정

이행률

토지거래 허가  

사후 리

투기목 의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지가안정율 도모

련부서 의 의회수

지가상승률

장확인  

거주사실 확인
확인실

사용여부  

행정처부
행정처분율

도시

계획

도시기본계획 

업무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리

기본계획변경 기한 수여부

계획 정성
계자의견

청취
기한내청취실

법 차 이행 이행실 횟수

도시 리계획

재정비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리

기본계획변경 기한 수여부

계획 정성
계자의견

청취
기한내청취실

법 차 이행 이행실 횟수

지구단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 리와 

토지이용

지구단 계획

결정
결정건수

계획 정성계자 

의견청취

기한내 

청취여부

법 차 이행 이행실 회수

도시 리계획결정 지속가능한 도시 리계획 리

도시 리계획

결정
결정건수

계획 정성계자 

의견청취

기한내 

청취여부

법 차 이행 이행실 회수

GB내 불법행  

단속  리업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

불법행 단속 검횟수
불법행 감소율

단속실  리 조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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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지역

개발

기능

도시

계획  

 

정비

기능

도시

정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개발사업 추진 사업추진실 만족도

불법 고물 단속
쾌 한 도시미  조성과 

시이미지 제고

고정 고물 

정비실

이행강제  

부과건수  

원상복구건수

발건수 

감소율

건설

행정

기능

건설

업

리

건설업 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등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한 건설업 등 

기록의 신속, 정확, 친 한 

서비스제공

등록업무 교부실 만족도

건설

기계

등록

리

건설기계등록 리
법규정에 따라 신속, 정확, 

공정한 업무처리
등록 리 등록실 만족도

보상 

 

수용

재결

보상  수용재결 - - - -

국유

재산

리

국유재산 리 - - - -

건설

기술

리

건설기술 리 - - - -

건축

지도

․

감독

기능

건축

지도

건축물 장 리 

 민원

정확한 산화자료 정비로 

신속한 민원처리

할법원과 

원활한 조
의회수

만족도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민원처리실

산자료 

자료 사
사실

반건축물 

지도단속

반건축물발생 사 방 

으로 쾌 한 주거환경 조성

반건축물 

지도단속

법건축물 

검실

법건축물

감소율

시설

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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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지역

개발

기능

주택

건설 

 

리

기능

주택

건설

리

재건축사업시행인

가  사업시행

재건축사업의 지도감독을 

통한 쾌 한 주거환경의 

조성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업무수행의 

신속도

재건축사업신청

자에 한 

이용자 만족도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기반시설물 확충  

노후/불량주택개선을 

통한 도시환경  

주거환경

주거환경개선 지

구단 계획수립

계획수립  

감리결과

만족도주택건설사업계

획신청  승인

사업계획

승인여부

사업추진 추진실

주거

환경

개선

공동주택 

유지/하자 리

공동주택 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보호로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

공동주택 리효

율화

공동주택 

우수 리

단지선정

민원증감율

주택

행정
세자  융자알선

세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세세입자의 

세자  융자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자격요건심사  

융
알선실 이용자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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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문화기능

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교육

문화

기능

문화

술

진흥

기능

문화

재

리

향토사료의 체계  

축
효율  문화재 보존노력

향토사료

DB구축
구축실 -

문화알림이 

문강사 양성
수료자수 -

시립

도서 장서유지  리 양질의 도서 서비스 제공

자료배치 배치상태

만족도훼손도서보수 도서상태

쾌 한 

열람환경조성
환경상태

문화

술

행사

다양한 문화  

공연 술제 개최
향토문화에술의 발 도모

문화행사 참여자수

증감율

지역축제 참여자수

체육

진흥

기능

체육

단체

지원

육성

- - - - -

체육

행사
체육행사 지원업무

체육행사의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엘리트체육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지원 지원실
년 비

증가율
엘리트체육지원 지원실

건

생활

지도

사회단체 리  

지원

사회단체의 능동  활동을 

유도함

사회단체지원 지원실

별도평가표

사회단체 리 활동 정성 평가

일반

사회

교육

주민자치센터 

운 의활성화

주민참여활성화와 

주민자치역량강화

자치 원교육 교육실 , 참여율
주민만족도

종합  평가 정성

평생학습원 운 의 

내실화

주민의 평생학습의 

기반마련

로그램 수행
로그램수,

만족도
이용자만족도

학습축제개최 만족도

체육

리

체육시설 련 

인허가

리목 의 체육시설 

운 자에 한 체육시설업 

등록증 교부

체육시설업 련

신고
신고실

만족도

체육시설업 등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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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교육

문화

기능

체육

진흥

기능

체육

시설

리

실내체육  

시설 리

실내체육 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의 검  보수

시설물 수리 

 보수

유지보수 

이용자수실  

 내용

이용자 만족도
체력단련장 운

시민건강증진을 한 

체력단련장 운

시설이용자 

확
이용자수

체육공원운

시민의 건 한 

생활을 한 

체육공원 운

시민편의시설

제공
이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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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리기능

부문 분야 역 핵심업무 목표 주요성공과제
성과지표

산출 결과

기

리

기능

민방

기

능

민방

리

민방 원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효율화

자원 리 자원 리실

교육참여율

동원훈련 직 수령율

민방 원 교육편의 

제공
수요자 심의 편의제공

일요교육
교육횟수, 

참여인원
만족

야간교육

병사

리
- - - - -

비상

책
- - - - -

소방

기능

소방

리
- - - - -

방호

리
- - - - -

재난

리

기능

재난

리
재난 험시설물 리

노후불량건축물의 해소를 통한 

재해발생 방을 한 근본  

책수립

재난 험시설물 

상시안 검
검실   내용 재해발생건수 감소율

재해

리

하천시설 리

하천변의 시민휴식공간화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방지 

책

손상된 제방시설 

보수
보수실   내용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액 증감율

배수펌 장 시설 

유지 리

배수펌 장의 원활한 작동으로 

재해 방

정기 검 검실

배수펌  가동  

고장발생 증감율
노후시설 

유지보수

유지보수실   

내용

구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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